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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文

국토 련법률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련하는 다양한 제도를 담

고 있다. 이들 법률은 제도의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 인 내

용에 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제도라 하더라도 몇 개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토 련법률은 그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하여 그 내용을 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법 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

한 조문표기를 따라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

서 평소 이들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 을 통해 어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을 고려할 때 국토 련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를 

구나 간편하게 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국토법제의 내용을 쉽게 악할 수 있다면 구태

여 두꺼운 법 을 펼쳐보지 않아도 되고, 법 을 뒤 이는 시간을 

약하여 직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서는 국토 련법률과 그 시행령 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핸드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토법제편람은 이와 같은 실 인 요구를 반 하여 계획되었으

며, 사용자의 편의를 해 분야별로 나 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

차 으로 1998년 지난 해까지 국토, 토지, 도시, SOC, 수자원  

분야의 편람작성을 완료하 다. 앞으로도 주택, 건설, 교통분야의 편

람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분야를 나 어 연차  계획아

래 편람을 작성하는 것은 평소 리 사용되고 있는 법률들을 편람에 

보다 많이 담고,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서이다. 한 편람은 핸드



북으로 만들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이다. 

이와 같은 계획아래 2001년에는 「국토법제편람 6」으로서 『국토

환경의 보 과 리』를 작성․출 하게 되었다. 국토환경의 보 과 

리에 한 법제편람은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환경정책, 제2편은 환경보 , 제3편은 환경 리, 제4편은 

환경지원, 제5편은 분쟁과 단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편람은 

환경보 과 리에 한 요 법률을 망라 으로 담고 있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 편람은 법률과 시행령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차를 재구성하

여 체계 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는 국토연

구를 수행하는 자의 기 자료로서, 정책실무가의 핸드북으로, 련분

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서 나아가 일반국민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지침서로 그 활용이 기 된다. 그러나 편람의 체계가 

부족하여 아직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 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개정을 반 하기 하여 개정 을 거듭해 갈 때 보다 

체계가 갖추어져 활용도를 높여  것이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이 편람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류해웅 선임연구 원

과 성소미 연구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법제

편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2001년  9월  29일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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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法令의 反映

 ◦ 이 편람은 2001년 11월 재의 법률과 시행령을 상으로 분

석․정리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행규칙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 表記의 例

 ◦ 이 편람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사

용되고 있다.

  (1) 法律과 施行令의 表記方法

  ◦ 법률은 “법”으로, 시행령은 “령”으로 그리고 시행규칙은 “규

칙”으로 표기한다.

  (2) 條文의 表記方法

◦ 본문 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 진흥법 제0조제0항 제0호0목

            동법 제0조제0항 제0호

            동조제0항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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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내용을 해설하는 법령과 조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

다.

       < > 법 제0조제0항 제0호0목

             동조제0항 제0호0목

             령 제0조제0항 제0호0목

             동조제0항 제0호0목

3. 다른 法令資料의 引用

 ◦ 해설하는 법령에서 인용되는 다른 법령은 음 으로 처리한다.

 ◦ 다른 법령의 내용은 본문 내용과는 달리 칸을 만들어 정리한다.

   4. 련 判例  圖表의 活用

 ◦ 해설하는 법령과 련이 있는 1990년 이후의 요 례를 각

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 사업 차등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차표를 해당 부분에

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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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環境政策基本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

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

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

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

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

지법은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

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

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

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

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

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

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

전법을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이 법은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

하였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

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현재의 국민보건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

였다면 환경보전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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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

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

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되었

던 것이다.1)

2. 法의 目的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

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

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1) 1963. 11. 5 법률 제1,436호에 의해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산업의 발달

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소극적인 공해방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환경보전을 기할 수 없게 되

어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7. 12. 31 법률 제3,078호에 의해

환경보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도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각

종 오염물질 및 폐기물등은 환경오염을 점차로 심화시키고 있어 당시 공해방지법에 의

한 규제만으로는 환경보전을 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다시 환경보전법은 다시 1990. 8. 1 법률 제4,257호에 의해 환경정책기본법로 전환

되었다. 종래 환경보전법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이질적인 분야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날로 다양화, 복잡화해 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를 각 개별 단행법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계법률 상호간

1) 환경부,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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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여 환경보전시책이 국가전체로서 유기적 연관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가) 이 법은 1991. 12. 31 법률 제4,492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환경보전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법중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따른 비

용부담에 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적용되어

왔으나, 이들 사항에 관하여는 새로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더 이상 환경보전법의 일부조문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들 조문의 적용에

대한 근거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나) 1999. 12. 31 법률 제6,097호에 의한 개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

후 국내외적으로 환경정책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적으

로 지구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국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그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기능의 약화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토의 환경부하가 크게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하고,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Ⅲ. 總 則

1. 環 境

1) 環境의 種類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호).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

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를 말하고(동조 제2호),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동조 제3

호).

2) 環境汚染과 環境毁損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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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

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법 제3조 제4호).

한편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동조 제4의2호).

3) 環境保全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

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법 제3조 제5호).

2. 이 法의 基本理念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

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

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

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법 제

2조).

3.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한 努力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

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4조).

4. 國家등의 責務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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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법 제4조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

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동조제2항).

2) 事業者의 責務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법 제5조).

5. 國民등의 權利·義務와 責任

1) 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조).

2) 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

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

7조).

6. 汚染의 事前豫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

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7조의2 제1항).

한편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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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報 告

(1)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8조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제2항).

① 환경오염·환경훼손의 현황

② 국내·외 환경동향

③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④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2) 환경부장관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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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環境保全計劃의 樹立등

Ⅰ. 環境基準

1. 環境基準의 設定目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1항).

2. 環境基準과 地域環境基準

1) 環境基準의 內容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다(법 제10조제2항, 령 제2조).

<표 1-1> 환경기준(령 제2조 관련 <별표 1>)

1. 대 기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2 )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 V. Fluorescen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 on - Disper s iv e
lnfrar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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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이산화질소

(NO2 )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70㎕/ ㎡이하

24시간평균치

150㎕/ ㎡이하

베타선흡수법(β- Ray Absorption
Method)

오 존

(O3 )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01ppm이하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비고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μm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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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음

(단위 : Leq dB (A ))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

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이내의 지역

(5)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

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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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 질

가. 하 천

구

분

등

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물화학

적산소요

규량

(BOD)
(mg/ℓ)

부 유

물질량

(SS)
(mg/ℓ)

용 존

산소량

(DO)
(mg/ℓ)

대장균

군 수

(MPN/
100㎖)

생

활

환

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 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 영 용 수

6.5- 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 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3급

농 업 용 수
6.0- 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 8.5 10이하

쓰 레 기

등 이 떠

있 지 아

니할것

2이상 -

구분 등급 기 준

사람의

건강보

호

전

수

역

카드뮴(Cd):0.01mg/ ℓ 이하, 비소(As): 0.05mg/ ℓ이하.
안(CN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01mg/ ℓ이하, 6
크롬(Cr 6+): 0.05mg/ ℓ 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

(PCB):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
0.5mg/ ℓ 이하

비 고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환경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나. 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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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

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요

구량

(COD)
(mg/ℓ)

부 유

물질량

(SS)
(mg/ℓ)

용 존

산소량

(DO)
(mg/ℓ)

대장균

군 수

(MPN/
100㎖)

총인

T-P
(mg/ℓ

)

총질소

T-N
(mg/ℓ

)

생

활

환

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 8.5 1이하 1이하
7.5

이상
50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 영 용 수

6.5- 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
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 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 업 용 수
6.0- 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
이하

1.0이
하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 8.5 10이하

쓰레기

등이떠

있지아

니할것

2이상 -
0.150
이하

1.5이

하

사람의

건강

보호

전

수

역

카드뮴(Cd):0.01mg/ ℓ 이하, 비소(As): 0.05mg/ ℓ 이하. 시

(CN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

검출되어서는 안됨,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검출되

서는 안됨, 연(Pb): 0.1mg/ ℓ 이하, 6카크롬(Cr 6+): 0.05m
ℓ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mg/ ℓ 이하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 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

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2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환경 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 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 역

(1)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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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ℓ)

용 존

산소량

(DO)
(mg/ℓ)

대장균

군 수

(MPN/
100㎖)

용매추출

유 분

(mg/ℓ)

총질소

T-N
(mg/ℓ)

총인

T-P
(mg/ℓ)

Ⅰ 7.8- 8.3 1이하 7.5이상 1000이하 0.01이하 0.3이하 0.03이하

Ⅱ 6.5- 8.5 2이하 5이상 1000이하 0.01이하 0.06이하 0.05이하

Ⅲ 6.5- 8.5 3이상 2이상 1.0이하 0.09이하

(2) 사람의 건강보호

등 급 항 목 기 준(mg/ℓ)

전

수

역

카크롬(Cr ))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온(Hg )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5

등 급 항 목 기 준(mg/ℓ)

전

수

역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티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005
0.02
0.06
0.25
0.1

0.01
0.03
0.02
0.01

0.005
0.5

비 고

1. 등급 Ⅰ은 참돔 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2) 地域環境基準의 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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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

하“지역환경기준"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다(법 제10조제3항).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

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3. 環境基準의 維持

1) 考慮事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

11조제1항).

①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②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④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2) 事前協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라 함)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의 지정을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지정(이하 "승인"이라 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1)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2항).

(1) 事前協議의 對象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이하 "사전협의"라 함)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그 협의시기

는 아래 <표 1-2>와 같다(령 제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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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령 제3조제1
항 관련 <별표 2>)

1. 행정계획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가. 국토 지역

도시의개발

나. 농공단지의

조성

다. 수자원 개발,
하천의이용

개발

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

지구조성

(1)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

(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

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

설사업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

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

개발계획

(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2) 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구역지정전

계획 확정전

지구 지정 또는

계획 수립시

계획수립시

단지 지정전

계획 승인전

계획 승인전

계획 승인전

계획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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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가. 국토이용관리

법 적용지역

(산림법에 의

한 산림을 제

외한다)

나. 개발제한구역

의지정및관리

에관한특별조

치법적용지역

다. 자연환경보전

법 및 조수보

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적용

지역

라. 산림법 적용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

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것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

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인 것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

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한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생태계보

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3)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

적이 5,000㎡ 이상인 것

(4)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것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에서의 사

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1)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의

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인 것

(2) 공익임지외의 산림에서의 사업계

면적이 50,000㎡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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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사. 수도법, 하천

법, 소하천정

비법 및 지하

수법 적용지

역

(1)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

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2)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

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것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

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

적이 7,500㎡ 이상인 것

(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

적이 7,500㎡ 이상인 것

(1)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

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
로부터 상류로 1㎞ 이내인 지역(팔
당댐 상류의 남한강 북한강의 경우

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

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

정대상이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

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주택건설촉진법 제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이상인 것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

적이

10,000㎡ 이상인 것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

적이 7,500㎡ 이상인 것

(4)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

이 5,000㎡ 이상인 것

사업의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 인

가 또는 승인전

비 고

1. 사전협의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를 사전협의대상에 포함

한다.
2. 사전협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협의하지 아니한다.
3.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 육림 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과 사방사업범에 의한 사

방사업은 사전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2호 가목의 지역중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

여는 협의대상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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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사전협의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령 동조동항 단서).

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②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 · 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

발사업

③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동법 제36조의 규정)

④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

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⑤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

업

(2) 事前協議의 節次

사전협의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다(령 제3조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10

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동조제3항). 협의기간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

의를 한 것으로 본다(동조제4항).

(3) 重點 檢討項目등에 대한 協議

환경부장관은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

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령 제3조제5항).

(4) 事前協議의 具備書類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서류

를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3항, 령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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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

②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

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

③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표 1-2>의 2. 개발사업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④ 환경성 검토를 위한 다음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 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사항

㉮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 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기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나) 사전협의대상인 개발사업이 동시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됨으로써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환경영향평가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령 동조제2항).

이상의 사전협의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은 <표 1-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령 동조제3항).

<표 1-3>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령 제4조 관련

<별표 3>)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가. 국토 지역

도시의

개발

(1)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을 농림

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변경하는 경

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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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가. 국토 지역

도시의

개발

나. 산업단지

유통단지

의 조성

다. 에너지 개

발

라. 교통시설

의 건설

마. 하천의 이

용 개 발

및 해양개

발

바. 산지개발

및 골재

채취

사. 관광단지

의 개발

및 국방

군사시설

의 설치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동법 제5조의 규정에

한 광역개발사업계획,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

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

개발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

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별 도

철도기본계획

(2)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1)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선별 도시철도기

계획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

정지역의 지정

(3)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

개량사업실시계획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

예정지역의 지정

(1)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2) 어항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중 기본

획

(1) 산림법 제9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2)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조정

(3) 자연공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 및 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계획

(1)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권

별관광개발계획,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조성계

(2) 청소년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지구의

정

(3)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22 제1편 환경정책

(5) 意見의 反映등

(가) 措置의 講究와 誠實移行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5항).

(나) 措置結果의 通報 및 確認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성실

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령 제4조의2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협의 내용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

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동조제2항).

Ⅱ. 基本的 施策

1. 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

1) 計劃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함)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동조제2항).

2) 計劃의 內容

장기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3조).

①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

의 변화전망

③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④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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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3) 計劃의 施行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장기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고(법 제14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2. 環境保全中期計劃

1) 計劃의 樹立

(1) 樹立期間 및 確定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장기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

기종합계획(이하“중기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4조의2 제1항). 환경부장

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법 동조제2항).

(2) 資料提出의 要請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함) 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령 제4조의3

제2항).

(3) 作成方法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별,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령 제4조의3 제3항).

2) 計劃의 內容

중기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제4조의3 제1항).

① 환경개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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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야별 환경개선사업

③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計劃의 通報 및 反映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4조의2 제3항).

4) 年度別 施行計劃

(1) 計劃의 樹立등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2 제4항).

(2) 計劃의 提出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중기계획에 관한 다음 연도

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4조의4 제1항). 다

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

다(동조제2항).

(3) 計劃의 推進實績 提出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4조의5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동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3. 市·道環境保全計劃의 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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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4조의3 제1항). 시·도지사는 환

경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환경부

장관은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환경보전계

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제2항).

4. 施策을 위한 講究措置

1) 環境保全을 위한 措置

(1) 環境狀態의 調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

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2)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법 제16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18조).

(3) 民間環境團體의 環境保全活動 促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2).

(4) 環境保全施設의 設置·管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9조).

(5) 環境保全을 위한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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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

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6) 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법 제17조).

2) 環境管理

(1) 經濟的 誘引手段의 講究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스스로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의2).

(2)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1조).

(3)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防止등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1조의2). 이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조제2항).

5. 特別綜合對策

1) 特別綜合對策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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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別對策地域內의 土地利用등의 制限

(1)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22조제2항).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령 제5조제1항).

① 환경기준(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

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위의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

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령 동조제2항).

3) 影響圈別 環境管理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의 영향권별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지역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

다(법 제23조).

(1) 影響圈別 環境管理地域의 指定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로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령 제6조).

(2) 影響圈別 環境管理計劃 및 對策

(가) 中圈域管理計劃의 樹立·承認

환경관리청장은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

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중권

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령 제

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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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大圈域管理計劃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위 (1)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

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함)

을 수립하여야 한다(령 제6조의2 제2항).

(다) 協議 및 通報

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

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령 제6조의2 제3항). 또한 환

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및 단체의 장

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3) 中圈域管理計劃등에 대한 修正計劃

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

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령 제6조의3 제1항).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

는 위 2)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제2항).

(4) 中圈域環境管理委員會

(가) 委員會의 構成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

중권역위원회"라 함)를 둔다(령 제6조의4 제1항).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청장이 된다(동조제2

항).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관리청장이 다음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동조제3

항).

①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② 지방의회의원

③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④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⑤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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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委員會의 機能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령 제6조의5

제1항).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동조제2항).

①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④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Ⅲ.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1. 紛爭調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

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9조).

2. 被害救濟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0조).

3.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1항). 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

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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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法制·財政上의 措置와 環境保全委員會 등

Ⅰ.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1. 法制上의 措置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2조).

2.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등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법 제33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

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제2항).

3. 事業者의 環境管理 支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4조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동

조제2항).

4. 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

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

Ⅱ. 環境保全委員會

환경보전장기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주요시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법 제36조제1항).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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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제2항).

Ⅲ. 環境保全諮問委員會

1. 委員會의 設置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

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법 제37조제1항).

2. 委員會의 構成

1) 中央諮問委員會

(1)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함)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령 제16조제1항).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동조제2항).

위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동조제3항).

①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자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동조제4항).

(3) 중앙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

기 약간인을 둔다(령 제21조제1항). 간사와 서기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

명한다(동조제2항).

2) 地方諮問委員會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령 제23조제1항).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

다(동조제2항).

①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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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자

3. 中央諮問委員會의 機能과 運營

1) 委員會의 機能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령 제17조).

① 환경보전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③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委員會의 會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령 제20조제1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제2항).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동조제3항).

3) 委員長의 職務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령 제18조제

1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동조제2항).

4) 手當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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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地方諮問委員會의 機能과 運營

1) 委員會의 機能

지방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령 제24조제1항).

①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③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委員會의 會議등

위 3의 2)∼4)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령 제

24조제2항).

Ⅳ. 環境保全協會

1. 協會의 設置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

(이하 "협회"라 함)를 둔다(법 제38조제1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동조제2항).

2. 協會의 會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다음의 자로 한다(법 제38조제2항, 령 제25조).

①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

으로 하는 자

②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③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3. 事業計劃



34 제1편 환경정책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령 제26조).

4. 經 費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 경비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법 제38조제4항).

5. 事業報告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

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7조).

6. 監 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법 제38조제5항).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동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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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自然環境保全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심각할 정도로 자연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이르러렀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악화된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

서 자연환경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그 보호가 요청되었다.

이 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담은 자

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법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

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

지역 및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며, 공단지역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되

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

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91. 12. 31 법률 제4,492호로 제정되었다. 그 후 이 법은 세 차례에 걸쳐 개

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7. 8. 28 법률 제5,392호에 의해 전면개정이다. 이제까지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규제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결과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그 보호대

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멸종위기야생

동·식물등을 정하여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장차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하

여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면개정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등을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정하여 보전하되 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도록 하

며,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전면개정되었다.

(2) 1999. 2. 8 법률 제5,876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 2001. 4. 7 법률 제6,469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

가격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생태

계보전협력금의 부과방식을 생태계의 훼손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Ⅲ. 總 則

1. 損失補償

1) 補償의 請求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업

행위 등을 할 수 없음(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타

인토지에의 출입등(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54조제1항).

(1)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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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②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③ 손실의 내용

④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2)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① 협의기간 및 방법

②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2) 協議의 通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3월이 내에 청구인과 협의

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4조제2항).

3) 裁決의 申請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4조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5조).

①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의 종류

③ 손실발생사실

④ 손실액과 그 내역

⑤ 협의의 내역

2. 海洋自然環境의 所管機關등

이 법의 일부규정(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

30조, 제32조 내지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및

제68조)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본다(법 제60조제1항).

또한 이 법의 일부규정(법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2



항, 제36조제5항 및 제59조제2항)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동조제2항).

3. 權限의 委任 및 委託

1) 權限의 委任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

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61조제1

항).

(1) 環境部長官의 權限委任

① 市·道知事에의 權限委任 :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8조제1항 제3

호의 규정, 즉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에 한함)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령 제57조제1항).

② 環境管理廳長등에의 權限委任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위임한다(령 제57조제2항).

①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법 제8조의 규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함)

②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허가(법 제11조제1항 단

서의 규정) 및 허가의 취소(법 제12조의 규정)(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

③ 신고의 수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

④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⑤ 용도변경의 승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

⑥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반송 및 이송(법 제15조의 규정)

⑦ 출입·검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⑧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허가(법 제20조제2

항제3호의 규정)

⑨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법 제21조의 규정)

⑩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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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

⑪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승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

⑫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법 제41조의 규정)

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

표 4>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함)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8조의 규정)

(2)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委任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령

제57조제3항).

①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허가(법 제20조제2

항제3호의 규정)

②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법 제21조의 규정)

③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법 제22

조의 규정)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8조의 규정)

2) 權限의 委託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61

조제2항).

3) 報告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

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58조).



第 2 節 自然環境保全

Ⅰ. 自然環境保全의 意義와 原則

1. 自然環境保全의 意義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법 제3조).

①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

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

진되어야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Ⅱ.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責務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① 국토의 개발 및 이용·관리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②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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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의 진흥

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

식의 증진

2. 事業者의 責任과 協助義務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을 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2항).

3. 自然保護運動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

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

Ⅲ. 自然環境保全의 基本方針과 計劃

1. 自然環境保全 基本方針

1) 基本方針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함)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2) 基本方針의 內容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조제2항).



①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②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

물의 보호

③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④ 산·하천·습지·농지·도서·해양 등에 있어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

로2)·소생태계3)·대체자연4)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⑤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력의 증진

⑥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⑦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령 제7조)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2. 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

1) 計劃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1항).

① 자연환경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시책

⑤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⑥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령 제8조)

㉮ 자연녹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

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

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3) 소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을 높이거나 특

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법 제2조 제10
호).

4)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생태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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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推進方針 및 實踐計劃의 樹立과 考慮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함)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2항).

3) 實踐狀況의 報告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그 실천상황을 2년마다 분석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사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법 제7조제3항).

3. 主要施策의 協議등

1) 環境部長官과의 協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

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

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함)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

음과 같다(령 제9조).

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②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의 지정

③ 광업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④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임도시설의 기준

2) 持續可能한 利用의 圖謀

(1) 自然의 持續可能한 利用의 意義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

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2) 指針의 作成·活用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함

에 있어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

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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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滅種危機 野生動·植物 등의 保全

Ⅰ. 滅種危機 野生動·植物

1. 滅種危機 野生動·植物의 意義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

지·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있어 현

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5)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별표 1> 참조)을 말한

다(법 제2조 제6호).

2. 滅種危機 野生動·植物의 保全對策

1) 對策의 樹立·實施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

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 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2) 對策의 內容

환경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령 제10조).

①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의 현황

②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③ 멸종위기 및 개체수 증감의 주요 원인

④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계획

⑤ 기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5)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모든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법 제

2조 제5호).



3. 滅種危機 野生動·植物의 保護를 위한 措置의 講究

1) 保護野生動·植物의 意義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

가 높은 야생동·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령 제3조의 <별표 2> 참조)을 말한다(령 제2조

제7호).

2) 保護野生動·植物의 保護를 위한 措置

환경부장관은 보호야생동·식물이 보호되고 있으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9조제2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제3항).

4. 土地利用方法의 勸奬

1) 勸奬의 目的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

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토지의 이용방법등을 권장할 수 있다(법 제9조제4항).

2) 勸奬事項의 通報

(1) 土地利用方法등 勸奬事項의 設定

환경부장관은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장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장사항"이라

함)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령 제

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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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土地利用方法의 勸奬事項 通報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 등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사

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령 제11조제2항).

3) 勸奬時 勸奬事項의 考慮義務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을 고려

하여야 하며, 대상지역·권장내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11조제3

항).

4) 勸奬事項의 遵守를 위한 支援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령 제11조제4항).

Ⅱ. 棲息地外 保全機關의 指定

1. 棲息地外 保全機關의 指定과 指定要請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등을 위하

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

연기념물을 서식지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1항).

2. 棲息地外 保全機關의 指定對象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령 제12조제1항).

① 동물원 및 식물원

② 국·공립연구기관

③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기관

⑤ 기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지외보전기

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3. 棲息地外 保全機關의 指定節次

1) 指定申請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

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령 제12조제2

항).

2) 現地調査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

사를 하게 할 수 있다(령 제12조제3항).

3) 指定條件의 附加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

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령 제12조

제4항).

4. 費用支援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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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

Ⅲ. 滅種危機 野生動·植物의 保護를 위한 規制

1. 滅種危機 野生動·植物의 捕獲禁止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

출·반출·유통·보관(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동·식물을 포함, 제

12조에서 같음)·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되며,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

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1조제1항 본문).

1) 禁止의 例外

(1) 許可를 받아 捕獲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

할 수 있다(법 제11조제1항 단서).

①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동물원·식물원·자연휴양림 또는 박물

관 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인체·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종의 번식을 위하여 증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

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⑥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

림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로서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許可의 取消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2조).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

출·유통 또는 보관함에 있어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捕獲등의 禁止規定 適用制外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1조제2항).

① 아래 3)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한 경우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및 문

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대상(동법 제20조의 규정)이 되는 경우

③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3) 保管申告

특정 동·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법 제11조제3항).

2. 市·道管理野生動·植物의 指定·保護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식물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관리야생동·식물로 지정·보호할 수 있다(법

제13조).

3. 國際的 滅種危機種의 國制去來등의 規制

1) 國際的 滅種危機種의 意義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

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하나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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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령 제4조에 의한 <별표 3> 참조)을 말한다(법 제2조 제8

호).

①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

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②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

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

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③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 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

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2) 輸出·入등의 承認과 例外

(1) 輸出·入의 承認

국제적 멸종위기종(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을 포함)을 수출·재수

출·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

14조제1항 본문).

(2) 輸出·入 承認의 例外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

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다음의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4조제1항 단서, 령 제14조).

①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되는 동·

식물

②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③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

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



입하는 경우

㉡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경

우

④ 박물관용 동·식물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3) 輸出·入 등의 承認節次

(1) 承認申請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함)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3조제1항).

(2) 意見聽取 및 支援要請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다(령 제13조제5항).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는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

에 대한 과학적 검토

②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承認書의 交付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5>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의하되,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령 제13조제2항).

4) 輸出·入 등의 承認擬制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Ⅱ에

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

이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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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령 제13조제3항).

농림부장관은 인공번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5) 輸出·入등의 紀錄·維持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령 제13조제5항).

①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② 거래 상대국,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종류

③ 승인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④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輸出·入時 關係 書類의 提出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인서 등의 사본과 관계국에

서 발행한 수출·입등의 승인서 사본(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3조 제7항).

7) 國際的 滅種危機種의 用途制限

승인을 얻어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

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4조제2항).

(1) 承認申請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5조제1항).

(2) 承認對象

환경부장관은 용도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령 제15조제2항).



① 수입·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박물관 및 학술연구기관 기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기증하는 경우

(3) 承認書의 交付

환경부장관은 용도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용도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령 제15조제3항).

8) 賣買등의 制限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알면서 이

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점유, 소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4조제3항).

또한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국외에서 포획·채

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4항).

9) 收去處分 및 返送

(1) 動·植物의 生存을 위한 措置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6) 또는 7)의 규정(법 제14조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점유, 소유 또는 진열되

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

시 수거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5조제1항).

(2) 措置를 위한 出入·檢査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수거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서

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5조제2항).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

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제3항).

(3) 返送 또는 移送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거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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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국에 반송하

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 기타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법 제15조제3항,

령 제16조).

4. 滅種危機 野生動·植物등의 廣告制限

(1) 누구든지 다음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률

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 제품의 생산, 판매, 광고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7조, 령 제19조제1항).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전종

② 협약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 전종

(2) 위에서 "멸종, 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 함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령 동조제2항).

① 동·식물 및 그 파생품을 제품의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광고

② 동·식물을 사상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③ 제작과정에서 동·식물을 사상하거나 훼손하는 광고

Ⅳ. 生物多樣性管理契約

1. 生物多樣性의 意義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해양과 기타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

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

성을 포함한다(법 제2조 제3호).

2.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締結

1) 契約締結의 內容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

항).

① 경작방식의 변경

②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③ 습지의 조성

④ 기타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등

2) 契約締結의 節次와 方法

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관

서의 장"이라 함)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

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령 제18조제1항).

3) 契約內容의 調整 및 運用

해당 관서의 장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령 제18조제2항). 기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동조제3항).

4) 契約解止의 通報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월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3

항).

3. 實費補償

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서 수익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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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실비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령 제17조).

①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토지를 임대하거나 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③ 기타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第 4 節 生態系保全地域의 管理

Ⅰ. 生態系의 意義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

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Ⅱ. 生態系保全地域

1. 生態系保全地域의 意義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

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다음의 지역등으

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령 제5조에 의한 <별표 4>)을 말한다(법 제2조

제12호).

① 지리산생태계보전지역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②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 용늪과 작은 용늪 일

원

③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이방면·유어면·대지면중 일부

지역

④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장림동·다대동 일원 해

면 및 북구 명지동 하단 해면 일부 구역내

⑤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일부 구역내

2. 生態系保全地域의 指定

1) 指定對象과 方法

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다음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중에서 당해 지역

주민과 지역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법 제18조제1항).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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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지역

②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④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2) 指定의 解除

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

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법 제18조제3항).

3. 生態系特別保護區域의 指定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생

태계특별보호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법 제18조제2항).

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 ① 및 ③외의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

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

려운 지역. 자연생태곕호구역은 다음과 같다(령 제20조).

㉮ 지리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중 수면 전역

㉱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 전역

②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

역

4. 生態系保全地域의 管理基本計劃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

19조).

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②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

③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④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⑤ 기타 다음의 사항(령 제21조)

㉮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생태계변화관찰

㉯ 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

㉰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

5. 生態系保全地域의 保全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보전지

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계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지역주

민은 당해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법 제27조). 이해관계자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법 제2조 제15

호).

6. 生態系保全地域의 規制

1) 生態系保全地域등에서의 行爲制限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재(보호구역을 포함)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20조제1항).

①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

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

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

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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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

함)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③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④ 토석의 채취

⑤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령 제22조)

㉮ 수면의 매립·간척

㉯ 불을 놓는 행위

2) 行爲制限등의 適用排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20조제2항).

①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령 제23조)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위 1)의 ①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위,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령 제24조)

③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④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生態系保全地域에서의 禁止行爲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 2)의 ①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0조제3항).

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②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

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

는 행위

④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령 제

25조)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

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위 2)의 ②④ 및 ⑤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가축의 방목

㉲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

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開發事業 및 營農行爲의 制限

(1) 制限의 對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또는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위 2)의 ②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20조제4항,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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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

① 산림법에 의한 임도의 시설,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②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③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④ 초지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⑤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⑥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2) 開發事業의 制限地域과 適用排除

개발사업의 제한은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및 완충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지역에 대하여 위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령 제

26조제2항).

①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의 개발

(3) 制限을 위한 協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령 제26조제3항).

(4) 制限의 內容에 대한 告示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

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령 제26조제4항).

5) 出入制限

(1) 出入制限과 禁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법 제21조제1항 본문).

(2) 出入制限과 禁止의 例外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

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공원관리청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단

서).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②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 2)의 ①이 정하는 재해

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③ 위 2)의 ② 규정에 의한 행위

④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

는 행위

(3) 出入制限과 禁止의 告示 및 通報

환경부장관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2항).

(4) 出入制限 및 禁止의 解除

환경부장관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

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3항).

5) 中止命令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행위제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22조).

Ⅲ. 生態系保全을 위한 地域指定과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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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臨時生態系保全地域

1) 指定對象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생태계보전지

역의 지정대상지역(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심각

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3조제1항).

2) 指定告示 및 通報

환경부장관은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지역 주민과 이 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2항).

3) 生態系 變形招來의 防止를 위한 措置

환경부장관은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

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3항).

4) 指定의 解除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내에 동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법 제23조제

4항).

2. 自然留保地域

1) 自然留保地域의 意義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

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

장지대를 말한다(법 제2조 제13호).

2) 綜合計劃 및 方針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관계시·도지사와 협

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

여야 한다(법 제28조제1항).

3) 行爲制限등의 準用

생태계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비롯하여 출입제한, 중지명령에 관한 규정(법 제20조 내

지 제22조의 규정)은 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출입제한 및 중지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

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법 제28조제2항).

3. 緩衝地域

1) 緩衝地域의 意義

완충지역이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훼손이

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4호).

2) 緩衝地域의 指定 및 管理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 대

하여 그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법 제29조).

4.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의 指定·保全



제2장 자연환경보전법 77

1) 地域의 指定承認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하

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1항).

2) 指定勸告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

역을 시·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30조제2항).

3) 緩衝地域의 指定·管理

시·도지사는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에 관한 위 1)의 규정은 완충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30조제3항).

4) 指定告示

시·도지사는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4

항).

5) 保全을 위한 措置

시·도지사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법 제18조제2항), 생태계보전지역의 해제(법 제18조

제3항),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법 제19조),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0조), 출입제한(법 제21조), 중지명령등(법 제22조), 임시생태계보전지역(법 제23

조),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법 제2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법 제26

조),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30조제4항)

Ⅳ. 生態系保全을 위한 措置

1. 生態系保全을 위한 土地등의 確保

1) 管理換의 要請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

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함)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

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관리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

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

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4조제1

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

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

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

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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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管理換 對象土地의 選定

(1) 管理換의 要請

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생태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환을 요청

하여야 한다(령 제27조제1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연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

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

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

조치법 제2조(사용할 토지의 결정권의 위임) 국방부장관이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의 결정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

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을 지정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관급

장교인 지휘관이라도 군단급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

하는 부대의 장인 때에는 이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동법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영장등)

① 국방부장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의 결정권이 위임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사용권자"라 한다)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당해 토지를 필

요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토지의 사

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영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요청할 국유의 토지·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

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제2항).

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역중 국유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② 현지조사를 위한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對象選定을 위한 協議

환경부장관은 위 (1)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법 제24조제2항).

2. 生態系保全地域등의 土地등의 買收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 및 그 완충지역의 토지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법

제25조제1항).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동조제2항).

3. 生態系保全地域의 住民支援

1) 汚水·糞尿의 淨化施設 設置支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함)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26조제1항).

(1) 支援對象

주민지원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령 제28조제1항).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령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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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

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령 동조제3항).

(2) 支援申請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

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령 제28조제4항).

(3) 住民支援事業計劃의 樹立

시·도지사는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8조제5항).

① 사업개요

②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③ 지원추진계획

④ 총 지원금액

⑤ 기타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汚水·廢水의 處理支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

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농·임·어

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2항).

4. 優先保護對象 生態系의 復元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

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법 제31조).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훼손 또는 단편화등

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③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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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生物多樣性의 保全

Ⅰ. 自然環境調査

1. 調査週期

1) 環境部長官등의 調査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

여야 한다(법 제32조제1항).

한편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

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동조제2항).

2) 市·道知事의 調査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

을 조사할 수 있다(법 제32조제4항). 시·도지사는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제5항).

2. 環境調査의 內容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령 제29조).

① 산·하천·해안·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②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③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④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의한 녹지등급

⑤ 식생현황

⑥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⑦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과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⑧ 토양의 특성

⑨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環境調査의 方法

1) 調査方法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

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령 제29조제2항).

2) 關係機關의 協助要請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령 제29조제3항).

①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②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自然環境調査計劃의 樹立·通報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령 제29조제4항).

Ⅱ. 生物多樣性의 保全을 위한 措置

1. 精密調査와 生態系의 變化觀察

1) 精密調査計劃의 樹立·施行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조사(법 제32조의 규정)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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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補完調査의 實施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조사(법 제32조의 규정)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

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33조제2항).

3) 生態系變化의 持續的 觀察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

찰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3항).

4) 調査 및 觀察

위 1)∼3)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3

조제4항).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구역에 대

한 1)∼3)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동조제5항).

5)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1) 土地에의 出入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

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

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2) 出入通知와 同意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

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

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동조제3항).



(3) 土地所有者등의 受認義務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법 제36조제4항).

(4) 證票의 提示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36조제5항).

6) 自然環境調査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함)을 둘 수 있다

(법 제35조제1항).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동조제2항).

2. 生態·自然圖의 作成

1) 生態·自然圖의 意義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해양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

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6호).

2) 環境部長官의 作成

(1) 區分作成

환경부장관은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

환경조사(법 제32조의 규정) 및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규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에 따라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①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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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로가 되는 지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식생의 유형을 대표

하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 기타 ㉮ 내지 ㉱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령 제30조)

㉠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갯벌 및 해양

② 2등급 권역 : ①의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

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

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

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령 제31조)

㉮ 산림법에 의한 천연보호림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2) 資料 및 專門人力의 協助要請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는 다음과 같다(령 제32조).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등

에 관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자료



(3) 作成方法

생태·자연도는 1/ 5만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3항). 환

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령 제33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

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

인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4) 作成節次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5항).

3) 市·道知事의 作成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

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법 제34조제4항).

3. 生物多樣性對策의 樹立 및 國際協力

1) 生物多樣性對策의 樹立

(1) 對策의 目的과 內容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

입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 이라

함)·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을 포

함〕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①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② 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 등의 육성·지원

③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④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⑤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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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

⑥ 기타 생물다양성협약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령 제35조)

㉮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와 기술협력

㉯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 기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生物多樣性協議會의 設置

생물다양성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생물다양성협의회(이

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함)를 둔다(령 제34조제1항). 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그 의장으

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동조제2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조제3항). 협의

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4항).

2) 生物多樣性保全을 위한 國際協力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생

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37조제2항).

4. 生物多樣性의 硏究·技術開發

1) 硏究 및 技術開發의 內容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생물다양성구성요

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태계위해동·식물의 관리상황 등에 관하여 연

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법 제38조제1항).

2) 必要한 調査의 實施

(1) 調査의 內容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



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자연환경조사(법 제32조의 규정) 또는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등(법 제

33조의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8조제2항).

조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령 제36조제1항).

① 국내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현황

②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③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생태계 변화 양상

④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⑤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⑥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⑦ 기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調査實施者 및 代行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령 제36조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게 당해 조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제3항).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사람으

로서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3) 調査結果의 管理

정부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38조제3항).

Ⅲ. 生態系危害 外來動·植物 등의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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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生態系危害 外來動·植物의 意義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8호, 령 제6조).

①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Shaw)

② 파랑볼우럭(블루길)(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③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Lacepede)

④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 및 국제환경기구 등에서 당해 동·식물이 노출되지 아니한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

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동·식물

2. 生態系危害 外來動·植物등의 輸入

1) 輸入의 承認

(1) 承認申請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동일한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반입승인(법 제14조제1항 본문

의 규정)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9조제1항).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

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37조제1항).

(2) 承認書의 交付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

한 때에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령

제37조제2항).

(3) 承認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령 제37조제3항).



①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搬入承認의 取消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등의 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법 제12조의 규정)은 생

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승인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39조

제2항).

3. 生態系危害 外來動·植物등의 管理對策

1) 露出등의 禁止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켜서

는 아니된다(법 제40조제1항).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

태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식물을 이전 또는 방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0조제3항).

2) 生態系의 均衡을 위한 措置

환경부장관은 특정한 동·식물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는 다른 생물종과 함께 포획을 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40조제2항).

3) 事業支援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제품의 개발,

천적의 연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법 제40조제4항, 령 제39조).

Ⅳ. 生物資源의 國外搬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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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生物資源의 意義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

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법 제2조 제17

호).

2. 國外搬出의 承認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41조).

3. 國外搬出의 承認對象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생물자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령

제40조제1항).

① 종자산업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

②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생물자원

4. 國外搬出의 承認申請 및 承認書의 交付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령 제40조제2항).

①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수출·반출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법 제

11조제1항 단서의 규정) 또는 승인을 받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등을 할 수

있는 규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

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조제4항).

3) 承認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령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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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自然資産의 管理

Ⅰ.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

1. 施設設置의 對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의 건전한 이용

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42조제1항).

①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을 이용하기 위

한 시설

③ 생태계관찰시설, 자연보전관, 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

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④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자연보도등

⑤ 기타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設置計劃의 樹立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

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2조제2항).

3. 土地등의 收用·使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53조제1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동조제2항).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

정·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동법 제14조 및 제

16조의 규정)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의 규정(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사

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4. 利用料의 徵收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

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42조제3항).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4항).

5. 國庫補助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보호운동(법 제5조의 규정),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사업(법 제52조의 규정) 등 자

연환경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55조).

Ⅱ. 自然休息地의 指定·管理

1. 自然休息地의 指定

1) 指定對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

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3조제1항).

2) 指定節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령 제42조제1항).

①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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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④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⑤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⑥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3) 指定承認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령 제42조제2항).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4) 指定告示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령

제42조제4항).

①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②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③ 자연휴식지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④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2. 自然休息地의 管理

1) 利用料의 徵收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법 제43조제2항).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령 제42조).

2) 管理事項의 規定



자연휴식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43

조제3항).

Ⅲ. 自然의 保全과 管理

1. 自然景觀의 保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등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4조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

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동조제3항).

2. 自然의 毁損防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

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45조).

①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

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②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상

실되는 경우

③ 기타 ① 또는 ②에 준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령 제44조)

㉮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

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

우

㉰ 기타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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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生態의 育成과 向上

1. 生態觀光의 育成

1) 育成을 위한 支援

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이하 "생태관광"이라 함)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

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

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법 제46조제1항).

2) 育成을 위한 措置

환경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법 제46조제2항).

2. 都市의 生態的 健全性 向上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생태적으로 건전한 시범도시 또는 시범단지의 조성등을 요청할 수 있

다(법 제47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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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關係機關의 協助

1. 協助要請事項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8조제1항, 령 제45조).

①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

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② 생태·자연도의 1등급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에 처한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③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에 한함)

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로 지정된 구역에서

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생태계보전지역에 한함)

⑥ 자연성이 높거나 경관이 뛰어난 하천의 보존이나 그 보존을 위한 조치

⑦ 하천·도로·도시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와 생태계기술의 활

용

⑧ 외국에서 종자·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

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⑨ 생물농약의 개발·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

발

⑩ 자연친화적 해충구제방법의 개발

⑪ 녹지지역·풍치지구의 설정

⑫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⑬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⑭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제거

⑮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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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축·제거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요청하는 사항

2. 生物多樣性의 價値와 機能評價의 活用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법 제48조제2항).

Ⅱ. 生態系保全協力金

1. 協力金의 賦課·徵收目的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

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

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법 제49조제1항).

2. 協力金의 賦課對象事業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법 제49조제2항).

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② 광업법에 의한 광업중 10만㎡ 이상의 노천탐광·채굴

③ 기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事業 認·許可등의 通報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날

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통보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3항).

4. 協力金의 賦課·徵收

1) 賦課基準

(1)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

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법 제49조제3항 본문).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

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

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동조제4항).

(2) 환경부장관은 위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대상사업자가 다음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으로 결정한

다(령 제47조제2항).

①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

②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③ 산림법에 의하여 예치하는 산림형질변경복구비용

2) 協力金의 調整

(1) 調整對象

환경부장관은 부과되거나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령 제50조제1항).

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②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③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총사업비를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2) 調整申請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위 (1)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

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령 제51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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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調整賦課 및 還給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50조제2항).

3) 協力金의 輕減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법 제49조제3항 단서).

(1) 免除對象事業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령 제49조제1

항).

①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등 국방목적의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③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제1종

시설의 건설사업

④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

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

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⑥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

⑦ 고속국도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고속국도건설사업

⑧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⑨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도의 취수원인 댐건설사업

⑩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묘지공원을 제외)시설의 설치사업

(2) 50% 減免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 100분을 감경한다(령

제49조제2항).

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안에서의 사업을 제외)

③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제2종시

설의 건설사업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동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⑦ 항만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

⑧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건설사업

(3) 30% 減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30/ 100분의 30을 감경한

다(령 제49조제3항).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육용시설물,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②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및 지정법인에 의한 시설의 설치사업(동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

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

울대학교병원의 병원시설 설치사업

⑥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저장시설의 건설사

업

⑦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⑧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

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⑩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⑪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⑫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의 병원시설 설치사업

4) 調査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대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자에 대한 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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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기간(1월)(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동조제5항).

5) 賦課通知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

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47조제4항).

6) 分割納付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령 제47조제3항).

7) 協力金의 强制徵收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

태계보전협역금에 대하여는 5/ 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법 제51조제1항). 독촉

을 받은 자가 기한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동조제2항).

8) 徵收權限의 委任과 協力金의 一部交付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50/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법

제49조제6항).

9) 協力金의 還給과 精算

(1) 還給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태

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법 제49조제7항). 승인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제8항).

(2) 精算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

등"이라 함)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

여야 한다(령 제52조제1항).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이내에 환경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환경부장관

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5. 環境改善特別會計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

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법 제49조제5항).

6. 協力金의 用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권한이 위임

되었을 때 50/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규정(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와 바

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습지 및 해양자연환경

의 보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52조).

① 생태계 및 생물종의 보전사업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법 제10조의 규정)

③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법 제16조의 규정)

④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법 제19조의 규정)

⑤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법 제24조의 규정)

⑥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법 제25조의 규정)

⑦ 정화시설의 설치 지원(법 제26조제1항의 규정)

⑧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법 28조의 규정)

⑨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법 제31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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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제품의 개발, 천적의 연구 등(법

제40조제4항의 규정)

⑪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법 제42조의 규정)

⑫ 생태관광의 육성(법 제46조의 규정)

⑬ 토지등의 수용·사용(법 제53조의 규정)

⑭ 손실보상(법 제54조의 규정)

⑮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법 제58조의 규정)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령 제53조)

㉮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및 보전사업

Ⅲ. 環境保全을 위한 團體등

1. 韓國自然保全協會

1) 協會의 設置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둔다(법 제56조제1항).

①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②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2) 協會의 性格등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법 제56조제2항), 협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3항).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조제4항).

2.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育成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

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법 제58조).



①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②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③ 기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

1) 指導員의 委囑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기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

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법 제59조제1항).

2) 委囑期間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령 제

56조제1항).

3) 委囑方法

환경부장관은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환경관리청장·지방환

경관리청장 또는 한국자연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령 제56조제2

항).

4) 證明書의 發給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동조제2항).

5) 名譽會員의 活動

(1)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령 제56조제3항).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②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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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2)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지

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동조제4항).

4. 自然象徵標識 및 地方自治團體의 象徵種

정부는 생태계보전지역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

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

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법 제5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식물 또는 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동조제

2항).

Ⅳ.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과 沒收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行政罰의 內容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에 관한 규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종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2조, 령 제59조).

①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Schlegel)

②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Temminck)

③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 Heude)

④ 사향노루(Moschus moschiferus parvipes Hollister)

⑤ 황새(Ciconia boyciana Swinhoe)

⑥ 저어새(Platalea minor Temminck & Schlegel)

⑦ 두루미(Grus japonensis(P.L.S. Muller))

⑧ 크낙새(Dryocopus javensis(Horsfield))



⑨ 장수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Tian-Shansky)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에 관한 규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위 (1)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

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령 제63조, 령 제

60조).

① 한란(Cymbidium kanran Makino)

② 나도풍란(Aerides japonicum Rchb.f.)

③ 광릉요강꽃(Cypripedium japonicum Thunb.)

(3)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령 제64조).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에 관한 규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위 (2) 식물외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②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에 관한 규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한

사람

③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에 관한 규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④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법 제20조제1항의 규정)(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

위를 한 사람

⑤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행위의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

치명령(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법 제65조).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에 관한 규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

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한

사람

②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에 관한 규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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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하

거나 고사시킨 사람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한 사람(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

④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

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한 사람(법

제14조제3항의 규정)

⑥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

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사람(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⑦ 공무원의 출입·검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⑧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사람(법 제39조제1항의 규정)

⑨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킨 사람(법

제40조제1항의 규정)

⑩ 동·식물을 이전 또는 방출한 사람(법 제40조제3항의 규정)

⑪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법 제41조의 규정)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의 규정(법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67조).

2.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1) 過怠料의 內容

(1)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68조제1항).

(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68조제1항).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람(법 제17조의 규정)

②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금지규정(법 제20조제3항의 규정)(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위반한 사람

③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법 제36조제4항의 규정)

(3)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68조제3항).

2) 賦課·徵收

위 (1) 내지 (3)에 의한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

다(법 제68조제4항).

(1) 通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함)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

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61조제1항).

(2) 意見提出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

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령 제61조제2항).

(3) 過怠料의 金額과 徵收節次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령 제61조제3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4항)

3) 過怠料處分에 대한 不服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68조제5항).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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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조제6항).

4) 過怠料의 强制徵收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제68조제7항).

3. 沒 收

이 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

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촵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

유·소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이를 몰수한다(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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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自然公園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종래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천연적 자연풍

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체육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원법을 제

정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여건변동에 따라 공원을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분

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원법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도시공원법으로 규정하고,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

정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

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1) 1967. 3. 3 법률 제1,909호로 공원법이 제정되고, 1973. 2. 16 법률 제2,527호에 의

해 이 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러나 1980. 1. 4 법률 제3,243호에 의해 자연공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은 폐지되었다. 자연공원법은 그 뒤 수차에 걸친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1986. 12. 31 법률 제3,900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도에의 위임관리방법에서 국가의 직접 관리방법으로 전환하고,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구역안에서의 청소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

며,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당시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해 행해졌다.

(3) 1995. 12. 30 법률 제5,122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자연공원안의 자연환경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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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시행되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원안에 거주하

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졌다.

(4) 1997. 12. 17 법률 제5,461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공원수입중 일부를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하여 사찰에 지원함에 있어 당해 연도 입장료수입액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

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1999. 2. 8 법률 제5,74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공원구역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

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점용 및 사용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예치금·부담금

과 중복성격의 청소원인자 부담출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해졌다.

(6) 2001. 3. 28 법률 제6,450호에 의한 전면개정이다. 이 개정은 국립공원등 자연공원의 용

도지구를 개편하고,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해졌다.

Ⅲ. 總 則

1. 自然公園의 意義와 種類

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함)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1) 國立公園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 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

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2) 道立公園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 라 함)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공원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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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郡立公園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 이라 함)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

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2. 自然公園保護 등의 義務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자연공

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및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며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3. 公園施設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

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

는 주차시설을 포함)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령 제2조).

①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②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

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③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과 유선장·어린이놀이터·광장·

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휴게소·전망대·대피소·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

시설

④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⑤ 도로(탐방로를 포함)·주차장·교량·궤도·삭도 등의 교통·운수시설

⑥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미용업소

·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⑦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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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① 내지 ⑦의 시설의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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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自然公園의 指定 및 公園委員會

Ⅰ. 自然公園의 指定

1. 公園의 指定·管理者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함)가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 라 함)이 각각 지정·관리한다(법 제4조제1항).

2. 公園의 指定節次

(1) 指定의 一般節次

① 國立公園 :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

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부에 두는 공원위원

회(법 제9조의 규정)(이하 국립공원위원회 라 함)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

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동법 제7조의 규정)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4조제1항).

② 道立公園 :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

견을 들은 후 시·도에 두는 공원위원회(법 제9조의 규정)(이하 도립공원위원회 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2항).

③ 郡立公園 : 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에 두는 공원위원회

(법 제9조의 규정)(이하 군립공원위원회 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법 제4조제3항).

(2) 2以上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自然公園의 指定節次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공

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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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동조제2항). 재정이 있은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동조제3

항).

공원관리청은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동조제4

항).

(3) 自然公園 指定의 告示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 이

라 함)는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

칭·종류·구역·면적·지정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

여야 한다(법 제6조).

3. 自然公園의 指定基準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법 제7조), 기준의 내

용은 다음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령 3조 <별표 1>).

<표 2-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령 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자연생태

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

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

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

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

가 될 수 있을 것

4. 自然公園의 指定에 따른 特例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

공원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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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自然公園의 廢止와 區域變更

1. 公園의 廢止와 縮小變更

공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변

경할 수 없다(법 제8조제1항, 령 제4조).

①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

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군작전·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천·간척·개간·항만(어항을 포함)·발전·철도·통신·방송·측후·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계획(동법 제15조의 규정) 및 특정지역계획(동법

제16조의 규정)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 자연공원의 지정기준(법 제7조의 규정)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

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公園區域에의 編入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법 제7조의 규정)에 맞는 공원주변지역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법 제8조제2항).

3. 自然公園의 廢止 및 區域變更의 節次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자연공원의 폐

지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8조제3항). 따라서 공원의 폐지

및 구역조정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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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自然公園 區域變更의 效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

지된 것으로 본다(법 제8조제4항).

Ⅲ. 公園委員會

1. 委員會의 設置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10조의 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

위원회를 둔다(법 제9조제1항).

2.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1) 國立公園委員會

(1) 構成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

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령 제5조제1항).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조제2항).

(2) 委員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령 제5조제3항).

①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

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②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 이사장

③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④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特別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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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령 제5조제4항).

①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함)의 행정부

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 라 함)

② 그 공원구역면적의 1/ 1천분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동조제5

항).

(4) 委員의 任期

위 (2)의 ④·⑤의 위원 및 (3)의 ②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령 제5조제6

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동조제7항). 부위원장은 위

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동조제8항).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소속 4급 이

상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동조제9항).

(6) 運營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령 제6조제1

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동조제2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동조제3항).

2) 道立公園委員會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령 제7조).

① 도립공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함)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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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 이라 한다)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 라 한다)

㉯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위

촉하는 자

㉰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

관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⑤ ②의 ㉯·㉰에 해당하는 위원 및 ③의 ㉯·㉰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⑥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

원위원회에 준용한다.

(3) 郡立公園委員會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령 제8조).

①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 라 함)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읍장·

면장 또는 동장

㉯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 1천분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자

㉰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

는 자

④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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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園委員의 委囑特例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법 제9조제2항).

4. 公園委員會의 審議事項

공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10조).

①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에 한한다)

③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④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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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公園基本計劃 및 公園計劃

Ⅰ. 公園基本計劃

1. 基本計劃의 意義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

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2. 基本計劃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3. 基本計劃의 內容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령 제9조제1항).

①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② 자연공원의 자원보전·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基本計劃의 樹立을 위한 意見收斂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령 제9조제2항).

Ⅱ. 公園計劃

1. 公園計劃의 意義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

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

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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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園計劃의 內容

공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① 공원용도지구계획

② 공원보전계획

③ 공원시설계획

④ 공원관리계획

3. 公園計劃의 決定

1) 國立公園의 決定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법 제12조제1항). 환경부장관

은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제2항). 환경부장관

은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

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조제3항).

공원계획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1/ 5만분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공원시설계획(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0조).

① 종류

② 목적 및 사유

③ 내용과 규모

④ 사업비의 규모

⑤ 사업시행기간

⑥ 효과

⑦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⑧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

염 방지대책

2) 道立公園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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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법 제13조제1항). 시·도지사

는 공원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제2항).

2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 관계시·도지사는 협의

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동조제3

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3) 郡立公園의 決定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법 제14조제1항). 군수는 공원계획

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동조제2항).

2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 관계 군수는 협의하여 공동

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동조제4항).

4. 公園計劃의 變更

1) 公園計劃의 決定에 관한 規定의 準用

국립공원계획, 도립공원계획 그리고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정(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법 동조동항 단서, 령 제11조).

① 집단시설지구 안에 공원계획으로 세분하는 규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② 집단시설지구 외의 지구에 계획된 공원시설을 집단시설지구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

는 경우

③ 집단시설지구를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④ 자연취락지구를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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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밀집취락지구를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⑥ 공원시설(령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 중 그 부지면적을 2천

㎡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⑦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하거나 동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

적을 20/ 10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⑧ 동일한 부지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

2) 公園計劃의 妥當性 檢討

(1)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를 검토

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2)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동조제3항). 즉,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

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관리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령 제12조제1항).

(3)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표 2- 1>의 지정기준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①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이용편의

②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③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환경보전상황 등

④ 도로·하천 등 지형·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⑤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⑥ 공원관리의 효율성

⑦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5. 公園計劃의 告示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한 때

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16조).

6. 自然環境에 미치는 影響의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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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2항). 즉,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령 제13

조).

① 환경현황조사

②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③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④ 폐기물 배출분석

⑤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7. 認·許可의 擬制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의 인가·허가·면허·

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21조).

① 수도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

②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동법 제30조의 규정) 및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동법 제5조의 규정)

④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동법 제9조의 규정)

⑤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동법 제34조의 규정) 및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

⑥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동법 제4조의 규정)

⑦ 산림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동법 제62조(동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와 벌채승인 또는 동의(동법 제73조제2항의 규

정)

⑧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동법 제14조의 규정)

⑨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동법 제7조의 규정)

⑩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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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用途地區

1. 公園計劃으로 決定할 用途地區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

음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18조제1항).

① 자연보존지구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④ 밀집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

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⑤ 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

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2. 許容되는 行爲의 基準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내의 환경부령

이 정하는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의 행위기준 범위 내에

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법 제18조제2항).

① 자연보존지구

㉮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최소한의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水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

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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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동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의 복원과 사찰경내지(寺刹境內

地)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령 제14조제1

항).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

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

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동법 제2조제2

항 각호의 규정)의 복원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의 설

치(령 제14조제2항)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

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②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

설의 설치

㉲ 임도(林道)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조림, 육림, 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과 그 밖의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

위 또는 시설의 설치

㉳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

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

(砂防)·호안(護岸)·방화(防火)·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③ 자연취락지구

㉮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

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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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행위

㉱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④ 밀집취락지구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⑤ 집단시설지구

㉮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

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3) 集團施設地區의 細分

(1) 관리청은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법 제18조제3항). 집

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령 제15조제1항).

① 공공시설지 : 공원시설(령 제2조제1호의 규정)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시설지 : 공원시설(령 제2조제6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③ 숙박시설지 : 공원시설(령 제2조제7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④ 녹지 : 집단시설지구 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

역

⑤ 기타 시설지 : ① 내지 ④ 외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⑥ 유보지 :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2)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위 ㉯의 상업시설지에는 숙박시설(령 제2조제7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을, 위 ㉰의 숙박시설지에는 상업시설(령 제2조제6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령 동조제2항).

① 온천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동법 제3조의 규정)로 지정된 지역

②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립

공원 및 군립공원

4) 經過規定

용도지구의 지정·변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공원관리청의 허가

(법 제20조 또는 제23조의 규정)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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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

속할 수 있다(법 제18조제4항).

자연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환경부령이 정하

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동조제5항).

Ⅳ. 公園事業과 公園施設의 管理

1. 公園事業의 意義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2. 公園事業 및 施設管理者

1) 公園管理廳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법 제19조제1항).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동

조제2항).

2) 非公園管理廳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0조제1항). 허가의 기준과 그 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2항).

3. 土地등의 收用

1) 土地의 收用·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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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토

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

다(법 제22조제1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수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원사업시행계획(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결정·고

시한 때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동법 제14조의 규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동

법 제16조의 규정)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에 불구하고(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

다(동조제2항).

2) 還買

(1) 還買權의 行使

토지를 수용한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

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원관리

청에 대하여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3항, 령 제16조제1항).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

를 행사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

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동조제3항).

(2) 土地收用法의 準用

위 (1)의 규정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관계규정(동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령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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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自然公園의 保全

Ⅰ. 公園區域에서의 行爲制限

1. 行爲許可

1) 許可의 對象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

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3조제1항 본문). ① 건축물 그 밖의 공작

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 는 행위

②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③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하는 행위

④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⑤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⑥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잡는 행위

⑦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채취하는 행위

⑧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⑨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⑩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령 제20조)

㉮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2) 許可할 수 있는 事項

공원관리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법 제23조제2

항).

① 용도지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②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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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許可의 節次

(1) 許可申請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7조).

①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②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함)

③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④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

⑤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함)

(2) 協議 및 審議

공원관리청은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제3항 제1문),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 사본(령 제

17조의 규정)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령 제21조제1항).

또한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법 동조동항 제2문, 령 동조제2항).

① 부지면적이 2천㎡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

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③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채

취량이 1만t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④ 5천㎡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

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⑤ 만수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

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⑥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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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 2-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 공원위원회 심의대상(령 제21조
제2항제6호관련)

구 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단위 :
헥타르)

어촌계(지구별

조합)
어촌계외의

자

해조류

양식

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2. 연승식

10 이상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패류

양식

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2. 연승식

3. 뗏목식

-
10 내지 20
15 내지 30

-
10 내지 20
10 내지 2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간석지

천해

50 내지

100
15 내지 30

10 내지 20
10 내지 20

2.투석식 등

간석지

천해

10 내지 20
15 내지 30

10 내지 20
10 내지 20

다. 가두리식 양식어

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어류등

양식

어업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간석지

·천 해

50 내지

100
15 내지 30

10 내지 20
10 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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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단위 :
헥타르)

어촌계(지구별

조합)
어촌계외의

자

복합양

식

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2. 건홍식과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2. 살포식과

투석식

15 내지 30
50 내지

100

10 내지 20
10 내지 20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2. 연승식과

천해투석

식

50 내지

10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해상종

묘

생산어

업

2 이상 2 이상

협동양

식

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2. 行爲申告

1) 申告事項

다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법 제23조제1

항 단서, 령 제18조).

①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 미만으로 설치

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동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

③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ha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

거나 1ha당 100㎡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④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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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申告省略事項

다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다(법 제23조제1항 단서, 령

제19조).

①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

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③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④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⑤ 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

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

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

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⑦ 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

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⑧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이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⑨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⑩ ① 내지 ⑨에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3. 原狀回復

1) 原狀回復義務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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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24조제1항).

2) 費用의 預置

공원관리청은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4조제2항).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

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

증권·보증보험증권·보증서·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령 제22조제1항).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

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령 동조제3항).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 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동조제3항).

3) 原狀回復의 措置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4조제4항).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공원관리청은 대집행(법 제31조의 규정)하고,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 제22조

제4항).

Ⅱ. 公園保護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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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園保護區域의 指定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背後地)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5조제1항).

2. 公園保護區域의 指定告示등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공원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2항, 령

제23조).

①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와 위치

② 공원보호구역의 면적

③ 공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이유

④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일

⑤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⑥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3. 行爲許可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5조

제3항).

행위허가신청에 관하여는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의 신청서 제출에 관한 규정(령

제17조)을 준용한다(령 제24조).

4. 占用 및 使用의 許可

공원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법 제23조제2항)·관계기관과의 협의(동조 제

3항의 규정)와 원상회복(법 제24조의 규정)은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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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25조제4항).

5. 許可의 基準

허가의 기준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법 제25조제5항).

Ⅲ. 自然公園의 保全을 위한 行爲制限

1. 自然公園에서의 行爲制限

1) 自然公園의 形狀變更에 관한 協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

화재(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

함),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동법

제49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자연공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공원

관리청이 그 지역에 대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법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를 하고자 하는 때(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게 되는 때에 한

함)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6조).

2) 自然公園에서의 禁止行爲

(1)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7조제1항).

①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②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③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을 뿌리는 행위

④ 야생동물의 포획허가(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

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⑥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⑦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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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⑨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

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⑩ 그밖에 공중의 자연공원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령 제25

조)

(2) 공원관리청은 ⑤ 내지 ⑧에 의하여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3) 出入禁止등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

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법 제28조제1항). 공원관리청은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 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동조제2

항).

2. 營業등의 制限

1) 制限의 對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과 그 밖의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법 제29조제1항).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

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령 제26조).

①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②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③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④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⑤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⑥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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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

되는 영업 또는 행위

2) 公告

공원관리청은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2항).

Ⅳ. 自然公園의 保全을 위한 監督등

1. 法令違反등에 대한 處分

1) 許可取消등

공원관리청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

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협의를 한 사업(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

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30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③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④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동법 제3조의 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代執行

공원관리청은 위 1)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31

조제1항).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대로 두면 공익

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

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동조제2항).

2. 監督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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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32조).

①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聽 聞

공원관리청은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법 제30조) 또는 감독처분(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3조).

4. 司法警察權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

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행한다(법 제34조).

5. 公園臺帳과 自然資源의 調査

1) 公園臺帳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35조제1항).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2항).

2) 自然資源의 調査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안의 자연자원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조

사하여야 한다(법 제36조, 령 제27조제1항). 공원관리청은 조사결과를 공원대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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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費用의 徵收등

Ⅰ. 入場料등의 徵收

1. 入場料 및 使用料의 徵收

1) 徵收의 對象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

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법 제20

조의 규정)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사용

료를 징수할 수 없다(동조제2항).

2) 徵收方法등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37조제3항).

2. 占用料등의 徵收

1) 徵收의 對象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법 제20조의 규

정) 및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법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보는 자를 포함)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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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徵收基準등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38조제2항).

3) 不當利得金의 徵收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법 제20조, 제23조 및 제

25조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

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8조제3항).

Ⅱ. 費用負擔등

1. 費用負擔의 原則과 例外

1) 原 則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

여 시·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와 군수가 도립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법 제39조).

2) 費用에 관한 協議 및 裁定

2 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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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에 대하여는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한 규정(법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0조제1항).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재정(裁定)의 신정과 협의간주에 관한 규정(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은 이 경우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동조제2항).

2. 非公園管理廳이 施行하는 公園事業등에 관한 費用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법 제20조의 규정)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법 제41조).

3. 入場料등의 歸屬과 使用制限

1) 入場料등의 歸屬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

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는 이를 징수한 자

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44조의 규정)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

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법 제42조제1항).

2) 使用制限과 支援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

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42조제2항). 공원관리청은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

한 비용을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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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補 助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법 제20조의 규정)에게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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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國立公園管理公團

Ⅰ. 國立公園管理工團의 設立

1. 公團設立의 目的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

공원의 청소,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

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을

설립한다(법 제44조).

2. 公團의 成立과 法人格

1) 成立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48조제

1항).

2) 法人格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법 제45조).

3. 定 款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7조제1항).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조제2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와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④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⑥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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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⑩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事務所와 名稱使用

1) 事務所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법 제46조제1항).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동조제2항).

2) 비슷한 名稱의 使用禁止

공단이 아닌 자는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49조).

Ⅱ. 登 記

1. 設立登記

1) 設立登記事項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령 제28조).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④ 임원의 성명 및 주소

⑤ 공고의 방법

2) 下部組織의 設置登記

(1) 공단이 하부조직을 설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등기하

여야 한다(령 제29조제1항).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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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②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설립등기사항(령 제28조

각호의 사항)

③ 이미 설치된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

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2)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이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동

조제2항).

2. 移轉登記

1) 主된 事務所의 移轉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에 따라 등기

하여야 한다(령 제30조제1항).

①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②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설립등기사항(령 제28조 각호의 사항)

③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2) 下部組織의 移轉

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에 따라 등기하여

야 한다(령 제30조제2항).

① 구소재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②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설립등기사항(령 제28조 각호의 사항)

③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3) 同一한 管轄區域안에서의 移轉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

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령 제30조제3항).

3. 變更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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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설립등기사항(령 제28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령 제31조).

4. 代理人의 選任 및 解任登記

1) 選任登記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선임(법 제5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

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

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령 제32조제1항).

①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③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2) 解任登記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

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령 제32조제2항).

5.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類

각 등기(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령 제33조).

① 설립등기(령 제28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하부조직의 설치등기(령 제29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③ 이전등기(령 제30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

하는 서류

④ 변경등기(령 제31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령 제32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

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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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6. 登記期間의 起算

등기사항(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

간을 기산한다(령 제34조).

Ⅲ. 國立公園管理工團의 構成

1. 公團任員의 任員

1) 任員의 構成과 缺格事由

(1) 任員의 構成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근이사 2인을 포함한 10인 이

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법 제50조제1항).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

면(任免)한다(동조제2항). 부이사장 및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는 환경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동조제3항).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동조제4항).

(2) 任員이 缺格事由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5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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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任員의 職務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법 제51조제1항), 부이사장은 이

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

무를 대행한다(동조제2항).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순

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동조제3항). 그리고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동조제4항).

2. 工團의 任職員

1) 公團職員의 任免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법 제54조).

2) 任職員의 兼職制限

공단의 이사장·부이사장·상근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밖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이사장 및 감사 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

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법 제53조).

3) 代理人의 選任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

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55조).

4) 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 擬制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를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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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理事會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법

제57조제1항).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동조제2항),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제3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조제4항). 그 밖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동조제5항).

Ⅳ. 國立公園管理工團의 財源

1. 出 捐

정부 또는 그 밖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

연(出捐)할 수 있다(법 제58조).

2. 國有財産의 無償貸付와 轉貸

1) 無償貸付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

산(물품을 포함)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59조제1항). 지

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

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동조제2항).

2) 轉貸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연(법

제58조의 규정)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대부(법 제59조의 규정)받은 재산을 전대(轉

貸)할 수 있다(법 제60조제1항). 공단이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동조제2항).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거

나 대여하지 못한다(동조제3항).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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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조제4항).

3. 資金의 借入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법 제65조). 공단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37조).

① 차입사유

② 차입처

③ 차입금액 및 용도

④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⑤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⑥ 그 밖의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事業計劃과 公團規程의 承認

1) 事業計劃등의 承認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62조).

공단은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35조제1항).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공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법 제62조 후단의 규정)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동조제3

항). 이 경우 승인시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령 동조

제4항).

2) 公團規程의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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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規程)을 정하는 때에는 미

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64조).

5. 公團財産 등의 無償使用

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등 공단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

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67조).

Ⅴ. 國立公園管理工團의 指導·監督

1. 指導·監督

환경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

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68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동조제2항).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

조제3항).

2. 民法의 準用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9조).

3. 會 計

1) 會計年度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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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決算書의 提出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63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령 제36조).

①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④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필요한 서류

3) 剩餘金의 處理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

한다(법 제66조).

①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② 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 잉여금 중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90/ 100의 범

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령 제38조).

③ 국고에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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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節 補則과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Ⅰ. 補 則

1. 다른 法律과의 關係

1) 自然公園에 대한 適用排除 法律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70조제1항).

① 도시계획법

②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接道區域)(동법 제50조의 규정)에 관한 규정. 다만, 공

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換地에 대한 都市開發法의 準用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

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관계

규정(동법 제27조 내지 제33조, 제39조 내지 제42조, 제45조·제46조 및 동법 제50

조)을 준용한다(법 제70조제2항).

2. 許可에 관한 協議

1) 事業의 協議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71조제1항).

2) 擬制를 위한 協議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법·농지법·산림법·사방사업법·광업법·하천법·공유수

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문화재보호법·초지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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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도법·군사시설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

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

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

리청과 협의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71조제2항).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의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령 제40조제1항). 소관행정

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

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3) 公園委員會의 審議事項

공원관리청은 위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71조제3항). 공원관

리청이 협의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

이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령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령 제40조제3항).

3. 他人土地에의 出入과 使用

1) 他人土地에의 出入目的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

한 조사·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 등과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법 제72조제1항).

2) 占有者에의 通知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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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3) 他人土地에의 出入制限과 受認義務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법 제72조제3항).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제4항).

4) 證票의 携帶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72조제5항).

4. 損失補償

1) 補償의 對象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때 허가의 취소나 사업정지 또는 변경(법 제30조제3호·제4호), 감독처분

(법 제32조) 또는 타인토지에의 출입(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

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을 행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3조제1항).

2) 費用負擔者의 補償

그 손실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법 제73조제2항).

3)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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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위 2)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

하는 자를 말함)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73조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제4항).

재결의 신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

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령 제41조).

5. 權利義務의 承繼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법 제74

조).

6. 處分의 制限

1) 處分의 對象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

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를 처분할 수 없다(법 제75조, 령 제42조제1항).

① 군작전·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하천·간척·개간·항만(어항을 포함)·발전·철도·통신·방송·측후·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계획(동법 제15조의 규정) 및 특정지역계획(동법

제16조의 규정)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

가 없게 된 경우

2)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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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

다(령 제42조제2항).

7. 土地의 買收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1항).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준용한다(동조제2항).

8. 買受請求權

1) 買受請求의 對象土地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 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

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77

조제1항).

①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② ①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買受義務

공원관리청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 판정기준(법 제77

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법 제77조제2항).

3) 買收對象土地의 判定基準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

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

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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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봄)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

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령 제43조).

4) 買受請求의 節次

(1) 買受申請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

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44조제1항)

①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토지의 지번·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③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매수청구사유

(2) 買受通報와 買受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78조제1항). 즉,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매수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44조제2항).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법 동조제2항).

(3) 買受價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준용한다(법 제78조제3항). 매수예상가격

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령 제44조제3항).

공원관리청은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이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령 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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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權限의 委任·委託

1) 市·道知事에의 委任등

(1) 委任의 對象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80조제1항).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⑬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한다(령 제45조제2항).

① 산림 기타 자연자원의 보호

②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③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④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법 제20조의 규정)

⑤ 행위허가(법 제23조의 규정)(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⑥ 자연공원의 원상회복(법 제2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⑦ 행위허가(법 제25조제3항 본문의 규정)(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

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와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법 제

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⑧ 금지행위(법 제27조의 규정)의 단속

⑨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법 제28조의 규정)

⑩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법 제29조의 규정)

⑪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법 제30조의 규정)

⑫ 대집행(법 제31조의 규정)

⑬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법 제34조의 규정)

⑭ 자연자원의 조사(법 제36조의 규정)

⑮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법 제37조

의 규정)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법 제38조의 규정)

협의(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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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법 제72조의 규정)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

⑤·⑦ 또는 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

한 사후관리

(2) 告示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다(령 제45조제1항).

① 수임자 또는 수탁자

②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③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범위

2) 郡守에의 委任

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도의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80조제2항).

3) 公園管理廳으로 看做

위 1) 및 2)에 의하여 공단,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

는 위임·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법 제80조제3항).

10. 自然公園協會의 設立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및 자원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자

연공원협회(이하 협회 라 함)를 둔다(법 제81조제1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동조

제2항).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조제3항).

Ⅱ.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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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違反行爲別 行政罰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법 제82조).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

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법 제

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

행한 자

②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

지 제7호) 및 공원보호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법 제

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③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

을 훼손한 자

(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3조).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법 제23조제1항제8호 내

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②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규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변

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4조).

① 공원구역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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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27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③ 자연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27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

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85조).

2.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1) 過怠料의 賦課對象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86조제1

항).

① 자연공원에서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

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

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②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2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③ 영업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④ 공단이 아닌 자는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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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법 제27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② 자연공원에서 출입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③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사용시 수인의무에 관한 규정(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86조제3항).

① 자연공원에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법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②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

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2) 過怠料의 賦課·徵收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법 제86조제1항).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

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

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46조제1항). 군수

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

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

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제2항).

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은 <표 2-3>과 같으며(령 동조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관한 세부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4항).

<표 2- 3> 과태료의 부과금액(령 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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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100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에서 상행위를 한 자
100

3. 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칭을 사용한 자
100

4.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50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50

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50

7.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

8. 법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된 행위를 한 자
10

9.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

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

이용한 자

10

3) 過怠料에 대한 不服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86조제5항).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조제6항).

4) 强制徵收

이의제기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법 제8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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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水質環境保全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수질환경보전법은 제정당시 환경보전법중에서 수질보전관련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

로 정비하고, 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특정관리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

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

며, 구체적 주요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준의 유지와

관계없이 기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

에 대하여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의

수질오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오염물질

의 누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셋째, 방지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영세소규모업소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를 위하여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폐수

를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업무를 면제하

도록 하였다.

넷째, 무허가배출시설등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처장

관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질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당해 호소 및 그

영향권을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에서 호소수질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

한 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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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의 目的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등 공

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수질환경보전법은 1990. 8. 1. 법률 제4,260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모두 7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1. 5. 31. 법률 제4,338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하천등 공공수역에 오염

물질을 불법배출하는 자등 환경범죄행위자에 대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이하의 벌

금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수질환경범죄에 강력

히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2) 1992. 12. 8. 법률 제4,536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되거나 임대차된 경우등에 있어서 동 시설의 운영책임소재지를 명백하게 하

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된 경우등에는 양수인등에게 권리·의무가 승

계되도록 하고, 동 시설이 임대차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정상운영의무등에 있

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

② 배출부과금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소정의 기한내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③ 종전에는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을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허가배출시

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1993. 12. 27. 법률 제4,653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배출시설의 설치완료신

고제도를 가동개시의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방지시설설치면제 승인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사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며, 측정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벌칙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주

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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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

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

②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완료신고와 시설확인 및 적합

판정을 받아 조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동개시신고후 즉히 조업할 수 있도

록 하되, 환경처장관이 조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하도록 함

③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명

시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벌칙을 적용함

④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중 공공수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의 범위

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수역의 범위를 하천·호소로 정함

⑤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

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측정대행자에 대한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

쟁제한적 요소를 폐지함

⑥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측정기록의 보존위반등 가벼운 위

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함

(4) 1995. 12. 29. 법률 제5,905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량

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

과하고, 일정규모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환

경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조치 규정을 두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시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때에 조례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함

③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기업에 대하여 호나경친

화기업으로 지정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유도함

④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배출부

과금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정화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하던 것을 민간도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⑥ 유류유출등에 의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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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자가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수질오염 확산방지

를 위한 시·도지사의 방제조치와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징수 규정을 두도록 함

⑦ 수질오염사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분뇨처리시설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입지확보를 위하여

도건설종합계획등의 수립시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도건설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함

(5) 1997. 8. 28. 법률 제5,389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경제행정의 규제를 완화

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임

②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의 경우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③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

고제도를 폐지함

(6) 1999. 2. 8. 법률 제5,870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및 정도검사 의무, 자가측정의무, 조업시간제한 규정, 폐쇄명령 불이행시

의 단전·단수규정등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시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부합여부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가동초기에

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적정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운전기간

제도를 도입함

②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및 정도검사 의무, 자가측정의무, 조업시

간제한 규정, 폐쇄명령 불이행시의 단전·단수 규정등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③ 방지시설업 등 호나경산업의 자본금 기준 및 폐수처리수수료등을 폐지하여 진입제

한을 완화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함

(7) 2000. 1. 21. 법률 제6,199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등의 도로에서는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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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호소수질관리법을 이 법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특별대책지역에 한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수원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

류지역등에 대하여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불법배출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여 동 시설을 적정하게 운

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③ 상수원등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등과 이에 인접한 지

역에 있는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 호소수질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호소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호소수질관리법을 폐지함

⑤ 호소안의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수면관리자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쓰레기 처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분담하

도록 함

Ⅲ. 總 則

1. 廢水 및 水質汚染物質

1) 廢 水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水質汚染物質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 제2호),6)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6) 수질오염물질은 ① 구리(동) 및 그 화합물, ② 납(연) 및 그 화합물, ③ 니켈 및 그 화합물, ④

대장균군, ⑤ 망간 및 그 화합물, ⑥ 바륨화합물, ⑦ 부유물질, ⑧ 브롬화합물, ⑨ 비소 및 그

화합물, ⑩ 산 및 알칼리류, ⑪ 색소, ⑫ 세제류, ⑬ 셀레늄 및 그 화합물, ⑭ 수은 및 그 화합

물, ⑮ 시안화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

(동·식물성 포함), 인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질소화합물, 철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플루오르(불소)화합물, 페놀류, 황

및 그 화합물 등을 말한다(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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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3호).7)

2. 常時測定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

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함)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

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법 동조2항).

3. 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1) 환경부장관은 측정망의 위치·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

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4조제1항). 이는 시·도지사가 측정망

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 동조2항).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법 제4조의 규정)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7조제1항).

①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동법 제30조의 규정) 및 하천점용의 허가(동법

제33조의 규정)

②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동법 제40조의 규정)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동법 제5조의 규정)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망 설치계획에 위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동조

2항).

4.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함)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

7)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① 구리(동) 및 그 화합물, ② 납(연) 및 그 화합물, ③ 비소 및

그 화합물, ④ 수은 및 그 화합물, ⑤ 시안화물, ⑥ 유기인화합물, ⑦ 6가크롬화합물, ⑧ 카드

뮴 및 그 화합물, 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⑩ 트리클로로에틸렌, ⑪ 페놀류, ⑫ 폴리크로리네이

티드비페닐, ⑬ 셀레늄 및 그 화합물, ⑭ 벤젠, ⑮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

로에틸렌 등을 말한다(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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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7

조).



224 제2편 환경보전

第 2 節 廢水의 排出規制

Ⅰ. 排出許容基準의 設定

1. 一般排出許容基準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표

2-1>과 같다(법 제8조제1항, 규칙 제8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때

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동조 4항).

<표 2-1>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제8조관련 별표 5)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지

역

구

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항 목

생물
화 학 적
산소 요
구량
(㎎/ℓ)

화 학 적
산소 요
구량
(㎎/ℓ)

부유 물
질량
(㎎/ℓ)

생물
화 학 적
산소 요
구량
(㎎/ℓ)

화 학 적
산소 요
구량
(㎎/ℓ)

부유 물
질량
(㎎/ℓ)

청

정

지

역

환경기준(수질)Ⅰ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
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
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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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구

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항 목

생물
화 학 적
산소 요
구량
(㎎/ℓ)

화 학 적
산소 요
구량
(㎎/ℓ)

부유 물
질량
(㎎/ℓ)

생물
화 학 적
산소 요
구량
(㎎/ℓ)

화 학 적
산소 요
구량
(㎎/ℓ)

부유 물
질량
(㎎/ℓ)

가

지

역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
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

역

환경기준(수질)Ⅲ, Ⅳ,
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
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
로서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

례

지

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
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
하는 지역 및 시장·군
수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
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비고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2.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

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페놀류등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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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역

구분

수소

이온

농도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 유 량 페 놀

류 함
유량
( ㎎ /
ℓ)

시 안
함 유
량
( ㎎ /
ℓ)

크 롬
함 유
량
( ㎎ /
ℓ)

융 해
성 철
함 유
량
( ㎎ /
ℓ)

아 연
함 유
량
( ㎎ /
ℓ)

구리
( 동 )
함 유
량
( ㎎ /
ℓ)

카 드
뮴 함
유량
( ㎎ /
ℓ)

수 은
함 유
량
( ㎎ /
ℓ)

유 기
인 함
유량
( ㎎ /
ℓ)

광유
류

( ㎎ /
ℓ)

동식
물유
지류

(㎎/ℓ
)

청정
5.8
∼

8.6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 . 0 2
이하

불 검

출

0.2
이하

가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나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특례
5.8
∼

8.6

5
이하

30
이하

5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항목

지역
구분

납
(연)
함유
량
( ㎎ /
ℓ)

6
가크
롬함
유량
( ㎎ /
ℓ)

용 해
성 망
간 함
유량
( ㎎ /
ℓ)

플 루
오르
(불소)
함 유
량
(㎎/
ℓ)

PCB
함유
량
( ㎎ /
ℓ)

대 장
균
군수
( 개 /
㎖)

색도
(도)

온도
(C )

총
질소
( ㎎ /
ℓ)

총
인
( ㎎ /
ℓ)

트 리
클로
로에
틸렌
( ㎎ /
ℓ)

테크
라클
론로
에틸
렌
( ㎎ /
ℓ)

음이
온계
면활
성제
(㎖)

청정
0 . 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

출

100
이하

200
이하

40이

하

30
이하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3
이하

가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표계속)

항목

지역
구분

납
(연)
함유
량
( ㎎ /
ℓ)

6
가크
롬함
유량
( ㎎ /
ℓ)

용 해
성 망
간 함
유량
( ㎎ /
ℓ)

플 루
오르
(불소)
함 유
량
(㎎/
ℓ)

PCB
함유
량
( ㎎ /
ℓ)

대 장
균
군수
( 개 /
㎖)

색도
(도)

온도
(C )

총
질소
( ㎎ /
ℓ)

총
인
( ㎎ /
ℓ)

트 리
클로
로에
틸렌
( ㎎ /
ℓ)

테크
라클
론로
에틸
렌
( ㎎ /
ℓ)

음이
온계
면활
성제
(㎖)

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 0 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 . 1
이하

5
이하

특례
1
이하

0 .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 0 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 . 1
이하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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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2.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

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은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에 한하여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

다.

4.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 제2호 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섬유제품 제조시

설 및 23의 펄프·종이(색소첨가 제품에 한함)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제1호의 지역구분과 같다.

2. 特別排出許容基準

(1) 시·도는 지역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위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개선명령, 배출부과

금, 허가의 취소등, 과징금 처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4조·제16

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법 제8조제3항).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

용되는 시·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법

동조6항).

(2)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일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

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법 제8조제5항).

Ⅱ. 總量規制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상태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함, 동법 제10조의 규정)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규

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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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구역

② 규제오염물질

③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④ 기타 사업장별 오염물질배출량 할당 등 총량규제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Ⅲ.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設置·運營

1. 廢水排出施設

1) 廢水排出施設의 意義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

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

5호).

2) 排出施設의 許可 및 申告對象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1항).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1호).

(1) 許可事項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다(령 제2조제1항).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동법 제22조의 규정)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④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동법 제5조의 규정)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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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⑥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등의 변경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申告事項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령 제2조제2항).

① 위 허가사항외의 경우

② 허가사항의 경우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만,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

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

에 한한다.

③ 허가사항중 ② 내지 ⑤의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

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

리시설(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유입시키는 경우

3) 許可 및 變更許可의 基準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법 제10조제5항, 령 제2조제8항).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②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許可 및 申告節次

(1)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

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조제6항).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② 원료(용수를 포함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③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

음)

④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함)

(2)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

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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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령 제2조제7항).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질오염방지시

설의 면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

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법 제10조제4항).

5) 排出施設의 變更許可 및 變更申告

(1) 變更許可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다음의 사항과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법 제10조제2항, 령 제2조제3항). 다만,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령 동조동항).

①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50/ 10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0/ 100)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되는 경우

②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

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變更申告

(가)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다(법 제10조제

3항, 령 제2조제5항, 규칙 제11조제1항).

① 변동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함)

②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③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④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령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⑤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⑦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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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

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⑨ 위 사항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령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

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

(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규칙 제11조제2항).

시·도지사등은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

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규칙 동조3항).

5) 排出施設의 設置制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

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10조제6항).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환경부장관은 지역

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동조7항, 령 제3조제1항).

①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호소

② ①에 의한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이

Ⅰ등급이 아닌 지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

함)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이내의 집수

구역

④ ① 내지 ③에 의한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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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함)

2. 水質汚染防止施設의 設置

1) 水質汚染防止施設의 意義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수질오염방지시설(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4>)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 또는 산화지)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

는 처리시설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중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시설이 최종처리시

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한 채 직접 최

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로 보

지 아니한다.

2) 水質汚染防止施設의 設置義務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

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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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防止施設의 設置免除基準

(1) 다음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가 면제된다(법 제11조제1항 단서, 령 제4조제1

항)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법 제43조의 규정)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기타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등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 가능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

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함)을 지켜야 한다(법 동조2항). 환경부

장관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

반한 때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법 동조3항).

4) 共同防止施設의 設置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

공동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오염물

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법 제11조제4항).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동조5항).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7항).

3. 排出施設·防止施設의 管理·運營등

1) 權利義務의 承繼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234 제2편 환경보전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 제11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

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

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동조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15조의 규정), 개선명령(제16조), 조업정지명령(법 제17조의 규정), 배출부과금(법

제19조의 규정), 허가의 취소등(법 제20조의 규정, 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함), 과징금

처분(법 제20조의2 규정), 오염물질의 측정(법 제22조의 규정), 환경관리인(법 제23조의

규정) 및 사업자의 보고(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동조3항).

2) 稼動開始 申告

(1)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

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령 제5조).

①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50/ 100이상 증가되는 경우

②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

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법 제

11조제1항 단서의 규정)

(2)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

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는 제16조·제17조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법 동조2항).

3)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運營

(1) 行爲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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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함)는 다

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5조제1항).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

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

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유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

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運營狀況의 記錄·保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

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3) 汚染物質 測定 및 測定器機附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

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3항).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법

제17조의 규정)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Ⅳ. 環境親和企業의 指定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

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과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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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

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2 제1항).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

을 하여야 한다(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함)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말함)로 대신할 수 있고, 배출

부과금의 감면(법 제10조의 규정) 또는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법 제49조의 규정)

를 취할 수 있다(법 동조3항, 령 제2조제4항).

Ⅴ. 規制措置

1. 改善命令

1) 改善命令의 內容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

는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방지시

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

령 제10조제1항).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내

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령 제10조제2항).

2) 改善命令을 받지 아니한 事業者의 改善

(1)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

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

재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령 제11조제1항).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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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

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

내용 및 개선결과 등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령 제11조제2항).

2. 操業停止命令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

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법 제8조의 규정)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

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7조).

3. 排出賦課金

1) 排出賦課金의 賦課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

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및 종말처리시설을 운

영하는 자를 포함함)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

과·징수한다(법 제19조제1항).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②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③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④ 오염물질의 배출량

⑤ 자가측정 여부(법 제22조의 규정)

⑥ 기타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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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排出賦課金의 種類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함)은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함)과 기

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령 제13조제1항).

(1) 超過賦課金

(가) 超過賦課金의 意義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령 제13조제2항).

(나) 賦課對象 汚染物質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 제14조제1항).

① 유기물질 ② 부유물질

③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④ 시안화합물

⑤ 유기인화합물 ⑥ 납 및 그 화합물

⑦ 6가크롬화합물 ⑧ 비소 및 그 화합물

⑨ 수은 및 그 화합물 ⑩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⑪ 구리 및 그 화합물 ⑫ 크롬 및 그 화합물

⑬ 페놀류 ⑭ 트리클로로에틸렌

⑮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질소

총인

(다) 算定方法 및 基準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함)

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의 규모

에 따라 <표 2-2>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은 400만원, 2종사업장은 300만원, 3종사업장

은 200만원, 4종사업장은 100만원, 5종사업장은 5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

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령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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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령 제17조제1항). 한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표 2-3>과 같다(령 제17조2항).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

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

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령 제17조3항).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

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령 제15조3항).

<표 2-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령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1)

비고

1.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용수사용량에는 수돗

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

공정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

은 제외하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내 청소수,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

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중증발량＋

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중발생량

2. 최초 배출시설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연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표 2-3>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령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5)

종별 배출규모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상기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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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종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사업장｜2000㎥/일이상｜4,000㎥/일이상｜ 7,000㎥/일이상 ｜ 10,000㎥/일이상
규 모｜4000㎥/일미만｜7,000㎥/일미만｜10,000㎥/일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계수｜ 1.5 ｜ 1.6 ｜ 1.7 ｜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2종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3종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4종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5종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것으로 한다.

(라) 汚染物質排出量의 算定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

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령 제16조제1항).

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초

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② 위 ①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함)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허가취

소일.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

㉮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

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희석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

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 기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

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한 날

을 말함)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

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함)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함)

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kg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령 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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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 의하여, 측정유량은 수질오염공정시험

방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

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령 동조3항)

①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② ①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③ ① 및 ②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

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

수를 포함)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기타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

다(령 동조4항).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산정방법(령 제16조제3항관련 <별표 4>)

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숫점이하 네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 ℓ)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ℓ/ 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

시한다.

(2) 基本賦課金

(가) 基本賦課金의 意義

기본부과금은 방류수수질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이하 "방

일기준초과배출량＝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

일일유량＝측정유량×일일조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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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수질기준"이라 함,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배출허용기

준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령 제13조제3항)

(나) 賦課對象 汚染物質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 제14조제2항).

① 유기물질

② 부유물질

(다) 基本賦課金의 賦課期間

기본부과금은 매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표 2-4>와 같다(령 제

18조).

<표 2-4>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령 제18조 관련 별표6)

(라) 算定方法 및 基準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범위안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

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19조제1항).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

하여는 초과부과금의 것을 각각 준용하고,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표 2-5>와 같으며, 지

역별부과계수는 <표 2-6>과 같고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표 2-7>과 같다

(령 동조2항).

<표 2-5> 사업장별 부과계수(령 제19조제2항관련 별표 6의2)

반기별 부과기준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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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역별 부과계수(령 제19조제2항관련 별표 7)

<표 2-7>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령 제19조제2항관련 별표8)

(마) 汚染排出量의 算定등

환경부장관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의 자료를 제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하게 할 수

있다(령 제20조제1항).

①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

예정배출량"이라 함)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부과

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한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

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

라 함)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③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자료외에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배출량에 관한 자료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동조2항).

① 배출량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부과기간내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

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②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오염물질측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사업장

규 모

1종사업장(단위 : ㎥/일)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청정 및 가지역 나 및 특례지역

1.5 1

초과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까지

부과계수 1 1.2 1.4 1.6 1.8 2.0 2.2 2.4 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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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

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오염물질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측정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당시의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

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일일평균유량에 관하여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③ 예정배출량은 직전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확정배출량은 당해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배

출량에 당해 부과기간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령 동조3항).

(바) 基準以內 排出量의 調整등

환경부장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령 제21조).

① 사업자가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일일유량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최대 폐수배출량을, 조업일수는 부과기간내

의 전체일수를 각각 적용하여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② 사업자가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

으로 산정한다.

③ 사업자가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

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

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검사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각각의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량에 조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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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④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③에 의한 검사배출량보다 20/ 100 이상 적은 경우

에는 검사배출량을 적용하되, 검사배출량의 120/ 10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

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사) 資料의 提出 및 檢査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

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령 제22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

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령 제23조).

3) 賦課金의 納付通知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기본

부과금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

내에 하여야 한다(령 제24조제1항).

부과금을 부과(조정부과를 포함함)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

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

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령 동조2항).

4) 賦課金의 減免

(1) 배출부과금은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

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

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법 제19조제3항,

령 제23조제1항).

① 별표 1(<표 2-2>)에 의한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사업자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③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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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6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⑤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 :

30/ 100

(2) 감면하는 부과금의 종류는 기본부과금에 한하며, 감면범위는 다음 과 같다(령 제23

조제2항).

① 위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

② 위 ③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

한 하수도 사용료 전액 면제

③ 위 ④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오염물

질을 배출한 다음 각목의 기간별 감면율에 따라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

을 감경

㉮ 6월 이상 1년내 : 20/ 100

㉯ 1년 이상 2년내

㉰ 2년 이상 3년내 : 40/ 100

㉱ 3년 이상 : 50/ 100

④ 위 ⑤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폐수재이용률별 감면율에 따라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감경

㉮ 재이용률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10/ 100

㉯ 재이용률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20/ 100

㉰ 재이용률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30/ 100

㉱ 재이용률이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40/ 100

㉲ 재이용률이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50/ 100

㉳ 재이용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60/ 100

㉴ 재이용률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70/ 100

㉵ 재이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 80/ 100

(3) 부과금 부과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

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2)의 ① 및 ③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령 제23조제

3항).

5) 賦課金의 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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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賦課金 調整對象

(가)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

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령 제25조제1항).

①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② 초과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

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

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조정한 기준이내배출

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나) 위 ①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령 동조2항).

위 ②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령 동조3항).

위 ①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

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령 동조4항).

위 ③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배출시설

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와

검사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령 동조5항).

환경부장관은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령 동조6항).

(2) 賦課金에 대한 調整申請

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함)는 위 부과금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령 제26조제1항).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령 동조4항).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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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동조3항).

6) 加算金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법 제19조제4항).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이 규정)을 준용한다(법

동조5항).

7) 賦課金의 徵收節次 등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

다(법 제19조제6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

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제19조제8항).

(1) 賦課金의 徵收猶豫·分割納付 및 徵收節次

(가)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령 제27조제1항).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

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

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

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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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령 동조2항).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의 사유가 계속되어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

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령 동조3항).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

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령 동조4항).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령 동조5항).

(나) 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령 동조6항).

①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동조7항).

(라) 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령 동조8항).

(2) 徵收費用의 交付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

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법 제55조의 규정)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

로 교부하여야 한다(법 동조7항, 령 제28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

금중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령

제28조제2항).

4. 許可取消·閉鎖命令·操業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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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20조제1항).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행위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 過徵金 賦課

1) 賦課對象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

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제1항).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② 발전소의 발전설비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④ 제조업의 배출시설

⑤ 기타 다음의 배출시설(령 제30조)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동법 제4조의 규정)

㉯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

을 포함한다)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동법 제3조제15호의 규정)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동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중 액

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2) 賦課節次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0조의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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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

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동조2항).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법

동조3항).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부

과금의 징수비용 교부에 관한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법 동조4항).

6.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이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

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

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21조).

7. 命令의 履行報告 및 確認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29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

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

야 한다(령 동조2항).

Ⅵ. 環境管理人

1. 環境管理人의 任命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

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

다(법 제23조제1항).

환경관리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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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법 동조3항).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

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

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동조4항).

2. 環境管理人의 資格基準 및 任命期間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

여야 한다(령 제31조제1항).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표 2-8>과

같다.

①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②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

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별표 1에 의한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표 2-8>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관리인

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인이상

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이상

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자 1인이상

4·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

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

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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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廢水終末處理施設

Ⅰ.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와 種類

1.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

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

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함)

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①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동공단이 출자한 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

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방지사업 실시능력을 가진 자(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

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終末處理施設의 種類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35조제1항, 령 제32조).

①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동

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동법 제32조제1

항의 규정)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②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③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

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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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廢水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함)하고자 하는 자는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6

조제1항).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제33조).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②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③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④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⑥ 부과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

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법 동조2항).

Ⅲ. 終末處理施設의 運營·管理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6조의2 제1항).

① 배수설비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

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

치하는 행위

②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

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

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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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排水設備의 設置 및 管理

공동처리구역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중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방류수수질기

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

리시설에 유입시켜야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

조제1항, 령 제35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방

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법 동조2항).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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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公共水域의 水質保全

Ⅰ. 水系影響圈別 環境管理

1. 水系影響圈別環境管理地域의 指定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

는 등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수질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계별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함)을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령

제36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

시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역을 구간별로 나

누어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령 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안의 오염원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조사할 수 있다(령 동조3항).

2. 水系影響圈別環境管理計劃

1) 水系影響圈別環境管理計劃 및 對策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은 대권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중권

역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각각 수립한다(령 제37조제1항).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환경관리

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

(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함)을 수립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중권역환경

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함, 동시행령 1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심의·조정

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령 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

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

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대권역위원회"라 함, 동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령 동조3항).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권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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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권역위원회 또는 중권역위원회의 심의·조정전에 각각 관계기

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령 동조4항).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권역관리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령 동조5항).

2) 中圈域管理計劃등에 대한 修正計劃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확정된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

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

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령 제38조제1항).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대권역관리계획 및 중권역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령 동조

2항).

Ⅱ. 汚染行爲등의 禁止

1. 排出등의 禁止

1) 行爲禁止 事項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

29조제1항).

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

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함. 이하 "유류"라 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②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을 제외함)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③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④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2) 防除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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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또는 ②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함)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함)를 하여야 한

다(법 제29조제2항). 시·도지사는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

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동조3항). 시·도지사는 방제조치명령

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

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

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동조4항).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

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동조5항).

2. 水質汚染事故의 申告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등에 신고하여

야 한다(법 제29조의2).

3. 上水源 水質保全을 위한 通行制限

(1) 전복, 추락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8)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법 제29조의3 제1항).9)

① 상수원보호구역

② 특별대책지역

③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

8)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법
제29조의3 제1항).
① 특정수질유해물질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

하는 폐기물에 한함)
③ 유류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⑤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⑥ 원자력법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⑦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9)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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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수변구역

④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2) 경찰청장은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동조4항).

①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②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Ⅲ. 其他 水質汚染防止 手段

1. 公共水域의 占用·埋立에 의한 汚染防止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 또는 인가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

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법 제30조제1항).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방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법 동조2항, 령 제39조).

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한다.

②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하게 한다.

2. 其他 水質汚染源10)의 設置申告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30조

의2 제1항).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동조2

항).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법 동조3항).

환경부장관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조업

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동조4항).

10) 기타수질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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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한 사항(제11조의2 및 제

21조의 규정)은 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동조5항).

3. 洗劑의 使用등으로 인한 水質汚染防止

모든 국민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찌꺼기의 배

출·세제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질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

여야 한다(법 제31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세제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거

나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성화학물질의 대체, 합성화학물질의 제조·판매에 대한 제한 및 합성화학물질

의 과다사용에 대한 경고문의 표시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2항).

4.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등

1) 公共施設의 設置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

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시설·정비등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폐수·하수

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

준"이라 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2항).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동조3항).

환경부장관은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

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동조4항).

2) 國土建設綜合計劃등에의 反映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

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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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방지대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32조의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는 도건설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광역개발계획(동법 제5조의 규정)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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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湖沼의 水質保全

Ⅰ. 湖沼水의 利用狀況 등의 調査·測定

1. 湖沼의 意義

호소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의(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함)구역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①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함)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

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②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③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2. 定期的 調査 및 測定

(1)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

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법 제33조).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령 제42조제1항).

① 1일 30만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②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③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시·도지사는 호소외의 호소(만 수위의 면적이 50만㎡ 이상인 호소에 한함)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2) 조사·측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령 동조3항).

① 생성 또는 조성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② 호소수의 이용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상황

③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④ 기타 관리대상시설의 현황 등 호소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 ① 및 ②의 사항은 3년마다, ③ 및 ④의 사항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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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마다 조사·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측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측정의 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령 동조4항).

Ⅱ.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

1.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의 指定

환경부장관은 호소에 대한 정기적 조사결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고시하고,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법 제34조제1항). 호소수질보전구역

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령 제43조).

① 집수구역 안의 인구·산업·축산·행정구역 등의 개황

② 집수구역 안의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③ 집수구역 안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

④ 집수구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⑤ 기타 오염원의 밀집도 및 증가추세 등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호소 및 호

소수질보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동조2항).

관계 시·도지사 또는 수면관리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미리 주

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법 동조3항).

2.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

1)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

(1) 시·도지사는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방지대책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수면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35조제1항).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3항).

①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관리기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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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수도 등의 정비 기타 지정호소수질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③ 지정호소의 준설·조류제거 및 수면청소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는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동조4항).

2) 調整의 申請

호소수질보전구역이 2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법 제35조제2항).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조정이 있은 때에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동조2항). 조

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3항).

3. 管理對象施設의 運營

지정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의 시설로서 다음의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당

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37조제1항, 령 제43조의2).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동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②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동법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③ 기타 지정호소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④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동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가두리식 양식어업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규모(E동법 제24조의2제4

항의 규정) 미만의 축산폐수배출시설

⑥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이용업·미용업및 위생관리용역업을

제외함, 동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⑦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

⑧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⑨ 석유사업법시행령에 의한 주유소(동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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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시설별 관리기준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

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7조제2항).

4. 規制措置

1) 特定農産物의 耕作勸告

시·도지사는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소수질

보전구역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법과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38조제1항).

시·도지사는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

실에 대하여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령 제43조의3).

2) 湖沼안의 쓰레기 收去·處理

수면관리자는 호소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운반·처리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동

조2항).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관하여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의 조정

신청 규정(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협의"는 "협약"으로 본다(동조3항).

3) 낚시行爲의 制限

(1) 낚시制限區域의 指定

시장·군수·구청장은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등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낚

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법 제38조의4 제1항, 령 제43조의4 제1항).

① 호소의 이용목적

② 오염원 현황

③ 수질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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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⑤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⑥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⑦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

항

(2) 낚시制限區域의 指定公告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② 낚시시기·방법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 한함)

③ 낚시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④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⑤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⑥ 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일반

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령 동조3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령 동조4항).

(3) 낚시制限區域 遵守事項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에서 정

하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4 제2항, 규칙 제57조).

①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의 행위

㉮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의한 낚시(동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호의 규

정)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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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

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동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③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手數料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38조의4 제3항).

4) 養殖漁業 免許의 制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법 38조의5)

5) 改善命令

환경부장관은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

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3 제1항).

시·도지사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관리대상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대상시설 또는 오

염물질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조2항).

시·도지사는 명령을 받은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 등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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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廢水處理業 및 土壤汚染防止

Ⅰ. 廢水處理業의 登錄

1. 廢水處理業의 登錄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43

조제1항).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2항). 폐수처

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3호).

1) 廢水處理業의 種類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령 제44조).

① 폐수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

리하는 영업

② 폐수재이용업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2) 缺格事由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43조의2).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

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임원중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登錄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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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43조의3 제1항).

① 위 1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⑤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④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⑥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⑦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權利·義務의 承繼

폐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

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법 제43조의4 제1항).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

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2항).

Ⅱ. 農藥殘留許容基準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법 제47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중에 농약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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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등 필요한 조

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第 7 節 其 他

Ⅰ. 環境管理人의 敎育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법

제48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동조2항).

Ⅱ. 報告檢査등

(1)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

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49조제1항).

① 사업자

②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③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④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

⑤ 폐수처리업자

⑥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

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

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2항).

(3)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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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내보여야 한다(동조3항).

Ⅲ. 國庫補助 및 關係機關의 協助

1. 國庫補助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법 제50조).

2. 關係機關의 協助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51조, 령 제49조).

① 해충 구제방법의 개선

② 농약의 사용규제

③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④ 공업정비 특별구역의 지정

⑤ 녹지지역,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의 지정

⑥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⑦ 공공수역의 준설

⑧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그 공작물등의 이전이나 제

거

⑨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등의

개축·철거

⑩ 송유관·유류저장시설·농약보관시설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⑪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⑫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

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 방류량 조절

3. 行政處分의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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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52조).

Ⅳ. 聽 聞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53조).

①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법 제11조제3항의·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

②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

③ 폐수처리업 등록의 취소(법 제43조의 규정)

Ⅴ. 權限의 委任 및 委託

1. 權限의 委任

1) 市·道知事에게의 委任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2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5조제1항, 령 제50조제

1항).

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②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법 제11조제3항의 규정)

③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④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

⑤ 개선명령(법 제16조의 규정)

⑥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법 제17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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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함)의 부과 및 징수(법 제19조의 규

정)

⑧ 조업정지·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법 제20조제1항의 규정)

⑨ 과징금의 부과·징수처분(법 제20조의2의 규정)

⑩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법 제21조의 규정)

⑪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⑫ 방제조치 이행명령(법 제29조제3항의 규정)

⑬ 방제조치의 대집행(법 제29조제4항의 규정)

⑭ 특정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

⑮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

개선명령(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

준용되는 권한(법 제30조의2제5항의 규정)

보고명령등 및 검사(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보고명령등 및 검사(법 제4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오염도검사 의뢰(법 제49조제2항의 규정)

위임된 권한에 의한 청문(법 제53조 각호의 권한중에서의 규정)

과태료(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함)의 부과·징수(법 제60조의 규

정)

개선기간연장신청의 수리(제10조제2항의 규정)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확인(제11조의 규정)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제출자료 접수(제20조의 규정)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정(제21조의 규정)

자료 제출요청 및 오염도검사(제22조의 규정)

배출시설의 인정(제30조제2호의 규정)

관리지역내의 오염원등의 조사(제36조제3항의 규정)

2) 環境管理廳長에게의 委任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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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1항, 령 제50조제1항).

① 수질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법 제3조제1항의 규정)

② 특별대책지역 안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및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결정(법 제8조제5항의 규정)

③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의 고시(법 제10조제7항의 규정)

④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법 제26조의 규정)

⑤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

⑥ 조치요청(법 제32조제4항의 규정)

⑦ 조사·측정(법 제33조의 규정)

⑧ 조치명령(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

⑨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법 제4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⑩ 보고명령등 및 검사(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규정)

⑪ 청문(법 제5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

⑫ 과태료(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

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함)의 부

과·징수(법 제6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⑬ <별표 12>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위 1)의 규정에 의한 권한

⑭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제13조제3항의 규정)

3) 權限委任에 따른 業務監督등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령 제51조제1항).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

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별표 12>의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동조2항).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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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報 告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52조제1

항).

시·도지사는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 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

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2항).

2. 權限의 委託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55조제2항).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법 제48조의 규정)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동법 제38조의 규정)에게 위탁한다(령 제53조).

Ⅵ.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법 제56조).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

하여 조업한 자

②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56조의2).

① 신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②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 운영자의 행위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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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업정지명령(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④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⑤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의 행위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1의 규정)를 한 자

⑥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명령(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6조의3).

(4)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57조).

① 가동개시신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②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통행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

⑤ 분뇨·축산폐수등을 버린 자(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

⑥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

⑦ 방제조치의 이행명령((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⑧ 신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

리한 자

⑨ 조업정지·폐쇄명령(법 제3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⑩ 시설의 개선등의 조치명령(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⑪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법 제38조의4의 규정)

⑫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

리업을 한 자

(5)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8조).

① 준수사항(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임명한 것을 포함함)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③ 준수사항(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④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법 제49조제1항의 규정)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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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기(법 제15조제3항의 규정)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②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

2.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1) 賦課對象

(1)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60조제1항).

①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②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

반)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60조제2항).

① 변경신고(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를 하지 아니한 자

②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금지 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변경신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한사항(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⑤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제48조의 규정에 위반)

⑥ 보고(제49조제1항의 규정)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요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賦課節次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함)이

부과·징수한다(법 제60조제3항).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54조제1항).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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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령 동조3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령 동조4항).

3) 不 服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60조제4항).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법 동조5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동조6항).

3.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61조).



제3장 토양환경보전법 303

第 3 章 土壤環境保全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토양오염

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

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정되었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

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

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 1. 5. 법률 제4,906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두차례의 개정을 거

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9. 2. 8. 법률 제5,878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한 경우 이 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 관청은 그 사실을 당해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

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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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결과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의 비치의무를 폐지하고 토양

오염도검사결과를 비치하도록 함

③ 관계공무원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

나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시설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토양오염우려기

준을 초과하거나 누출사고등이 발생한 시설로 명백히 규정함

(2) 2001. 3. 28. 법률 제6,452호에 의한 개정이다.11) 이 개정은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하던 것을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③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

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④ 시·도지사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오염원인자가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⑥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⑦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Ⅲ. 總 則

1. 土壤汚染등의 意義

11) 이하 본 법률의 해설은 이 개정 법률을 해설한 것이나, 그 시행일은 2002. 1. 1.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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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土壤汚染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土壤汚染物質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법 제2조 제2호).

3) 土壤汚染誘發施設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법 제2조 제3호).

4)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

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2. 適用除外 規定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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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土壤保全基本計劃 및 土壤汚染度 測定 등

Ⅰ. 土壤保全基本計劃의 樹立

1. 土壤保全基本計劃의 樹立

(1)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3항).

①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②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③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地域土壤保全計劃의 樹立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

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4조 제4항).

3. 樹立節次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령 제4

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승

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제3장 토양환경보전법 307

Ⅱ. 土壤汚染度 測定

1. 土壤汚染의 憂慮基準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조의2).

2. 土壤汚染度 測定 등

1) 土壤汚染實態調査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

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1항).

한편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

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조사 결과

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2항).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3항).

2) 土壤精密調査의 實施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5

조4항).

①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함)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②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③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3) 結果의 公開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5

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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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測定網設置計劃

환경부장관은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한 때에

도 또한 같다(법 제6조).

4. 土地등의 收用 및 使用

1) 土地등의 收用·使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고시된 측정망 설치

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7

조제1항).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

조2항).

2) 他人土地에의 出入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

는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

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8조 제1항).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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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동조3항).

(4)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동조4항).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

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동조5항).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6항).

3) 損失補償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행위로 인

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손실보

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

격으로 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1항).

(1) 損失補償의 請求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

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2항).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③ 손실의 내용

④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

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동조3항, 령 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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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裁決申請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9조 제4항).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령 제5조제4항).

①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의 종류

③ 손실발생의 사실

④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⑤ 협의의 경위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법 동조5항).

5. 土壤汚染公正試驗方法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Ⅲ. 土壤環境評價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

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함)를

받을 수 있다(법 제10조의2 제1항).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동조2항).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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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土壤汚染의 規制

Ⅰ. 土壤汚染誘發施設

1. 土壤汚染誘發施設의 申告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방지시

설의 설치 계획을 특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

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용 유류저장시설(동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경우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

략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제1항 제1문, 령 제6조제1항).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②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내역서

③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 이라 함)의 설치계획서

④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⑤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함)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특

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동조동항 제2문, 령 동조제2항).

(2) 소방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2.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의 土壤汚染防止施設의 設置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는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

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령 제7조 제1항).

① 특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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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거 이

중벽탱크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② 특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

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

치할 것

③ 특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

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할 것

(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령 동조제2항).

Ⅱ. 土壤汚染檢査

1. 土壤汚染檢査 方法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령 제8조제1항).

①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

을 것. 다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령 제7조의 규정)에는 환경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

인할 수 없는 시설(령 제11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 ① 및 토

양오염도검사결과(령 동조제2항의 규정)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을 것

(2) 다음의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이하 정기검사 라 함) 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

기관으로부터 위 (1)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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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령 동조제2항). 그러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

도 이들 규정된 검사기간내에 ④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동조제3항).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동조제4항).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

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을 것

②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

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③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

양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월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

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④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

검사를 받을 것

2. 土壤汚染檢査對象의 例外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

이 경우 승인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

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Ⅲ. 土壤汚染誘發施設 設置者에 대한 命令

1. 是正命令 對象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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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양오염검사결과(법 제11조제3항의 규정)가 우려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을 초과하

는 경우

2. 履行期間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 이라 함)을 하는 때에는 토양오염검사의 결과(령 제8조의 규

정)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

간을 정하여야 한다(령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3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제2항).

3. 是正命令 履行報告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8조의3).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

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 동조3항).

Ⅳ. 出入檢査

(1) 시·도지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

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의 설치, 토양오염방지조

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3조제1항).

① 위 Ⅲ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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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

2항).

Ⅴ. 土壤汚染防止 措置命令

1. 土壤汚精密調査命令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시·

도지사는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

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

하여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령 동조제2항). 토양관련전문기

관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2. 土壤汚染精密調査結果에 따른 措置命令

1) 措置命令의 內容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

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제3항).

①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②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③ 오염된 토양의 정화

2) 履行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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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명령(이하 조치명령 이라

함)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령 제9조의2 제1항). 시·도지사는 공사의 규모·공법 등

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제2항).

3) 改善計劃書의 提出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법 제15조4항).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9조의3 제1항).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이 우려기준(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초

과하는 때에는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개선 및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개선내용 및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령 동조2항).

4) 汚染土壤 淨化方法 등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령 제10조제1항).

조치의 종류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동조제2항).

①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②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③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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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土壤保全對策地域의 指定 및 管理

Ⅰ. 土壤汚染對策基準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법 제16조).

Ⅱ. 土壤保全對策地域

1. 土壤保全對策地域의 指定

1) 指定과 指定要請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

다(법 동조2항).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책지역지정신청

서에 그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2조제1항).

2) 指定基準 및 節次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법 제17조제3항, 령 제12조제2항).

①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

나 시·도지사가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관련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②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

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

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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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告 示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

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7조제4항).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당해 대책지역내 일반인의 출입이 빈

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령 제12조제3항).

2. 行爲制限

1) 土地利用등의 制限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20조, 령 제15조).

2) 其他 行爲制限

(1)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

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

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법 제21조 제1항).

(2)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1조 제2항, 령 제16조).

①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②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

는 시설

(3) 시·도지사는 위의 행위제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

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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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3항).

3. 對策地域의 指定解除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

기준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및 고시에 관한 규정(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동조2항).

4. 廢金屬鑛山地域에 관한 特例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보안법

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

악하여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17조).

Ⅲ. 土壤保全對策計劃의 樹立

1. 土壤保全對策計劃

(1)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대책계획

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2항).

① 오염토양개선사업

② 토지등의 이용방안

③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

는 사항

(2) 환경부장관은 대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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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汚染土壤改善事業

1) 汚染土壤改善事業의 種類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18조제3항, 령 제13조).

①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시용등 농토배양사업

②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③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사업

④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⑤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汚染土壤改善事業의 實施

(1) 시·도지사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동조2항).

(2)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3항).

당해 대책지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별로 실시하

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시·

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동조4항, 령 제14조 제1항). 사업실시

주체가 아닌 관계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령 동조2항).

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사업비과다등의 사유

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정

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법 동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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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1. 汚染原因者의 被害賠償 등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제1항). 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동조2항).

2. 汚染原因者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③(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

한 자에 한함) 및 ④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3항).

①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

시킨 자

②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③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① 및 ②에 해당되

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④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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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土壤關聯 專門機關

Ⅰ. 土壤關聯專門機關의 指定

1. 指 定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

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3조의2 제1항).

①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12)

㉮ 토양정밀조사

㉯ 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도검사

㉱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② 누출검사기관 :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2. 指定對象機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

정한다. 다만, 다음의 기관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23조의2

제2항, 령 제17조의2).

① 국립환경연구원

②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③ 환경관리청(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제외) 및 지방환경관리청

④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

⑤ 산림청소속 임업연구원

12)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다음의 기관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23조의2 제2항, 령 제17조의2).
① 국립환경연구원

②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③ 지방환경관서(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제외한다)
④ 농업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

⑤ 산림청소속 임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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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 告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법 제23조의2 제3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동조제4항).

Ⅱ 土壤關聯專門機關의 缺格事由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법 제23조의3).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Ⅲ. 土壤關聯專門機關의 指定取消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② 또는 ③에 해당되

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법 제23조의4 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동조2항).

①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④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⑥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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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其 他

Ⅰ. 代執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제24조).

① 토양오염검사

②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법 제12조제1항의 규정),

③ 토양정밀조사명령(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④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명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

지 명령, 오염된 토양의 정화 명령,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법 제19조제1항의

규정)

⑤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등의 명령(법 제21조제3항의 규정)

Ⅱ. 關係機關의 協助 및 國庫補助

1. 關係機關의 協助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25

조).

①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②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③ 산업시설등의 조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④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2. 國庫補助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법 제26조).

Ⅲ. 報告·檢査 및 聽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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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報告 및 檢査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

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의2 제1항).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동조2항).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3항).

2.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 設置現況 등의 報告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 특정토양오염유발시

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음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26조의3).

3. 聽 聞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의4).

①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 명령(법 제21조제3항의 규정)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법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

Ⅳ. 權限의 委任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법 제27조, 령 제18조).

①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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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양정밀조사(법 제5조제4항의 규정)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법 제7조제1항의 규정)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고(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23조의4 제1항의 규정)

⑥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

⑦ 청문(법 제26조의4 제2호의 규정)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32조의 규정)

Ⅴ.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오염토양개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의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의 승인*(동조2항의 규정)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

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

28조).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9조).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의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명령,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

용중지 명령, 오염된 토양의 정화 명령(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의 명령(법 21조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0조).

①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

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제3항의 규정 위반)

③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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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

④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⑥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⑦ 공무원의 출입·검사(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행정벌 사항(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31조).

3.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1) 賦課對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32조 제1항).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 위반)

③ 토양오염검사(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토양정밀조사명령(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

수를 버린 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 위반)

⑥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

2) 賦課·徵收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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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함)이

부과·징수한다(법 제32조 제2항).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19조 제1항).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2항).

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령 동조3항).

3) 不 服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4항).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조5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동조6항).



第 3 章 土壤環境保全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토양오염

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

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정되었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

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

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 1. 5. 법률 제4,906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두차례의 개정을 거

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9. 2. 8. 법률 제5,878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한 경우 이 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 관청은 그 사실을 당해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

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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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결과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의 비치의무를 폐지하고 토양

오염도검사결과를 비치하도록 함

③ 관계공무원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

나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시설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토양오염우려기

준을 초과하거나 누출사고등이 발생한 시설로 명백히 규정함

(2) 2001. 3. 28. 법률 제6,452호에 의한 개정이다.13) 이 개정은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하던 것을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③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

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④ 시·도지사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오염원인자가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⑥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⑦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Ⅲ. 總 則

1. 土壤汚染등의 意義

13) 이하 본 법률의 해설은 이 개정 법률을 해설한 것이나, 그 시행일은 2002. 1. 1. 부터이다.



1) 土壤汚染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土壤汚染物質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법 제2조 제2호).

3) 土壤汚染誘發施設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법 제2조 제3호).

4)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

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2. 適用除外 規定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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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土壤保全基本計劃 및 土壤汚染度 測定 등

Ⅰ. 土壤保全基本計劃의 樹立

1. 土壤保全基本計劃의 樹立

(1)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3항).

①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②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③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地域土壤保全計劃의 樹立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

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4조 제4항).

3. 樹立節次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령 제4

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승

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Ⅱ. 土壤汚染度 測定

1. 土壤汚染의 憂慮基準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조의2).

2. 土壤汚染度 測定 등

1) 土壤汚染實態調査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

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1항).

한편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

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조사 결과

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2항).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3항).

2) 土壤精密調査의 實施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5

조4항).

①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함)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②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③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3) 結果의 公開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5

조5항).



308 제2편 환경보전

3. 測定網設置計劃

환경부장관은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한 때에

도 또한 같다(법 제6조).

4. 土地등의 收用 및 使用

1) 土地등의 收用·使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고시된 측정망 설치

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7

조제1항).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

조2항).

2) 他人土地에의 出入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

는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

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8조 제1항).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동조2항).



(3)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동조3항).

(4)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동조4항).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

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동조5항).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6항).

3) 損失補償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행위로 인

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손실보

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

격으로 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1항).

(1) 損失補償의 請求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

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2항).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③ 손실의 내용

④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

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동조3항, 령 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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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裁決申請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9조 제4항).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령 제5조제4항).

①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의 종류

③ 손실발생의 사실

④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⑤ 협의의 경위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법 동조5항).

5. 土壤汚染公正試驗方法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Ⅲ. 土壤環境評價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

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함)를

받을 수 있다(법 제10조의2 제1항).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동조2항).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동조3항).



第 3 節 土壤汚染의 規制

Ⅰ. 土壤汚染誘發施設

1. 土壤汚染誘發施設의 申告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방지시

설의 설치 계획을 특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

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용 유류저장시설(동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경우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

략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제1항 제1문, 령 제6조제1항).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②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내역서

③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 이라 함)의 설치계획서

④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⑤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함)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특

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동조동항 제2문, 령 동조제2항).

(2) 소방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2.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의 土壤汚染防止施設의 設置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는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

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령 제7조 제1항).

① 특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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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거 이

중벽탱크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② 특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

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

치할 것

③ 특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

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할 것

(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령 동조제2항).

Ⅱ. 土壤汚染檢査

1. 土壤汚染檢査 方法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령 제8조제1항).

①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

을 것. 다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령 제7조의 규정)에는 환경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

인할 수 없는 시설(령 제11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 ① 및 토

양오염도검사결과(령 동조제2항의 규정)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을 것

(2) 다음의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이하 정기검사 라 함) 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

기관으로부터 위 (1)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령 동조제2항). 그러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

도 이들 규정된 검사기간내에 ④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동조제3항).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동조제4항).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

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을 것

②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

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③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

양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월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

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④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

검사를 받을 것

2. 土壤汚染檢査對象의 例外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

이 경우 승인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

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Ⅲ. 土壤汚染誘發施設 設置者에 대한 命令

1. 是正命令 對象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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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양오염검사결과(법 제11조제3항의 규정)가 우려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을 초과하

는 경우

2. 履行期間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 이라 함)을 하는 때에는 토양오염검사의 결과(령 제8조의 규

정)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

간을 정하여야 한다(령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3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제2항).

3. 是正命令 履行報告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8조의3).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

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 동조3항).

Ⅳ. 出入檢査

(1) 시·도지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

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의 설치, 토양오염방지조

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3조제1항).

① 위 Ⅲ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②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

2항).

Ⅴ. 土壤汚染防止 措置命令

1. 土壤汚精密調査命令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시·

도지사는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

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

하여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령 동조제2항). 토양관련전문기

관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2. 土壤汚染精密調査結果에 따른 措置命令

1) 措置命令의 內容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

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제3항).

①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②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③ 오염된 토양의 정화

2) 履行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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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명령(이하 조치명령 이라

함)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령 제9조의2 제1항). 시·도지사는 공사의 규모·공법 등

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제2항).

3) 改善計劃書의 提出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법 제15조4항).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9조의3 제1항).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이 우려기준(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초

과하는 때에는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개선 및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개선내용 및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령 동조2항).

4) 汚染土壤 淨化方法 등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령 제10조제1항).

조치의 종류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동조제2항).

①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②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③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第 4 節 土壤保全對策地域의 指定 및 管理

Ⅰ. 土壤汚染對策基準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법 제16조).

Ⅱ. 土壤保全對策地域

1. 土壤保全對策地域의 指定

1) 指定과 指定要請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

다(법 동조2항).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책지역지정신청

서에 그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2조제1항).

2) 指定基準 및 節次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법 제17조제3항, 령 제12조제2항).

①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

나 시·도지사가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관련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②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

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

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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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告 示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

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7조제4항).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당해 대책지역내 일반인의 출입이 빈

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령 제12조제3항).

2. 行爲制限

1) 土地利用등의 制限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20조, 령 제15조).

2) 其他 行爲制限

(1)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

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

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법 제21조 제1항).

(2)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1조 제2항, 령 제16조).

①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②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

는 시설

(3) 시·도지사는 위의 행위제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

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



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3항).

3. 對策地域의 指定解除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

기준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및 고시에 관한 규정(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동조2항).

4. 廢金屬鑛山地域에 관한 特例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보안법

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

악하여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17조).

Ⅲ. 土壤保全對策計劃의 樹立

1. 土壤保全對策計劃

(1)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대책계획

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2항).

① 오염토양개선사업

② 토지등의 이용방안

③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

는 사항

(2) 환경부장관은 대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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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汚染土壤改善事業

1) 汚染土壤改善事業의 種類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18조제3항, 령 제13조).

①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시용등 농토배양사업

②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③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사업

④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⑤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汚染土壤改善事業의 實施

(1) 시·도지사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동조2항).

(2)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3항).

당해 대책지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별로 실시하

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시·

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동조4항, 령 제14조 제1항). 사업실시

주체가 아닌 관계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령 동조2항).

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사업비과다등의 사유

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정

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법 동조5항).



Ⅳ. 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1. 汚染原因者의 被害賠償 등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제1항). 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동조2항).

2. 汚染原因者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③(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

한 자에 한함) 및 ④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3항).

①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

시킨 자

②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③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① 및 ②에 해당되

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④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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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土壤關聯 專門機關

Ⅰ. 土壤關聯專門機關의 指定

1. 指 定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

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3조의2 제1항).

①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14)

㉮ 토양정밀조사

㉯ 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도검사

㉱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② 누출검사기관 :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2. 指定對象機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

정한다. 다만, 다음의 기관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23조의2

제2항, 령 제17조의2).

① 국립환경연구원

②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③ 환경관리청(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제외) 및 지방환경관리청

④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

⑤ 산림청소속 임업연구원

14)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다음의 기관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23조의2 제2항, 령 제17조의2).
① 국립환경연구원

②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③ 지방환경관서(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제외한다)
④ 농업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

⑤ 산림청소속 임업연구원



3. 公 告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법 제23조의2 제3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동조제4항).

Ⅱ 土壤關聯專門機關의 缺格事由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법 제23조의3).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Ⅲ. 土壤關聯專門機關의 指定取消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② 또는 ③에 해당되

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법 제23조의4 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동조2항).

①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④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⑥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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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其 他

Ⅰ. 代執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제24조).

① 토양오염검사

②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법 제12조제1항의 규정),

③ 토양정밀조사명령(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④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명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

지 명령, 오염된 토양의 정화 명령,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법 제19조제1항의

규정)

⑤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등의 명령(법 제21조제3항의 규정)

Ⅱ. 關係機關의 協助 및 國庫補助

1. 關係機關의 協助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25

조).

①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②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③ 산업시설등의 조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④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2. 國庫補助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법 제26조).

Ⅲ. 報告·檢査 및 聽聞



1. 報告 및 檢査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

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의2 제1항).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동조2항).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3항).

2.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 設置現況 등의 報告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 특정토양오염유발시

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음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26조의3).

3. 聽 聞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의4).

①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 명령(법 제21조제3항의 규정)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법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

Ⅳ. 權限의 委任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법 제27조, 령 제18조).

①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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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양정밀조사(법 제5조제4항의 규정)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법 제7조제1항의 규정)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고(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23조의4 제1항의 규정)

⑥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

⑦ 청문(법 제26조의4 제2호의 규정)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32조의 규정)

Ⅴ.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오염토양개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의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의 승인*(동조2항의 규정)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

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

28조).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9조).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의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명령,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

용중지 명령, 오염된 토양의 정화 명령(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의 명령(법 21조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0조).

①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

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제3항의 규정 위반)

③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④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⑥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⑦ 공무원의 출입·검사(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행정벌 사항(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31조).

3.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1) 賦課對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32조 제1항).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 위반)

③ 토양오염검사(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토양정밀조사명령(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

수를 버린 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 위반)

⑥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

2) 賦課·徵收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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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함)이

부과·징수한다(법 제32조 제2항).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19조 제1항).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2항).

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령 동조3항).

3) 不 服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4항).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조5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동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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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그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영향평가에 관하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7. 4. 23 각종 영향

평가제도의 통합·개선을 경제활성화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98. 2. 12에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후 관계부처의 2년여에 걸친 통합작업 끝에 1999. 12.

31일 법률 제6095호에 의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 공포하

였고, 2000. 12. 30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영향평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영향평가 통합의 기본방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

가 및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통일하고 영향평가서 작성을 단일화하

는 것이었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

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의 폐지에 의하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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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법률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 6. 11 제정된 이후 모두 두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

다가 1999. 12. 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이하 환경영항평가법 시행 당시 제정 및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3. 6. 11 법률 제4,567호에 의한 제정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을 평가·검토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시행을 유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

으로 조화시키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의 유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분히·흡수하여 대촉 개선한 내용으로 따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을 수

립·사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

도록 함

②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선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사

업으로 함

③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

제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④ 환경부장관등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

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으며, 협

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준수를 위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1997. 3. 7 법률 제5,302호에 의한 개정이다.

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필

요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등을 위하

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일정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재협의를 받도록 함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

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장에게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등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하도

록 함

⑤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3) 1999. 2. 8. 법률 제5,877호에 의한 개정이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

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4) 1999. 12. 31 법률 제6,095호에 의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

정됨으로써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은 폐지되었다.

Ⅲ. 總 則

1. 影響評價

영향평가라 함은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1) 環境影響評價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가목).

2) 交通影響評價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

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나목).

3) 災害影響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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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다

목).

4) 人口影響評價

인구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라목).

2. 國家등의 責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

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1항).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2항).



第 2 節 影響評價의 對象

Ⅰ. 影響評價 對象事業

1. 影響評價 對象事業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인구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법

제4조제1항, 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

① 도시의 개발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③ 에너지개발

④ 항만의 건설

⑤ 도로의 건설

⑥ 수자원의 개발

⑦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⑧ 공항의 건설

⑨ 하천의 이용 및 개발

⑩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⑪ 관광단지의 개발

⑫ 산지의 개발

⑬ 특정지역의 개발

⑭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다음의 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주거시설(이하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종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

교육·연구시설·저장시설 관광·휴게시설

사회복지시설·위험물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장례·묘지 관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동물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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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시설

⑮ 기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

함)

2. 評價分野別 對象事業의 範圍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 이라 함)의 범위는 <표 3-1>과

같다(법 제4조제3항, 령 제2조3항).

3. 市·道 影響評價 對象事業의 範圍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법 제4조3항, 령 제3조제1항).

① <표 3-1>(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50/ 100 이상

② <표 3-1>(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50/ 100 미만인 사업 또는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15)의 장과 협의한 범위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법 동조2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서 아파트(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규정)를 건설하는 경우에 시·도가 재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위 (1)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대상 면적(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한다.

15)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각 평가분야별로 다음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법 제2조 제3
호).
① 환경영향평가분야 : 환경부

② 교통영향평가분야 : 건설교통부

③ 재해영향평가분야 : 행정자치부

④ 인구영향평가분야 : 건설교통부



Ⅱ. 影響評價 制外對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법 제4조제2

항).

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동법 제36조의 규정)을 위한 사업

②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第 3 節 評價書의 作成

Ⅰ. 評價書의 作成

1. 評價書의 內容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함)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5조).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제4조제1항).

①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②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③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④ 사후환경영향조사(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함)

2. 評價書의 體制

평가서는 다음의 체제로 작성하여야 한다(령 제4조제2항).

① 요약문

②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립

③ 교통분야

④ 재해분야

⑤ 인구분야

⑥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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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록

3. 評價書의 告示

평가서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령 제4조3항).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⑤의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⑥의 사항은 교통영향

평가분야에 한한다(령 동조2항).

①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②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③ 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④ 영향저감방안 또는 개선대책의 내용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⑥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Ⅱ. 意見收斂

1. 評價書 草案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3항).

1) 評價書 草案의 作成

평가서초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제5조제1항).

① 사업의 개요

②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③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 내용

④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⑤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함)

⑥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분야

에 한함)

그 밖에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령 동조2항).

2) 評價書 草案의 提出

사업자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의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6조제1항).

①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다

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② ①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승인기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의 장

④ 평가서협의기관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

⑤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환경영향평

가분야에 한함)

⑥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시·도지사. 다만,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3) 評價書草案의 公告·供覽

(1)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천재지변 등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

장소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3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

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장등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령 6조제2항).

①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

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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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령 동조3항).

4) 評價書 草案에 대한 意見提出

위 2)의 ② 내지 ⑥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함)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7조제1항).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

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

께 통지할 수 있다(령 동조2항).

2. 說明會의 開催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함)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법 제6조제1항). 이 때에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

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령 제8조제1항).

사업자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

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

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령 동조2항).

3. 公聽會의 開催

1) 公聽會 開催要件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

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1항, 령 제9조제1항).

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

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는 동일하다(령 동조5항).

2) 公聽會 開催方法 및 節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 ①, ②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령 제9조2항).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그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령 동

조3항).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

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주관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동조4항).

4. 住民意見收斂地域의 擴大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다음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법 제6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

②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

③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동법 제8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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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동법 제22조의 규정)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절차,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 대한 의

견수렴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령 동조2항).

5. 意見收斂 除外 交通影響評價對象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6조제5항).

① <별표 1> 제2호가목의 사업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사업

② <별표 1> 제2호나목의 시설중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

㉠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판매시설

㉢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5배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

Ⅲ. 影響評價 代行機關

1. 影響評價의 代行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서초안,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

"이라 함)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

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명시해야

한다(령 제12조).

2. 影響評價代行者의 登錄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

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공동부령이 정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8조).

3. 缺格事由



다음의 하나에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법 제9조).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임원중 ① 내지 ④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4. 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

평가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한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동조2항).

5. 評價代行者의 登錄取消

1) 登錄取消 事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 내지 ③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

항).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동조2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

하여 하도급한 경우

⑤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

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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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등록후 2년 이내에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영

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⑧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聽聞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3) 登錄取消된 代行者의 業務繼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동조2항).

6. 評價代行實積의 報告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영향평가대행실적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매

년 3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과본에 공고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령

제13조제1항).

공고하는 평가대행실적에는 평가대행사업명 및 평가대행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

정처분내역에는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령 동조2항).

7. 影響評價代行費用의 算定基準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법 제16조).

Ⅳ. 事業者 및 評價代行者의 遵守事項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



10조제1항).

①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② 평가서등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③ 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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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評價書의 協議등

Ⅰ. 評價協議

1. 評價書 提出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함)에 대한 승인·인가·

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

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2. 評價書 協議要請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함)는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평

가서협의기관장"이라 함)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법 제17조제2

항).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

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동

조4항, 령 제1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법 동조3항, 령 동조3항).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의 부수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령 동

조2항).

3. 評價書의 補完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로서 현황조사, 영향예측·분석 및 대책의 부적정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평가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법 제



18조, 령 제15조).

Ⅱ. 評價書 審議·檢討 節次

1. 評價書 檢討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

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

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동조2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

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 동조6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요

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동조7항).

1) 環境分野 專門家의 檢討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

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사업중 다음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

을 아울러 들어야 한다(법 동조3항, 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

① 항만의 건설

②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③ 환경부장관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2) 災害評價委員會의 審議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따라 재해영

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동조5항).

(1) 災害評價委員會의 構成



384 제3편 환경관리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

급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령 제17조제1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령 동조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령 동조3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령 동조4

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령 동조5항).

(2) 審議事項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령 제17조제6항).

① 제출된 평가서

② 이의신청

③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運營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령 제17조7항).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령 동조8항). 평가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령 동조9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평가서의 검토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

거나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령 동조10항). 평가위원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령 동조11항).

3) 交通影響審議委員會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따라 중앙교

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9조5항).

(1) 中央交通影響審議委員會

(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는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

무를 담당하는 국장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9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령 제18조제1항).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동조2항).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

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조4항).

(나)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령 제18조제3항).

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

② ①의 사항에 관한 이의신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재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동조5항).

(2) 地方交通影響審議委員會

(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함)는 시·도의 교통업무를 담

당하는 실·국장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령

제19조제1항).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

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령 동조2항).

(나)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령 제19조제3항).

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

② ①의 사항에 관한 이의신청

③ 재평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 여부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86 제3편 환경관리

(다)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

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령 동조4항).

재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란 사항은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령 동조5항).

4) 統合檢討機關의 設置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분야별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통합검토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19조제4항).

2. 協議內容 通報

1) 協議內容의 通報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함)

를 협의기관장이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16) 승인기관장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2) 協議內容의 調整

(1) 調整의 要請

승인기관장등은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내용 상

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

여야 한다(법 제20조제2항, 령 제21조제1항).

(2) 影響評價調整協議會의 審議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조정하고, 이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3항).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16) 다만, 협의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협의기간을 1차에 한하여 15일까

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령 제20조 단서).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령 동조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령 동조3항).

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과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전문가

로 한다(령 동조4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재해평가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령 동조5항).

3) 協議內容 通報에 따른 措置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4항).

3. 異議申請

(1)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

는 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령 제22조제1항).

①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③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

(2)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17)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에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동조3항).

4. 協議內容 反映確認·通報

17)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령 제2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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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2

항).

5. 評價書 再協議등

1) 評價書 再協議

(1) 評價書 再作成 事由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음에

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

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 서

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

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협의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제1항, 령 제23조제1항 및 제2항).

①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사업의 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함)의 증가가 통보된 협의내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을 포함)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최소 영향평가

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

②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

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함)

③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

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교통영

18) 이 경우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

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3조제3항).



향평가분야에 한함)

④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중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분야에 한함)

(2) 評價書 再協議

승인기관장등은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법 제23조제2항).

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및 영향평가의 대행, 평가서의 협의, 보완, 검토, 협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 제17조 내지 제22조

의 규정)에 관한 규정은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동조3

항).

2) 再協議對象 아닌 事業計劃의 變更

(1) 사업자는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승

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거나 승인기관장등이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

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4조제1항).

①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②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③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내용

(2) 승인기관장등은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

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

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4조제2

항).

①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5/ 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30/ 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분야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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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내용의 통보시 그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

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함)에 관한 사항 및 협의내용

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함)이 부과·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 100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교통영

향평가분야에 한함)

(3) 평가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한 규정(법 제21조의 규정)은

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동조3항).

Ⅲ. 協議內容 管理

1. 協議內容의 履行

(1)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재협의된 내

용 및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함)을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

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동조2항).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동조3항).

(2)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

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4항). 사업자는 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5항).

(3)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5조제6항).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동조7항).

2. 協議內容의 管理·監督

1) 協議內容 履行與否의 確認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26조제1항). 승인기관

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25조).

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법 동조2항).

2) 協議內容 不履行時의 規制措置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26조제3항).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

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

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법 동조4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동조7항).

사업자가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6항).

3. 事業着工 등의 通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7조).

Ⅳ. 事前 工事施行의 禁止

사업자는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

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협의 또는 재협의

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8조제1항).

승인기관의 장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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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

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동조2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사업자가 사전 공사이행의 금지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

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3항).



第 5 節 環境影響評價 등에 관한 特例

Ⅰ. 環境影響評價의 項目 및 基準

1. 環境影響評價의 項目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9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동조2항).

2. 環境影響評價의 基準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동법 제10조의 규정)으로 한

다(법 제30조).

Ⅱ. 環境影響評價의 對象地域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법 제31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

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지역환경기준"이라

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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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再評價

1. 再評價 要請 및 結果通報

환경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

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후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령 제26조).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동조3항).

2. 交通影響評價 對象事業의 再評價 事由 및 節次

1) 再評價 事由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한 사업을 포함함)에 대하여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

다(법 제32조제4항, 령 제27조제1항).

①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

측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再評價 節次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재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령 제27조2항).

재평가는 지방심의위원회가 재평가를 결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거나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한 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령 동조3항).

시·도지사는 재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재평가 사유를 유발한 사업시행자 또는 시

설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

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령 동조4항).

시·도지사는 매년 교통체증지역 또는 병목지점 등을 중심으로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

는 사업 또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령 동조5항).

그 밖에 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령 동조6항).

Ⅳ. 協議基準超過負擔金

1. 超過負擔金 賦課對象

(1)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이 확정되고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하 "초과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한다(법 제33조제1항).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

②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

③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동법 제25조의 규정)

④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

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동법 제2조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

(2) 협의기준은 사업자가 평가서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동법

제10조의 규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내용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법 제33조제2항).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동법 제8조의 규정)

②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동법 제8조의 규정)

③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

④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동법 제5조의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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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동조4항).

① 협의기준 초과의 정도

②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③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④ 오염물질의 배출량

⑤ 오염물질의 배출지역

⑥ 협의기준의 초과 횟수

2. 賦課對象 汚染物質의 種類

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 제28조).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

화수소, 악취(동법시행령 제1항 각호의 물질)

②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유기물

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

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질소, 총인

③ ① 및 ②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3. 超過負擔金의 算定方法 및 基準

(1) 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함)19)에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 배출물질 1천㎥당 부과금액), 지역별부

19)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령 제30조제1
항).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령 동조4항).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현지조사·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

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

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

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
이라 한다)까지로 한다(령 제30조제2항).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



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 다만, 대기환경보

전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율

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령 제29조제1항).

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동조3항).
20)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령 제31조제1항).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산정한다(동조2
항).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

② 폐수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③ 그 밖의 시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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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령 동조2항).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동법 제15

조의 규정)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동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3)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령 동조3항).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④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

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

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

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1조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

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

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적

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

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또는 이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③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

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

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야 한다.
제28조(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 ② 축산업자는 대통

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

축산폐수를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超過負擔金의 納付등

1) 超過負擔金의 納付通知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령 제32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함)함에 있어

서는 기준초과배출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

부터 30일로 한다(동조2항).

2) 加算金

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법 제33조제5항).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동조6

항).

3) 負擔金의 徵收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

아니하다.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

(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

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

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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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

다(법 제33조 제7항).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

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동조8항).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 10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법 동조9항, 령 제34조제1항). 환경

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령 동조2항).

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동조10항).

4) 超過負擔金의 調整

(1)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

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

나 환급하여야 한다(령 제33조제1항).

① 조치완료예정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조치가 완료되어 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21)

② 초과부담금의 부과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서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

른 경우22)

(2)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부담금의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4항).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5항). 조정신청은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6항).

21)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그 대상시설의 조치완료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령 제33조제2
항).

22)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초과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는 재검점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령 제33조제3
항).



第 6 節 其 他

Ⅰ. 影響評價에 관한 硏究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

구원 또는 국토연구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34조).

①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② 영향평가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여부 평가 및 개발

③ 기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Ⅱ. 秘密嚴守의 義務

평가대행자, 푱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된다(법 제35조).

Ⅲ. 情報蒐集·普及 및 專門人力의 育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평가에 관련된 정

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6조).

Ⅳ. 影響評價에 관한 協會

평가대행자 및 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교

육·홍보 기타 영향평가 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동조2항 및 3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동조4항). 협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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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조5

항).

Ⅴ. 權限의 委任 및 委託

1. 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그 일부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

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38조제1항).

①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업무의 휴지·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법 제8

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

② 청문(법 제13조의 규정)

③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협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

나. 평가서의 보완 요청(법 제18조의 규정)

다.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의 요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

라. 의견수렴(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마.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법 제19조제6항의 규정)

바. 협의내용의 통보(법 제20조제1항의 규정)

사. 통보의 접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

아. 이의신청에 관한 권한(법 제22조의 규정)

자.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권한(법 제23조제1항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

차.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에 관한 권한(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카. 통보의 접수(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타.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

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법 제26조제5항의 규정)

하.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접수(법 제

26조제6항의 규정)

거. 사업착공내용 등에 대한 통보의 접수(법 제27조의 규정)

너. 승인기관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법 제28조제3항의 규정)

더.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접수(령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

4.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제3호 카목 내지 너목의 권한



5. 초과부담금의 부과·징수

6.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2조의 규정)

2. 權限의 委託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따른 업무를 협회중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수

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8조제2항,

령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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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節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Ⅰ.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공사중지명령(법 제26조제4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9조).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법 제40조제1항).

① 평가서, 영향저감방안 또는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

②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향평가대행업무를한 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를 포함함)

(3)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법 제40조제2항).

①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평가 대행자(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의 규정 위반)

② 사전공사시행금지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③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법 제35조의 규정에 위

반)

Ⅱ.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행정벌의 규정(법 제30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대하여 위반행위

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법 제41조).

Ⅲ.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1. 賦課對象

(1)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42조제1항).

① 평가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②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

나 그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③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42조제2항).

①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법 제10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 위반)

②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자(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③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

④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

2. 過怠料의 賦課·徵收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2조제3항, 령 제36조 제1항).

협의기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2항).

협의기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령 동조3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령 동조4항).

3. 不服 및 異義提起등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협

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42조제4항).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조5항). 기

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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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동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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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을 물론 현재의 상태로는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범정부적인 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그 시행을 위한 환경개

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을 위하여 환경오염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

하는 등 환경개선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

장하려는 것이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

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91. 12. 31. 법률 제4,493호에 의하여 제정된 다음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

늘에 이르고 있다.

1999. 2. 8. 법률 제5,861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산업단지등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 등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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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환경분야사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

하여 동 사업의 기술향상을 도려하려는 것이었다.

Ⅲ. 總 則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법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

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동

조2항).

2. 事業者의 責務

이 법은 사업자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

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② 사업자는 환경오염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환경오염개선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동조2항).

3. 國民의 責務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

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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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環境改善負擔金

Ⅰ. 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한다(법

제9조 제1항).

1. 賦課對象의 範圍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함)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지

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동법 제6조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자

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령 제4조 제4항).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 제9조 제2

항, 령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①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 이상인 건물(연접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봄). 다만, 생산시설·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시설물을23) 제외한다

②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휴지신고(동법 제16조의 규정)를 하고 자동

차등록증(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반납한 화물자동차는 그 휴지기간중 개선부

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23) 제외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령 제4조 제1항).
① 공장(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②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한국석유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③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④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규정)
⑤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
⑥ 주차장(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
⑦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

정)
⑧ 식물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
⑨ 군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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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賦課對象者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령 제5조 제1항).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동조2항).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

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동조3항).

Ⅱ. 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方法 및 節次

1. 賦課方法

(1)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령 제8조 제1항).

① 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②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④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시설물 또는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

대상으로 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경우에는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 경매

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멸실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고, 자동차의 경우

에는 원시취득일, 휴지신고일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

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동조2항).

2. 賦課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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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

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부

하여야 한다(동조3항).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

야 한다(동조4항).

3. 徵收費用의 交付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개선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4항, 령 제11조).

Ⅲ. 改善負擔金의 減免

1. 改善負擔金의 免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법 제9조 제3항, 령 제6조).

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

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

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에 대

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공공주택 및 기숙사(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

③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④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

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改善負擔金의 輕減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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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법 제9조 제3항, 령 제7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

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한함)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50/ 100을 경감한다(법 동조동항, 령 제7조 제3항).

Ⅳ. 分割納付

1. 分割納付 對象

환경부장관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9조 제

6항, 령 제8조의2 제1항).

①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25/ 100를 초과하는 금액

2. 分割納付의 期限 및 金額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월이내로 하며, 그 기

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횟

수를 3회이내로 할 수 있다(령 동조2항).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회의 분할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령 동조3항).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후 5일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령 동조4항).

3. 分割納付의 利子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금액을 납부할 경우 다음의 구

분에 따라 산출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금액은 납부할 금

액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령 동조6항).

①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만료

일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



제2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425

②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

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

4. 分割納付의 取消

환경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령 제8조의2 제5항).

①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

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Ⅴ. 改善負擔金의 調整

1. 改善負擔金의 職權調整

(1) 환경부장관은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령 제9조 제1항).

①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②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③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④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납기·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2. 改善負擔金의 調整申請

개선부담금 납부의 고지 또는 분할납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직권조정의 대상(위 1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 또는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령 제10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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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동조2항).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3항).

Ⅵ. 改善負擔金의 算定基準

1. 改善負擔金의 一般的 算定基準

1) 施設物에 대한 改善負擔金 算定基準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

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법 제10조 제1항).24)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25)×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

계수

②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

역계수

2) 自動車에 대한 改善負擔金 算定基準

부과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법 제10조 제2

항).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2. 個別 算定基準

①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은 기

24) 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산정방법 :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관리기록부등

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령 제12조 제1항).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

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령 동조2항). 동일 시설물내에 동일 용도안에서 연

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

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용도의 총표준 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

을 빼서 산정한다.
25) 연료사용량의 환산방법 :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별표 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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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14조

제1항).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별로 누진료율을 적용하되,

사용량별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과 같고,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동조2항).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동조3항).

②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 수질의 오염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고, 연료계수·차

종별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별표 7>과 같다(령 제15조).

③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 동일시설

물내에서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사용

량에 단위당부과금액과 연료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

한다(령 제16조).

④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된 통합 용수사용량은알 수 있

으나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 바닥면적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실용수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용도별 수질오염유

발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한다(령 제17조).

⑤ 사용량을 알 수 없는 2종이상의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시설물에

대한 연료계수의 적용방법 :사용량을 알 수 없는 2종이상의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를 사

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 당해 연료에 대하여 적용할 연료계수는 각 연료별 연료계수

를 합산한 값을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된 계수로 한다(령 제17조

의2 제1항). 이동식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연료종류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연료계수는 1로 한다(동조2항).

Ⅶ. 改善負擔金의 用途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법 제11조, 령 제18조).

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

경개선사업비의 지원

②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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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③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다음의 용도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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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環境汚染防止事業

Ⅰ. 環境汚染防止事業의 實施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시행자"라 함)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2

조).

Ⅱ. 環境汚染防止事業費用負擔金의 賦課·徵收

1. 防止事業費用負擔金의 賦課

시행자는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함)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2. 防止事業에 所要되는 經費算定

(1)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범위 안에서 정한

다(령 제19조 제1항).

① 계획조사비

②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③ 용지비(보상비를 포함)

④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⑤ 장비비

⑥ 사무관리비 기타 부대비

(2)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이자를 포함하고, 당해 사업의 실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그밖의 물건으로서 당

해 사업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때에 얻어지는 총 수입

금을 뺀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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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原因者의 環境汚染防止事業費用負擔金의 總額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3조 제2항).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당해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오

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

인자외의 자가 이용할 경우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령 제20

조 제1항).

전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4. 原因者別 費用負擔額 決定基準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

의 배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법 제13조 제3항).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비용부담금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업

활동이 당해 방지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

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

21조).

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②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③ 오염물질처리비용

④ 사업의 종류

⑤ 자본금·종업원수·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5. 防止事業負擔金 賦課徵收節次

시행자는 방지사업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 금

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22

조).

6. 支援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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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법 동조4항).

Ⅲ. 防止事業의 種類등

1. 防止事業의 種類

방지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14조 제1항, 령 제23조).

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② 공장 또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녹지의 형성, 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 녹지의 설치와 그 관이

사업

③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경지·어장, 산림 또

는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객토·삭토·복토·준설사업, 토양개량제시용사

업,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개축사업

④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등 시설의 설치사업

⑤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⑥ 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함)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및 운영사업

㉰ 오염하천정화를 위한 퇴적오니준설사업 및 오·우수분리관거의 설치사업

㉱ 오염이 심한 연안해역의 퇴적오니준설사업. 다만, 항만의 개발준설사업 및 유지

준설사업을 제외한다.

2. 防止事業의 委託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지사업의 일부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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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동공단이 출자한 법인(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③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④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방지사업 실시능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방지사업의 범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 한

한다.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

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지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

자와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령 제24조 제1항).

①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②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③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④ 위탁요율 기타 필요한 사항

Ⅳ. 防止事業計劃 및 費用負擔計劃

1. 防止事業計劃의 承認

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가 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종류·규모·사업지역·사업비, 예상원인자의 범위, 사

업효과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5조 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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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두는 비용부담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

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사

업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동조3항).

2. 費用負擔計劃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가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계

획승인신청서에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

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령 제25조).

① 방지사업 총소요사업비

②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③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④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⑤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⑥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⑦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환경부장관은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 (1)의 각 사항을 기재한 비

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동조3항, 령 제26조).

Ⅴ. 權利義務의 承繼

방지사업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간에 특

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전에 이 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발생한 방지사업비용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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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법 제17조).

Ⅵ. 收用·使用

시행자는 방지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

법을 적용한다(동조2항).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은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의 규정(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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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環境改善負擔金의 納入·徵收등

Ⅰ. 改善負擔金등의 納入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함)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방지사업부담금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Ⅱ. 强制徵收

1. 負擔金의 强制徵收

환경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

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5/ 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동조2항).

2. 負擔金의 徵收委託

환경관리공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방지사업부담금의 강제징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자의 성명·주소·부과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징수된 부담금중 5/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없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3항, 령 제27조).

Ⅲ. 報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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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당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법 제21조).

Ⅳ. 權限의 委任

1. 市·道知事에게 委任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22조,

령 제28조 제1항).

①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법 제9조제1항의 규정)

② 분할납부허가 및 허가취소(제8조의2의 규정)

③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④ 개선부담금의 조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2. 環境管理廳長에 委任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법

제22조, 령 제28조 제2항).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법 제15조의 규정)

② 비용부담계획의 승인(법 제16조의 규정).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3. 委任業務에 대한 報告등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28조 제3항). 위임을 받은 시·

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

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동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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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먹는물管理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

생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식용수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식용수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로 인

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95. 1. 5. 법률 제4,908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세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7. 8. 28. 법률 제5,394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먹는 물 수질의 안정성확

보와 먹는물 가용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

하수등 샘물의 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고, 정수기의 품질의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등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샘

물개발허가를 받도록 함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심사 결과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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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로고 함

③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수질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질측

정결과의 분석결과에 따라 취수제핝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

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의 수질관리와 지하수자원의 보호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

여 이를 사용하도록 함

(2) 1999. 2. 8. 법률 제5,837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샘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도,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의 유효기간, 먹는샘물제조업등의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제 및

먹는물 관련영업자에 대한 생산실적 보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

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3) 2000. 1. 7. 법률 제6,103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먹는샘물에 대하여 부과하

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증명표지제도를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무자료 거래를 방지하고, 수

출을 목적으로 내수용 제품과는 다른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먹는샘물등을 제조하고자 하

는 경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Ⅲ. 總 則

1. 먹는물등의 意義

1) 먹는물의 意義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

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호).

2_샘물의 意義

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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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3) 먹는샘물의 意義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을 말한다(법 제3조 제3호).

4) 水處理制의 意義

수처리제라 함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법 제3조 제4호).

5) 먹는물共同施設의 意義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법 제3조 제5호).

6) 淨水器의 意義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법 제3조 제6

호).

7) 먹는물關聯營業

먹는물관련영업이라 함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

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법 제3조 제7호).

2. 責 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

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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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먹는물관련영업자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

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동조2항).

3. 適用範圍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

한다(법 제4조).

4. 먹는물管理委員會

1) 設 置

먹는물의 관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먹는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령 제1조의2 제1항).

2) 構 成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령 제1조의2 제2항).

위원장은 먹는물 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

는 자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이 된다(동조3항). 위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조4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6항).

① 먹는물의 수질기준, 정수장의 운영·관리, 수처리제·정수기 등 먹는물 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자

3. 먹는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審議內容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령 제1조의2 제5항).

① 물절약 등 먹는물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②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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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④ 수처리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정수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먹는샘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외의 수질검사기관이나 개인이 법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의 항목이 아닌 물질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외의 방법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⑧ 기타 먹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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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먹는물의 水質管理

Ⅰ. 먹는물의 水質管理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동조2항).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3항.

Ⅱ. 먹는물水質公正試驗方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2).

Ⅲ. 먹는물 水質監視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먹는물수질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

기 위하여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에 먹는물수질감시원을 둔다(법

제6조 제1항).

1. 먹는물水質監視員의 資格 및 任命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함)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령 제2조 제1항).

①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②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 또는 식품학분야의 학과

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대학에서 제2호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자

④ 3년이상 수질환경 또는 위생분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2. 먹는물水質監視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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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령 제2조 제2항).

①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② 먹는물관련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Ⅳ. 먹는물共同施設의 管理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

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2항).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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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環境影響調査등

Ⅰ. 샘물開發許可

1. 샘물開發許可

다음의 규모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

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9조, 령 제3조 제1항). 샘물개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3조의2).

①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②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원수의 일부를 청량음료·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

하는 경우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②에 의한 취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령 동조2항).

2. 샘물開發의 假許可

환경부장관은 샘물개발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환경부

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할 수 있다(법 제9조

의2 제1항).

환경부장관은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동조2항).

3. 샘물 開發許可의 制限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의3 제1항).

환경부장관은 샘물개발허가를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동조2항).

4. 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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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연으로 한다(법 제9조의4 제1항).

환경부장관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차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동조2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3항).

Ⅱ. 環境影響調査

1. 環境影響調査의 實施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는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

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함)를 작성하여

새물개발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조사서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동조2항).

2. 環境影響調査의 代行 및 登錄

샘물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

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2조).

3. 環境影響調査代行者의 登錄 缺格事由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법 제12조의 규정)을 할 수 없다(법 제13조).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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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⑥ 임원중 ① 내지 ⑤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4. 調査代行者의 登錄取消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을 등록한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①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위 3의 등록의 결격사유의

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월이내에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④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않는 등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⑦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동조2항).

Ⅲ. 環境影響審査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환경영향 조사서에 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제15조).

第 4 節 營 業

Ⅰ. 販賣등의 禁止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한다(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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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② 먹는샘물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③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④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 샘물을 제외한다.

Ⅱ. 施設基準

먹는물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법 제17조).

Ⅲ. 먹는샘물製造業 營業의 許可

1. 營業許可의 種類

1) 먹는샘물 製造業許可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먹는샘물제조업자"라 함)는 환경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공

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

18조 제1항, 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2) 水處理製造業의 登錄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처

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환경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8조 제2항, 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① 제조공장의 소재지

② 제조품목

③ 제조원료

3) 먹는샘물收入販賣業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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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수입판매업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8조 제3항, 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4) 淨水器製造業·收入販賣業의 申告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8조 제4항, 령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① 제조공장의 소재지

② 제조·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2. 營業許可의 方法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취수량을 제

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법 제18조 제5항).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6항).

3. 條件附 營業許可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

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동

조2항).

4. 營業許可등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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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21조 제1항).

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 때

②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③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때

④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⑤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연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

물제조업 또는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⑥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거

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에 한함)

Ⅳ. 먹는샘물 製造業者의 事後管理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

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19조의

2 제1항, 령 제6조의3 제1항).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출받은 수질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법 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

이 있는 때에는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령 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수질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샘물의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취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법 동조3항).

Ⅴ. 營業의 承繼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

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22조 제1항).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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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동조2항).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동조3항).

Ⅵ. 收入申告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한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

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동조

2항).

Ⅶ. 品質管理人 및 먹는물 關聯營業者

1. 品質管理人

1) 品質管理人의 指定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제품및 시설

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동조2항).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

기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

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3항).

2) 品質管理人의 資格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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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령 제7조).

① 먹는샘물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에는 ②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자

② 정수기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수질환경기사·위생사·위생시험사·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

이 있는 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공정

관리 또는 품질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제조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品質管理人 敎育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품질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의 예상하

지 아니하였던 유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

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동조2항).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3

항). 환경부장관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 또는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동조4항).

2. 健康診斷

먹는샘물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

업자를 포함)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

항).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동조2항).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동조4항).

3. 遵守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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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기타 품질관리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법 제27조).

Ⅷ.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

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

여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律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20/ 100의

범위안에서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75/ 1천분의 부과율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20/ 100의 범위안에서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

하는 원가의 75/ 1천분의 부과율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법 제28조 제1항, 령 제8

조).

2. 負擔金의 賦課對象

(1)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령 제9조 제1항).

①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② 1일 취수능력 300t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

가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2) 부과대상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동조2항).

① 수출하는 것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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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3항).

3. 平均販賣價額

1) 먹는샘물의 平均販賣價額의 算定

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

하 "평균가격"이라 함)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9조의2 제1

항).

(1) 평균가격은 먹는샘물제조업자와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전년도에 판매

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함)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용량규격의 먹는샘물을 판매한 사업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

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동조2항).

(2)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

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동조3항).

(3)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30/ 100을 초과하거나 미달

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수가 3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4항).

(4) 평균단가는 다음의 금액으로 하되, 소숫점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당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담금부과 제외대상 먹

는샘물(령 제9조제2항의 규정)과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

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동조5항).

①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

로 나눈 금액

②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제조업자(동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등과 특수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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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함)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

용을 제외)와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

로 나눈금액. 이 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함은 전년도 용

량규격별 평균가격의 70/ 10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

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는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

당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

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제조업자등은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동조6항).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말까지 먹는샘물의 용

량규격별 평균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其他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자의 販賣原價 算定

(1)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

된 샘물의 총톤에 샘물 1톤당 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9조의3 제1항). 제품에

사용된 샘물 1톤당 원가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동조2항).

① 샘물 1t을 채수(採水)하는데 필요한 표준전력비26)

② 지방세법에 의한 지하수 1t당 지역개발세(동법 제25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

③ 샘물 1t을 정수하는데 필요한 평균정수처리비용27)

26) 표준전력비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수장치(揚水裝置)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령 제9조의3
제4항).

27) 평균정수처리비용은 각 사업자의 샘물 1톤당 정수처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그 사업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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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된 샘물의 양은 판매된 제품의 양에 전체 제품의 제조에 샘물이 사용되는 평

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비율은 연간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총샘물의

양을 제품의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동조3항).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중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산정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7항).

환경부장관은 샘물 1t당 원가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동조8항).

4. 賦課金額의 算定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령 제10조).

① 먹는샘물의 경우 :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

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가격이 고시된 것 외에는

당해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

다.

②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원가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 賦課金의 納付時期·徵收節次

(1) 부담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과 한다(령 제11조 제1항).

① 제조업자등 : 매분기별

②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매 연도별

(2)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① 제조업자등 :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

②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다음 연도 1월 말일

(3) 환경부장관은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다음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령 동조3항).

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

은 정수처리 약품비, 정수처리시설의 동력비 및 감가상각비, 정수처리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을

연간 채수한 지하수의 총톤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령 제9조의3 제5항). 평균정수처리비

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사업자 평균정수처리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

업자의 정수처리비용은 이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동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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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등 : 매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

②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다음 연도 3월 20일

(4)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8조 제3항).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법 동조4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법 동조7항).

6. 負擔金의 徵收猶豫 및 分割納付

1) 對 象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

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령 제12조 제1항).

①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등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기타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方 法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

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령 제12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3항).

부담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는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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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徵收猶豫의 取消

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

소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12조 제항).

①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負擔金의 交付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중 먹는샘물제조업자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

은 자로서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50/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5항).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징수액의 20/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

로 교부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6항, 령 제13조 제2항).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산정은 징수비용을 교부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령 동조2항).

Ⅸ. 水質改善負擔金의 用途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다만,

징수비용으로 교부된 금액은 당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

용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2 제1항, 령 제13조의2).

①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비의 지원

② 먹는물의 수질검사실시비용의 지원

③ 기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용도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Ⅹ. 負擔金證明標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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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負擔金證明標識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함)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8조의3).

먹는샘물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

라 함)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

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령 제13조의3

제1항).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

측(計測)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표시방법 기타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동조2항).

2. 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8조의4 제1항).

환경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조2항).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③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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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基準 및 表示등

Ⅰ. 基準과 規格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

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

로 하여금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동조2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

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동조3항).

Ⅱ. 表示基準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

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Ⅲ. 輸出用 먹는샘물등의 基準·規格 및 表示基準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은 위 Ⅰ 및 Ⅱ의 사항에

도 불구하고 먹는샘물등을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법 제30조의2 제1항).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및 표

시기준에 따라 먹는샘물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2항).

Ⅳ. 廣告의 制限

(1) 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하나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통

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법 제31조, 령 제14조).

①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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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장관은 텔레비전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위 ① 및 ②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령 동조2항).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령 동조3항).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가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에는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동조2항).

Ⅴ. 虛僞 또는 過大表示·廣告의 禁止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등에 관하

여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2조 제1항).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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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檢 査

Ⅰ. 自家品質檢査의 義務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동조2항).

Ⅱ. 出入·檢査·收去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관연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

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함)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

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요·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등을 검사

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2항).

Ⅲ. 檢査機關의 指定

환경부장관은 수거한 원재요·제품·용기등의 검사와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환경부장

관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먹는물의 수질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동조3항). 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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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節 營業者에 대한 指導·監督

Ⅰ. 指導 및 改善命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경보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조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먹는물관련영업자 또

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조

2항).

Ⅱ. 營業者에 대한 規制措置

1. 閉鎖措置

(1)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제조업 영업의 허가 및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의 규정(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① 그 사업장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②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③ 그 사업장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 환경부장관은 ③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②에 의한 게시문

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조2항).

(3) 환경부장관은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그 영업을 하는 자 또

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동조3항).



472 제3편 환경관리

폐쇄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동조5

항).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6항).

2. 廢棄處分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되는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나 그 용기·포장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등에 대하여 처리

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제조업 영업의 허가 및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

고,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규정(법 제18조제

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 등과 부담금증명표

지가 없는 먹는샘물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동조2

항).

관계공무원이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3항).

3. 許可의 取消

(1)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폐쇄 또는 6월 이내의 영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①·④ 및 ⑤의 규정을, 수처리제제조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④ 내지 ⑥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법 제40조 제1항, 령 제15조).

① 영업허가등의 제한사유(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의 임원중 영업허가등의 제한사유(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의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

㉯ 영업의 승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③ 먹는샘물제조업의 변경허가, 수처리제조업 변경등록,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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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등록,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법 제18조제1항 후단, 동조

제2항 후단,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 품질관리인의 규정(법 제24

조제1항·제3항의 규정), 품질관리인의 교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 먹는샘물제조

업 종사 종업원의 건강진단(법 제26조제1항의 규정), 기준과 가격(법 제29조제4항

의 규정), 허위 또는 과대표시·광고의 금지 또는 자가품질검사의 의무규정(법 제

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 먹는샘물제조업 영업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

⑤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판매한 때

⑥ 광고의 제한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한 때(법 제31조의 규정)

⑦ 검사결과 수질기준 또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

⑧ 지도 및 개선명령(법 제36조의 규정) 또는 폐기처분의 규정(법 제3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⑨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

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동조3항).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동조4항).

Ⅲ. 行政處分效果의 承繼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먹는물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의 사항(법 제4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위반을 사

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연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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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聽 聞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령 제42조).

① 조사대항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법 제14조제1항 규정) 또는 검사기관의 지정의

취소(법 제35조제2항의 규정)

②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 취소(제28조의4제2항의 규정)

③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Ⅴ. 過徵金處分

1. 過徵金의 賦課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43

조 제1항).

2. 過徵金의 算定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

간에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령 제17조).

3. 過徵金의 納付

(1)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

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령 제18조 제1항).

(2)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령 제18조 제2항).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동조3항).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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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동조4항).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령 제동조5항).

(3)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

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제44조 제3항).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법 동조4항).

第 8 節 其 他

Ⅰ. 國庫補助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44조).

①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② 관계검사기관 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등에 드는 경비

③ 수거에 드는 경비

④ 폐기에 드는 경비

Ⅱ. 다른 法律과의 關契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

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샘물개발가

허가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44조의

2).

Ⅲ. 委任 및 委託

1. 委 任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연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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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령 제19조 제1항).

① 샘물개발허가 및 변경허가(법 제9조의 규정)

② 샘물개발의 가허가(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

③ 샘물개발 가허가의 취소(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

④ 샘물개발허가의 제한(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

⑤ 샘물의 이용제한(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

⑥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법 제9조의4제2항의 규정)

⑦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⑧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

⑨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제3항의 규정)

⑩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

⑪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1일 취수량제한등 허가조건부여(법 제18조제5

항의 규정)

⑫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등 신고의 수리(법 제18조제6항의 규정)

⑬ 취수제한 또는 중단조치(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

⑭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허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

⑮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영업허가의 취소(법 제20조제2항의 규정)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법 제28조의 규정)

품질검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사업장폐쇄를 위한 조치(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등의 압류 또는 폐기(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법 제40조의 규정)

청문(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법 제43조의 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법 제51조제2항의 규정)

(2)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에게 위임한다(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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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2조의 규정)

②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③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법 제15조의 규정)

④ 수입신고의 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⑤ 검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

⑥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

⑦ 청문(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법 제51조제2항의 규정)

(3)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연

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정수기에 관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에 관한 권한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령 제19조 제3항).

2. 委 託

환경부장관은 검사업무(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와 품질관리교육(법 제25

조의 규정)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2항, 령 제19조 제4

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

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법 동조3항).

Ⅳ. 手數料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46조).

① 샘물개발의 허가·변경허가(법 제9조의 규정) 또는 연장의 허가(법 제9조의4제2항

의 규정)

②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법 제12조의 규정)

③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④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

⑤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제3항의 규정)

⑥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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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법 제47조).

① 판매금지의 규정(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허가 또는 변경허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제조업을 하

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③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

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④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법 제28조의4의 규정)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

표지를 제조한 자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법 제48조).

① 먹는물공동시설 훼손 행위금지의 규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판매등의 금지사유(법 제16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수처리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④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⑤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

매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⑥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⑦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 위반)

⑧ 지도 및 개선명령(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또는 폐기처분등의 규정(법 제3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⑨ 영업의 정지명령(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한 자

(3)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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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을 개발하거나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을 개발한 자

② 샘물개발허가시의 조건(법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 또는 먹는샘물제조업 영업허가

시의 조건(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환경영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④ 조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한 자

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⑥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수입

판매업을 한 자

⑦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⑧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⑨ 품질관리인 규정(법 제24조제1항·제3항) 또는 허위 또는 과대표시·광고의 금지등

의 규정(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⑩ 품질관리인의 의무사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⑪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⑫ 기준과 규격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⑬ 기준과 규격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

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⑭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⑮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폐쇄·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한 자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내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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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1) 賦課對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51조 제

1항).

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② 품질관리인교육과 건강진단의 규정(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

반한 자

③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④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⑤ 명령(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賦課節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

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20조 제1항).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동조2항).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동조3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4항).

3) 不 服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

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3항).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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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한다(법 제4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동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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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환경지원

제1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장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3장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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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廢棄物施設設置促進및

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각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일 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장애를 합리

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

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

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

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95. 1. 5. 법률 제4,907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두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7. 8. 28. 법률 제5,396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의 입지선정 및 주변지역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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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지역의 주민편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

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지원협의체가 그 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주민지원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

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1999. 2. 8. 법률 제5,867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계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

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저위원회에 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

②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되어야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

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③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인가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사용신고제도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함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을 반

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시킴

Ⅲ. 總 則

1. 廢棄物處理施設의 意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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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土 및 都市計劃에의 反映

1) 國土建設綜合計劃에의 反映

(1)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

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 또는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3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제2조 제1항).

①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②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③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

장이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령 동조2항).

2) 都市基本計劃에의 反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4조).

3. 産業團地造成등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運營

1) 廢棄物處理施設 設置對象

다음의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를 말함)를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산업단지등에서 발생되는 폐기

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

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령 제3조 제1항).

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

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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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2만t 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또는 자원비축 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t 이하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하더라도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

이하인 경우를 말함)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조성면적 15만㎡ 이상으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t 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

㎡ 이상이 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폐

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③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

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이 되는 경

우를 말함)

2) 廢棄物處理施設의 種類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

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령 제3조 제2항).

① 산업단지·공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이하 "소각시

설"이라 함)

㉯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무대상인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

한 시설(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②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 소각시설

㉰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 이상

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함)

㉱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이하 "퇴비

화·사료화시설"이라 함)

3) 設置計劃의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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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외의 장소에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

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5조 제2항, 령 제3조 제3항).

①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산업단지등의 조성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위치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토지

이용계획도면을 첨부함)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규모·위치·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함)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

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宅地開發事業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1) 廢棄物處理施設 設置費用의 納付

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

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

단체인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령 제4조 제1항).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

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로 한다

(령 동조2항).

2) 納付金額의 算定基準

납부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령 제4조 제3항).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한

다(령 동조4항).

①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퇴

비화·사료화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

②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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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t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

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t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

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t수를 곱한 금액

3) 納付節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

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금

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령 제4조 제5항).

4) 納付金額의 管理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령 제4조6항).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

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

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동조7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동조8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5. 廢棄物處理施設 敷地 確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당해 산업

단지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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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廢棄物手數料의 差等 適用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조합을 포함하며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을 제외)의 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외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10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

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법 제8조, 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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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廢棄物處理施設設置事業의 促進

Ⅰ.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選定

1. 立地選定計劃 決定對象 廢棄物處理施設의 規模

(1) 다음의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함)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령 제6조).

① 매립량이 1일 300t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② 1일 처리능력 50t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③ ① 및 ②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함)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2) 그러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는다

(법 제9조 제1항 단서).

① 산업단지조성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

는 택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당해 폐

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50/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立地選定計劃의 內容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①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②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③ 입지 선정기준

3. 立地選定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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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設置 및 構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대표가 참여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

다(법 제9조 제3항).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함)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령 제7

조).

2) 運 營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1/ 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령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 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령 동조2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령 동조3항).

4.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選定專門硏究機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에서 정하는 전문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위

원인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 제9조 제4항, 령 제8조, 령 제9조).

① 국·공립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

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⑦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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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立地妥當性調査計劃의 樹立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동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

여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

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시·도의 지방일간신문을 말함)에 공고하여야 한다(령 제10조 제1항).

6. 立地妥當性調査의 公開

(1)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m) 이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그 지역안에 입지선정계

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지타당성조사를 그 지역에 한

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 제9조 제5항, 령 제10조 제1항).

(2)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지역의 주

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법 제9조 제6항).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

치하여 20일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

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

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령 동조3항). 지역주민은

공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5일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령 동조4항).

(3)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

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령 동조5항).

7. 協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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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경계로부터 당해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

와 당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인접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조정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법 제9조 제7항,

령 제10조 제6항).

Ⅱ.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決定·告示

1.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告示內容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

시하고, 그 도면을 1월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

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0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령 제11조의2).

①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③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④ 선정된 입지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

2. 廢棄物處理施設 立地決定·告示의 通知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

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

토이용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11조의2).

① 행위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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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자

③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④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척 1/ 5천 이상

의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 2만5천 이상의 도

면)

⑤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 1천200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1/ 6천분의 임야

도)

Ⅲ. 都市計劃區域밖의 立地에 대한 用途地域 擬制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에 있

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 제11조).

Ⅳ.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안에서의 行爲制限

1. 行爲制限 許可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안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의2 제1항 전단).

① 토지의 형질변경

② 건축물의 건축

③ 공작물의 설치

④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

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야적

2. 行爲制限 變更許可

허가받은 사항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1조의2 제1

항 후단, 령 제11조의4 제1항)

① 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20/ 100 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20/ 100 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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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20/ 100 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공작물의 설치

3. 原狀回復命令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2 제2항).

Ⅴ.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承認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樹立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동조2항 전단).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가 설립한 조합

의 장을 포함. 이하 "시·도지 사등"이라 함)와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

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 시설의 설치기관

㉱ 시설의 설치기간

㉲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②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③ 광역폐기물처리시설(2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함)

⑤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⑥ 당해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⑦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⑧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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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

를 위한 환경성검토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⑨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함)

⑩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법 제9조제7항 후단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變更承認

승인얻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위 1의 ① 및 ②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30/ 10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후의 총 변경규모를 말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조의3 제항 후단, 령 제12조 제2항).

3.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公告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승인

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3 제3항).

Ⅵ. 認·許可등의 擬制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 또는 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함)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2조 제1항).

① 행위제한의 허가(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승인

③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도시계획사업시

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④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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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⑥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실지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⑦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⑧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⑨ 도로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

의 허가,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⑩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⑪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벌채등의 허가

⑫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⑬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⑭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⑮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환경부장관이 인·하가 의제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

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2항).

Ⅶ. 豫想被害에 관한 紛爭의 調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피

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

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2항).

조정에 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에 의한 조정으로 본다

(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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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土地등의 收用·使用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에 포함된

지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

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의 고시(동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

법의 규정(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고시

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2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적용한다(동조3항).

Ⅸ. 施設敷地 住民에 대한 支援

1. 支援對象者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폐

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등을 감안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5조 본

문).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

는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령 제15조 제1항).

①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②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③ 세입자

2. 支援內容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이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령 제15조 제

4항).

1) 移住定着支援金과 生活安定支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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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중 1년이상 거주한 자와 위 ② 및 ③의 지원대상자중 3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

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령 제15조 제2항).

2) 移徙費 支援

지원대상자중 1년미만 거주한 자와 위 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3년미만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사비를 지급한

다(령 제15조 제3항).

3) 支援의例外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법 제15조 단

서).

第 3 節 廢棄物處理施設 周邊影響地域의 支援

Ⅰ. 周邊影響地域의 決定·告示

1. 周邊影響地域의 決定·告示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

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령 제17조 제1항).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동조2항).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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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2. 周邊影響地域의 環境影響 調査

1) 專門硏究機關의 調査結果 收斂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

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지

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의 검토의 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령 제19

조).

2) 住民協議體 構成·運營

(1)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령 제18조 제1항).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1/ 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령 동조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 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령 동조4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령 동조5항).

(2)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18조 제6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

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

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령 동조7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저눈연구기관에 관한 규정(법 제8조의 규정)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령 동조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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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周邊影響地域의 區分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법 제17조 제3항, 령 제20조).

① 직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간접영향권 :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

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범위안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

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4. 土地의 買收請求

(1)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이 지역안에 있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

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한

다(법 동조4항, 령 제21조 제1항).

① 청구자의 성명·주소

② 매수청구대상토지의 위치·면적(본인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2)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한다(법

동조4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매수한 토지를 주민편익시설·녹지 기타 다음의 용

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법 동조5항 후단, 령 제21조 제2항).

①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②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Ⅱ. 移住對策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다음의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령 제22조).

①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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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

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한다(법 동조2

항).

Ⅲ. 地域開發計劃에의 反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의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

시설확충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 령 제23조).

①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시설

② ①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법 동조2항).

Ⅲ. 周邊影響地域의 支援

1. 住民便益施設의 設置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등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의

2/ 100의 범위안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령 제24조 제1항).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법 제20조, 령

제24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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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령 동조2항).

2. 住民支援基金의 造成

1) 住民支援基金의 造成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

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법 동조2항, 령 제25조 제1항).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②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산정한 금액 :

징수한 수수료의 10/ 10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

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가산금

④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⑤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

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

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2) 住民支援基金의 運營·管理

(1)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령 제26

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동조2항).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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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령 제26조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5/ 100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동조4항).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4항).

3. 住民支援基金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의 支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1) 支援事業의 種類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령 제27조 제

1항).

2) 支援方式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2항).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법 동조3항).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

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령 제27조 제2항).

3) 支援計劃의 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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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

라 함)을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동조3항).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4항).

① 지원의 목적

② 지원기간

③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④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⑤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4. 附帶施設등의 施設設置基準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진입도

로변 방진·방음시설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령 제28조).

Ⅳ. 地域住民의 監視

1. 住民監視要員의 監視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

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함)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의 기

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조2항).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가 정하는 기준

2. 住民監視要員

1) 住民監視要員의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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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요원은 임명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3연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

요원이 될 수 없다(법 제25조의2).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연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2) 住民監視要員의 委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령 제30조 제

1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

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동조2항).

①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

위를 한 경우

③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3) 住民監視要員의 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

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 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시간

이 1일 12시간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를 50/ 100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령 제31조).

① 조성면적 50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20인 이내

② 조성면적 100만㎡ 이상 500만㎡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10인 이내

③ 조성면적 100만㎡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5인이내

④ 1일 처리능력 300t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 5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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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일 처리능력 300t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 3인이내

4) 住民監視要員의 活動範圍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령 제32조).

①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②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③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④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⑤ ① 내지 ④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

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Ⅴ. 環境上 影響의 調査·公開

1. 環境上 影響의 調査

1) 調査對象

다음의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

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26조, 령 제33조 제1항).

① 매립량이 1일 300t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② 1일 처리능력 50t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③ ① 및 ②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함)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2) 調査方法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중

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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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령 동조2항).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령 동조3항).

2. 環境上 影響調査의 公開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환경상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후 30일이내에 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해당지역주민이 30일이상 공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령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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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其 他

Ⅰ. 民資留置事業者에 대한 支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법 제27조).

Ⅱ. 廢棄物綜合處理施設의 設置支援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압

축·파쇄·선별등 감량화, 재활용, 퇴비화, 무해화처리, 소각, 매립을 종합적으로 처리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법 제28조).

Ⅲ. 硏究·開發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술을 개발·보급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법 제29조, 령 제34조).

① 국·공립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⑤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출자한 법인

⑥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⑦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Ⅳ. 權限·業務의 委任·委託

1. 委 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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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1)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

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다(령 제35조 제1항).

(2)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령 제35조 제2항).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2. 委 託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

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게 그 관리·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2항, 령 제35조 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법 동조3항).

①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출자한 법인

②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③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

치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④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Ⅴ.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를 얻지 아니

하고 행위제한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원상회복명령(법 동조 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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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31조 제2항).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행정벌 사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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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관한法律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국제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에서의 국제연합환경개

발회의에서 채태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등 환경친화적 산

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국에서 추진중이 환경경영규격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85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

에 이르고 있다.

(1) 1999. 2. 5. 법률 제5,772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연수기관 및 환경경영체제의 심사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인증하는 기관의 업무규정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인증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이 적은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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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한편 이 법은 2001. 7. 21. 산업자원부 공고 2001-148호 의하여 법개정이 입법예고

되었는 바, 그 개정취지는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국제표준규격(ISO 14001)의 본래 취

지에 맞도록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고, 산업환경정보의 보급촉진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국제환경규제가 제품의 공정 및 재자원화 분야로 확대되는 등 산업환경이 변

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방안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종합시책과 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함

②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산업환경정보망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

하여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경영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확대함

③ 그간 정부에서 운용하던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연수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인

등심사원 자격기준관리 등 규제업무를 폐지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를 국제표준

규격(ISO 14001)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민간에게 이양함

Ⅲ. 總 則

1. 淸淨生産技術의 意義

청정생산기술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環境設備의 意義

환경설비라 함은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3. 環境經營의 意義

환경경영이라 함은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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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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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

Ⅰ. 綜合施策 및 産業環境 實踐課題

1. 綜合施策

1) 綜合施策의 樹立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1항).

(1) 綜合施策의 內容

종합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①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②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의 설정

③ 생산공정개선·청정생산기술개발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 구축방안

④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환경설비산업의 육성방안

⑤ 환경경영의 촉진방안

⑥ 기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위 ②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친화수준·에너지소비수준·공업용수사용수준·자원재활용

율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법 동조3항).

(2) 綜合施策 樹立節次

산업자원부장관이 종합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3조 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다(법 동조5항).

2) 年度別 施行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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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령 제2조).

2. 産業環境實踐課題

1) 實踐課題 推進 事業者團體

다음에서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산업자원부장

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를 말함)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

하 "산업환경실천과제"라 함)를 발굴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령 제3

조).

①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③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2) 實踐課題의 內容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5조 제2항).

①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②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

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④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3) 實踐課題 推進 事業者團體에 대한 支援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

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정부는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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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支援事業

1. 設備資金등 支援

(1)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

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

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5조 제1항).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③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④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관련 자금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2) 산업자원부장관은 ④ 내지 ⑥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기관

의 장에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2항).

2. 技術開發事業支援

1) 技術開發事業 支援對象

(1)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술을 개발하

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을 추진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① 청정생산기술

②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③ 환경설비기술

(2) 정부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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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6조 제2항).

① 국·공립 연구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④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⑥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⑦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⑧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

인·단체 또는 사업자

3. 淸淨技術開發事業

1) 淸淨生産技術開發支援센터

(1) 淸淨生産技術開發支援센터의 指定

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연구기관을 청정생

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령 제10조).

① 기술표준원

②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동법 제8조의 규정)

④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

원(동법 제8조의 규정)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

소(동법 제8조의 규정)

⑥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소(동법 제8조의 규정)

⑦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⑧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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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事業內容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법 제7조 제2항).

①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②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③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

④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정생산기술 관련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가 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동조3항).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동조 4항).

2) 淸淨生産技術開發事業의 需要調査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 및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수요조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기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조).

3) 淸淨生産技術開發事業의 實施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당해 사업

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함)를 기관·단체·사업자등(법 제6조제2항의 규정)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

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령 제5

조 제1항). 협약에는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청정생산기술개발사

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2항).

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각 기관·단체·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

다(동조3항).

4) 總括主管機關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단체·사업자등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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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기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

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동조2항).

5) 開發事業에의 出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사업자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령 제7

조 제1항).

기관·단체·사업자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그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동조2항).

4. 技術料의 徵收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

저감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령 제8조).

5. 淸淨生産技術情報의 流通促進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수

집·분석·가공·보급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조2항).

6. 國際協力의 促進

(1)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등과 국제기구 또

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 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

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동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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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①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②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③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

기술시장의 운영

④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개척

⑤ 기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조3항).

7. 環境設備品質認證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환경설비가 산

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동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령 제12조

제1항).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 인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령 동조2항).

8. 控除事業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

비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 하여금 공

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령 제13조 제1항). 정부는 한국기계공

업진흥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법 동조2항).

Ⅲ. 出捐金의 支給 및 管理

1. 出捐金의 分割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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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술정보 유통촉

진·국제협력의 촉진 또는 공제사업에 의하여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령 제11조 제1항).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동조2항).

2. 出捐金의 用途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술정보 유통

촉진·국제협력의 촉진 또는 공제사업(법 제6조제1항·법 제7조제2항·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

용할 수 있다(령 제11조 제3항).

3. 出捐金에 대한 報告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조4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동조5항).

Ⅳ. 補助金의 支給

1. 補助金 支給 對象事業

정부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연구기관 등이28)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1항).

①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② 산업환경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③ 민간추진본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28) 공공기관·사업자단체·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령 제14조 제1항).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② 기타 환경경영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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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2. 補助金의 申請

기관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4조 제2항).

3. 補助金에 대한 報告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

간내에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

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령 제14조 제3항).

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

다(동조4항).

Ⅴ. 民間推進本部

1. 民間推進本部의 指定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

한상공회의소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함)로 지정할 수 있

다(법 제13조 제1항, 령 제15조 제1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

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령 동조2항).

2. 推進本部의 事業內容

추진본부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법 제13조 제2항).

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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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의 발굴 및 건의

③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등의 실시

④ 외국관련기관과의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3. 地域協議會

추진본부는 지역별·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학계·연구소·중소기업지원 유

관기관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추진과제의

발굴 및 지원방안협의등 산업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4조).



548 제4편 환경지원

第 3 節 環境經營體制의 認證

Ⅰ. 環境經營의 促進

정부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이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15조).

Ⅱ. 環境經營診斷指導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 도를 실시할 수 있다(령 제16조 제

1항).

중소기업청장은 환경경영의 진단·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

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환경경영진단기관"이

라 함)를 지정하여 진단·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동조2항).

중소기업청장은 환경경영의 진단·지도의 방법·절차, 환경경영진단기관의 지정, 환경

경영의 진단·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활용등에 관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동조3항).

Ⅲ. 環境經營體制의 認證

1. 環境經營體制의 認證機關

1) 認證機關의 指定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환경경영의 보증능력 및 신뢰

성에 대한 인증(이하 "환경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을 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

을 지정하여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1항).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법 동조2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동조5항).

2) 認證機關의 認證業務遂行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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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

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수행범위"라 함)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령 제17조 제1항).

인증수행범위에 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령 동조2항).

3) 認證機關에 대한 指導·監督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

독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대

하여 인증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령 제18조).

2. 認證機關의 指定取消

1) 指定取消 事由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연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17조).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연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指定取消의 公告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령 제19조 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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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環境經營體制認證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함)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동조2항). 인증기

관은 심사를 한 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하여야 한다(동

조3항).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

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동조5항).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절차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동조4항).

4. 環境經營體制認證의 表示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

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지 아

니한 자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2항).

5. 硏修機關의 指定

1) 硏修機關의 指定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지

도, 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0조 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연수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법 동조2항).

연수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법 동

조 3항).

2) 硏修機關의 指定取消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은 연수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

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인증업무"는 "연수업무" 본다(법 제21조, 령 제21조).



제2장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55 1

6. 審査員

환경경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함)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심사원인증기관"이라 함)으로 부터 심사원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 제22조 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동조4항).

심사원의 자격기준·사후관리 기타 자격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

로 정한다(동조3항).

7. 認證費用

인증기관·연수기관 또는 심사원인증기관은 당해 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 연수 또는 심사원자격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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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其 他

Ⅰ. 優秀事例의 發掘·弘報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환경실천과제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4

조).

Ⅱ. 溫室가스 排出低減措置

(1)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관한국

제연합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대

규모에너지사용자"라 함)에 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계

획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등 당해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25조, 령 제22조 제1항).

(2) 산업자원부장관은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령 동조2항).

① 당해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②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③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④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조치

(3) 권고의 기준·절차·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령 동조4항).

Ⅲ. 聽 聞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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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權限의 委託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환경경영관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

행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법 제28조),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품

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다(령 제28조 제1항).

1. 委託業務

산업자원부장관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다(령

제28조 제1항).

① 인증기관의 지정

②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③ 연수기관의 지정

④ 연수기관의 지도·감독

⑤ 심사원인증기관의 지정·심사원자격인증등 심사원인증기관 및 심사원에 관한 사항

⑥ 자료의 제출 요구

2. 委託業務의 監督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

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령 제28조 제4항).

3. 委託業務에 대한 報告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종

합하여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28조

제5항).

①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是正命令 및 改善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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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탁받은 업

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령 제28조 제6항). 한국품

질환경인증협회는 시정명령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28조 제7항).

Ⅴ.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환경경영체제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법 제

19조 2항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9조 제1항).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9조 제2항).

① 업무정지명령(법 제1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제19조제1항의 규정 위반)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30조).

3.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인증기관·연수기관 또는 심사원인증기관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31조).



第 3 章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

住民支援등에관한 法律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 인근지역에 오염원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수변지

구를 설정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

는 등 효과적은 상수원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상·하류지역간에 협력에 입각하여 상수원 수질

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99. 2. 8. 법률 제5,932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1. 1. 16. 법률 제6,362호에 의한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외의 지역이라

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상수원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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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

각종 지방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어 토지 등의 매수주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 국가로 변경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외에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함

②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함

Ⅲ. 總 則

1. 用語의 定義

1) 上水原 및 上水原管理地域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또한 상수원관리지

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중 수도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

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이 법에 의하여 지

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 7호).

2) 水道事業者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와 수도사업자(동법 제3조제19호

의 규정)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3) 汚染負荷量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4) 環境基礎施設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



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령 제2조).

① 하천 및 호소의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②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

(관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

5) 管理廳

관리청이라 함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6) 댐管理者

댐관리자라 함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의한 전원개발사업자와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2. 適用範圍

이 법은 한강수계 및 동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

한다(법 제3조 제1항).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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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水邊區域의 指定·管理

Ⅰ. 水邊區域의 指定

1. 指定對象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

댐까지의 구간에 한함),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함) 및 경안천(하천법

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함)의 양안중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

㎞ 이내의 지역

② ①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2. 指定制外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2항).

① 상수원보호구역

②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③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

④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

⑤ 하수도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

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중기존 취락지구(이 법 시행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현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

3. 指定解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위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3항).

4. 指定節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당해 지방자치

단체 및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조사후관할 도지사와 협

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4조 제4항).

5. 水邊區域의 管理

환경부장관을 수변구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5항).

Ⅱ. 水邊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1. 行爲制限 許可

1) 許可對象

누구든지 수변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안(법 제

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전량 퇴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오수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 이

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② 또는 ③의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조 제1항).

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②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2) 許可節次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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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②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법 제5조제1항 제

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

이라 함)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 管理카드의 作成·備置

환경부장관은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령 제3조2항).

2. 環境汚染 誘發 用途地域·地區의 指定禁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변구역안에서는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

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새로이 지정(변경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

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조 제2항).

Ⅲ. 팔당댐下流區間에서의 汚染行爲 制限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유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5

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

Ⅳ. 土地등의 買收등

*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土地의 買收

국가는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 이라 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강수

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2. 土地등의 買收節次

토지등을 위원회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령 제4조 제1항).

①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과 등기부등

본 기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3. 土地등의 買收價格

국가가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법 제7조2항). 위원회는 매수 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4조2항).

4. 買受土地의 制限과 收益管理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

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금지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 군수의 허가를

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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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7조3

항). 또한 국가는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

야 한다(법 동조4항).



第 3 節 汚染總量管理制의 實施

Ⅰ. 汚染總量管理計劃의 樹立·施行

1. 汚染總量管理計劃의 樹立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2. 汚染總量管理計劃樹立指針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

는 지침(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1항).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3항).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①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②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

③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④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⑤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

3. 汚染總量管理計劃의 承認

1) 汚染總量管理計劃에 包含되어야 할 事項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령 제6조).

①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②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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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④ 오염총량관리목표

⑤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인구·산업 및 토지이용 등 오염원에 대한 집수구역(빗

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함)별 기초조사자료

⑥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오염부하량의 산출내역 및 오염원의 삭감계획에 따른삭

감내역

⑦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수질오염 현황 및 전망

⑧ 주민 등의 의견수렴 사항

2) 汚染總量管理計劃의 承認基準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령 제7조 제1항).

①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이 적정할 것

② 집수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

을 것

③ 오염부하량에 대한 삭감방법이 실행가능할 것

④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삭감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⑤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할 것

3) 承認節次

(1) 意見聽取 및 資料提出 要求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함)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2항).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요청한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3항).

(2) 承認公告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령 제7조 제4항).

①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자



②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③ 오염물질의 총 삭감목표 및 연차별 삭감목표

(3) 變更承認의 경우 準用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령 제8조 제5항).

4. 汚染總量管理計劃의 評價

1) 評價報告書의 提出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장·군수는 동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함)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8조 제1항).

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동조 제2항).

2) 對策의 樹立·施行要求

환경부장관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련 대책을 수립·시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령 제8조 제3항).

5. 汚染總量管理計劃의 不履行에 대한 制裁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군수가 동 계획의 내용을 이 행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장·군수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령 제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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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行爲制限의 適用排除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시·군에서의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④에

의한 학교의 신설·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조, 령 제

10조 제1항).

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

물(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

②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동법 제2조제4호

의 규정)

③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의한 학교(동법 제14조제2호의 규정)

Ⅲ. 汚染總量管理費用 등의 優先支援

국가는 오염총량관이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오염총양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0조).

第 4 節 住民支援事業 등의 實施

Ⅰ. 住民支援事業

1. 住民支援事業計劃의 樹立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

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2. 住民支援事業의 對象

위 1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령 제11조).

①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다음의 지

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수도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

㉯ 수변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

책지역"이라 함)중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제외한 지역

②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 및 수변구역에

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

하는 자

3. 住民支援事業의 種類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11조 제2항).

① 농림축산업관련시설·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② 상수도시설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③ 교육기자재 등 지원사업

④ 오염물질정화를 위한 시설 및 우수·오수분류식하수관거의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④ 기타 직·간접 지원사업

4. 支援金의 配分基準

1) 住民支援事業의 內容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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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령 제12조 제1항).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령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

───────────────────────────────────

1. 일반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

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2)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제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

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

경농업의 지원

나.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3)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5) 기타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등 육영관련사업과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정화사업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의 설치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

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3) 기타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라.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2) 住民支援事業의 上水原管理地域別 適用基準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령 제12조 제2항).

<표 1>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령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1)

비고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

유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3) 住民支援事業費의 配分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함)중 50/ 100은 상수원관리지

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

머지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

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령 제12조 제3항).

주민지원사업비는 위원회에서 특정지역 또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지

원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배분한다(동조4항).

5. 住民支援事業의 施行節次

구 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

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

한다)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지정된 지역 및 환

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

일반지원사업

3. 특별대책지역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

는 지역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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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管理廳에의 通報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매년 3월

말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13조 제1항).

①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중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②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2) 事業計劃의 樹立

관리청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

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령 제13조 제2항).

① <별표 1>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② 기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3) 事業計劃의 審議등

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13조 제3항).

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중 재원계획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재

심의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조 제4항).

4) 推進結果의 提出등

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령 제13조 제5항). 또한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Ⅱ. 技術 및 財政支援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

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

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령 제14조).

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②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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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環境基礎施設 設置促進 등을 위한 措置

Ⅰ. 水質改善事業

1. 水質改善事業計劃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①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

②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③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④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2. 公共下水道 設置의 優先認可

환경부장관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

하수도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Ⅱ. 土地등의 收用

1. 收用의 目的

수질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

용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2. 事業認定의 擬制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동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의 규정(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3. 土地所有者등에의 通報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승인을 얻은 수질개선사업계획에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령 제15조).

4. 裁決機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법

제14조 제4항).

5. 土地收用法의 準用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법 제14조 제5항).

Ⅲ. 認·許可등의 擬制

1. 認·許可 擬制事項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승인·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5조 제1항).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동법 제46조제1항의 규

정)

②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동법 제30조의 규정) 및 하천의 점용허가(동법

제33조의 규정)

③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동법 제34조의 규정), 도로점용의 허가(동법 제

40조의 규정)

④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동법 제4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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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

⑥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동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 전용수도설치

의 인가(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

⑦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동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 및 공공

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동법 제13조의 규정)

⑧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의 승인(동법 제

21조의 규정)

⑨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동법 제23조의 규정)

⑩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동법 제36조의 규정)

⑪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법 제18조의 규정), 보안림의 지정해제(동법

제57조의 규정), 벌채등의 허가(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 및 채석허가(동법

제90조의2의 규정)

⑫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동법 제14조의 규정) 및 사방지의 지정해제(동법

제20조의 규정)

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의 지정해제(동법 제7조의 규정)

⑭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동법 제5조의 규정) 및 초지전용의 허가(동법 제23

조의 규정)

⑮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동법 제20조의 규정)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

의 승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동법 제5조의 규정)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동법 제9조의 규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동법 제

15조의 규정)

2. 關係機關과의 協議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그 계획에 인·허가 의제사항이 포

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第 6 節 財源의 確保 및 管理

Ⅰ. 水質改善特別會計

1. 水質改善特別會計의 設置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

시·도(이하 시·도 라 함)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

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2. 特別會計의 稅入·稅出

1) 特別會計의 稅入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법 제17조 제1항).

①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②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④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⑤ 차입금

⑥ ① 내지 ④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特別會計의 歲出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법 제17조 제2항, 령 제16조).

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④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령 제2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

3) 特別會計의 管理·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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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법 제15조 제2항).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17조 제3항).

Ⅱ. 財政上의 特別措置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동조2항).

Ⅲ. 물利用負擔金

1. 물利用負擔金의 賦課對象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팔당호(팔당댐으

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에 한함) 및 팔당

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

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29)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을 부

과·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

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에 한함) 및 팔당댐하류의 한

강본류 하천구간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령 제17조).

2. 資料의 提出

(1) 수도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령 제18조 제1항).

① 원수의 취수량

29)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령 제20조).



②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③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역

④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

구하는 자료

(2) 시장·군수는 수역에서 수도법에 의하여 전용수도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3. 물利用負擔金의 賦課·徵收方法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령 제21조 제1항).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

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동조2항).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

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 요금 징

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한 공

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동조3항).

4. 물利用負擔金 賦課律의 決定·告示

위원회는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안

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한다(령 제1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협의·

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령 동조2항).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의한다(령 동조3항).

5. 물利用負擔金의 徵收

1) 徵收方法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4항). 또한 환경

부장관은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물이용부담금을 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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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强制徵收 委託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5항). 물이용부담금의 강제

징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령 제21조의2).

①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납부액 및 납부기한

③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④ 기타 참고사항

6. 基金에의 納入

환경부장관은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5항). 이 경우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19조 제6항).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동법

제6조의2의 규정), 재원(동법 제6조의3의 규정)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동법 제7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9조 제7항).

* 수도법

제51조 (요금등의 강제징수)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

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위임 또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

여야 한다.

7. 專用水道設置者의 물利用負擔金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에 의한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

한다(령 제22조 제1항).



전용수도설치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

음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동조2항).

Ⅳ. 漢江水系管理基金

1. 漢江水系管理基金의 設置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

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 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법 제20조)

2. 基金의 財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법 제21조).

① 물이용부담금

②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③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④ 일시차입금(당해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한도안에 한함)

⑤ 기금운용수익금

3. 基金의 用途

기금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법 제22조, 령 제23조).

① 토지등의 매수

② 주민지원사업

③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④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⑥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

⑦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⑧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다음의 사업

㉮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 수변녹지 조성사업

㉰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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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초조사사업

㉲ ㉱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

한 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 오염하천정화사업

㉶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 녹조방지사업

4. 基金의 運用·管理

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법 제23조 제1항).

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

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24조).

Ⅴ. 漢江水系管理委員會

1. 漢江水系管理委員會의 設置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법 제24조 제1항).

①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②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委員會의 構成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법 동조2항).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

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위원으로 한다

(법 동조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법 동조4항).

3. 委員會의 運營

한강수계의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법 동조5항).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법 동조6항).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동조7항).

Ⅵ. 基金의 會計機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

출납관을 둔다(법 제25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에게 각각 준용한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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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節 其 他

Ⅰ. 專擔機構의 設置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

다(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한강수계의 수질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조2

항).

Ⅱ. 民間水質監視活動 支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보전을 의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

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27조).

Ⅲ. 改善命令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도사업자

또는 댐관리자에게 상수원주변 및 수면의 청소, 조류제거, 상수원의 준설 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또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동조2항).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구청장, 수도사업자·댐관리자 또는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3항).

Ⅳ. 權限의 委任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29

조).

1. 市·道知事에의 委任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령 제25조 제1항).

① 수변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

② 수변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에 대한 관리카드의 작성·비치(령 제3조제2항의

규정)

2. 漢江流域管理廳長에의 委任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한강유역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령제25조 제2항).

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②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

Ⅴ.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1)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0조 제1항).

① 수변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설개선, 이전 또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0조 제2항).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벌(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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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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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環境紛爭調整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그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조정·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90. 8. 1. 법률 제4,258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5. 12. 29. 법률 제5,097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직권조

사권 및 피신청인경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이미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만 분쟁조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폐기

물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하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② 종전에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어야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는 분쟁을 내버려두는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쌍되는 사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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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직권조사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③ 집단분쟁의 경우에 선정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

못 지정한 경우 피신청인의 경정이 가능하도록 함

④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도

록 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2) 1997. 8. 28. 법률 제5,393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

게 해결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을 확대하고, 다수인관

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환경분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환경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하여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을 확대함

②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원인자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의 필

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 피신청인도 선정대표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인이 관련된 분쟁을 신

속·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

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⑤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Ⅲ. 總 則

1. 用語의 定義

1) 環境被害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다만,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로 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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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호, 령 제2조).

2) 環境紛爭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

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3) 調 停

조정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및 재정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2. 信義誠實의 原則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법 제3조).

3. 國家賠償法과의 關係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분쟁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법 제34조) 및 조정의 결시(법 제35조)을 포함〕에

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법 제62조).

4. 準用規定

문서의 송달 및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과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중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동법 제3조의 규정)를 각각 준용한다(법 제64조).

第 2 節 環境紛爭調整委員會

Ⅰ. 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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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의 조정 등 소관 사무(법 제5조의 규정)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함)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함)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함)를 각각 설치한다(법 제4

조).

Ⅱ. 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事務 및 管轄

1. 所管事務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법

제5조).

①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함)의 조정

②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③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④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 管 轄

1) 中央調整委員會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한다(법 제6조 제1항, 령 제3조).

① 분쟁의 재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③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④ 직권조정

⑤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함)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

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⑥ 다수인관련분쟁

2) 地方調整委員會

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중 ⑤ 및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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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무외의 사무를 관할한다(법 제6조 제2항).

3. 申請書등의 移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함)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4조).

Ⅲ. 委員會의 構成

1. 委員會의 構成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

인이내로 한다(법 제7조 제1항). 한편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상임위원은 1인을 둘 수 있다(동조2항).

2. 委員會 委員의 任命

1) 委囑對象

(1)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이 경우 ③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① 1급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②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④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

한 자

⑤ 환경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

(2)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동조2항). 한편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606 제5편 환경분쟁과 단속

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조3항).

2) 缺格事由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법 제9조).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연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3) 委員의 任期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법 제7조 제3항).

3. 身分保障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법 제10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등으로 직무를 수행

함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동조2항).

4. 委員長의 職務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법 제11조 제1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동조2항).

5. 委員의 除斥·忌避·回避

1) 除 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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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除斥事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법

제12조 제1항).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함)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除斥의 方法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

을 한다(법 제12조 제2항).

2) 忌 避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법 제12조 제3항).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

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동조5항).

3) 回 避

위원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위원이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령 제5조

제4항).

4) 除斥 및 回避의 節次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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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2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동조3

항).

Ⅳ. 事務局

1. 事務局의 設置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2. 事務局의 事務

사무국에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법 동조2항).

①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②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③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3. 關係專門家의 委囑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사무국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법 동조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령 제6조 제1

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지체없이 통

지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4. 事務局 職員 및 關係專門家의 除斥등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함)에게 있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2조 제6항).

Ⅳ. 委員會의 運營

1. 手 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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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령 제7조).

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14조).

3. 規則 制定등

* 형 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

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연이하의 자격정지

처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

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연이하의 징

또는 7연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

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연이하의 징역 또는 10연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위를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0연

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연이하의 징

또는 7연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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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

칙을 정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동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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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紛爭調整

Ⅰ. 通 則

1. 調整의 申請

1) 調整申請書의 提出등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

를 대표한다(법 동조2항).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법 동조3

항). 위원회는 조정절차의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법 동조4항).

2) 申請書의 記載事項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령 제8조).

① 알선·조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및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 분쟁의 경과

㉱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기타 참고자료

② 재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위 ①의 ㉮ 내지 ㉰ 및 ㉲에 규정된 사항

㉯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 알선·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3) 申請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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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위원·조정위원·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함)를 현저히 지

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령 제10조).

4) 相對方에 대한 通知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령 제11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 또는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2항).

5) 豫想被害로 인한 分爭의 斡旋·調整 또는 裁定申請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 또는 재정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

치·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

다(령 제9조).

6) 申請의 撤回

알선·조정·재정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당해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령 제13조).

7) 申請의 却下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인이 명령에 불응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동조2항).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동조3항).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

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령 제14조).

2. 調整의 處理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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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處理期間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법 제16조조 제6항, 령 제12조 제1항).

① 알선의 경우 : 3월

②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 : 9월

2) 處理期間의 延長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의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

여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령 제12조 제2항).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의 입증 또는 배

상액의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關係機關의 協助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동조2항).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동조3항).

4. 當事者 및 關係人등

1) 選定代表者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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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동조2항).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어야 한다(동조3항).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

한 행위를 할 수 있다(동조4항).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

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5항).

2) 參 加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

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1항, 령 제15조 제1항). 위원회는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동조2항).

조정의 신청에 관한 규정(령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령 동조2항).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

으로 제출할 수 있다(령 동조3항).

3) 被申請人의 更正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

하여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피신청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6조).

위원회는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조2항).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동조3항).

4) 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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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代理人의 對象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2) 代理人 選任節次

위 1)의 ① 또는 ②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조2항).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동조3항).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동조4항).

① 신청의 철회

② 조정안의 수락

③ 복대리인의 선임

5) 當事者의 地位承繼

분쟁조정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를 계

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동조2항).

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3항).

위원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승계의 자격

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동조4항).

6) 審査官의 出席

중앙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

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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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環境團體의 調整申請

(1) 다음의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

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령 제20조).

① 민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것(동법 제32조의

규정)

② 정관에 의하여 환경보호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③ 구성원이 100인이상일 것

④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3년이상일 것

⑤ 3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대리인의 권한 및 특별한 위임사항에 관한

규정(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동조 제2항).

5. 委員의 指名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그 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21조).

6. 調整節次

1) 紛爭調整節次의 分離·倂合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령

제17조 제1항).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中間決定에 대한 不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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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

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제

기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調整節次의 委任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각각 조정위원 또는 재정위원에게 조정 또는 재정절차

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법 제24조).

4) 節次의 非公開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25조).

Ⅱ. 斡 旋

1. 斡旋委員의 指名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인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함)이 행한다(법 제 27조

제1항).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동조 제2항).

2. 斡旋委員의 任務

알선위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법 제28조).

3. 斡旋의 中斷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알선을 중단

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위원회는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22조).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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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법 동조2항).

Ⅲ. 調 停

1. 職權調停

중앙조정위원회는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다음의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

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법 제30조, 령 제23조 제

1항).

①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②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이상인 분쟁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

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2, 調停委員의 指名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에서 행한다. 다만,

조정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분쟁사건등의 경미한 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1항, 령 제24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함)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한다(법 동조 제2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법 동조 제3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법 동조 제4항).

3. 調停委員會의 調査權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사업장 기타 사건과 관련이 있

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

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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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

2항).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 제3항).

4. 調停의 效力

1) 受諾의 勸告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

고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1항).

2) 調停調書의 作成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

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33조 제2항).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

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령 제25조 제1항). 조정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령 동조 제2항).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②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조정내용

⑤ 작성일자

3) 調停案의 公表

조정위원회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유를 붙여 당해 조정안을 공표할 수 있다(법 제33

조 제3항).

5. 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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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동조 제2항).

6. 調停의 終決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다(동조 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동조 제4항).

Ⅳ. 裁 定

1. 裁定委員의 指名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함)에서 행한다. 다만,

조정가액이 1억원이하인 분쟁사건 등의 경미한 사건의 재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

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1항, 령 제26조).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함)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하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법 제8조제1항제3

호의 규정)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동조 제2항).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법 동조 제3항),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동조 제4항).

2. 調書의 作成

재정위원회는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으로 하

여금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령 제27조 제1항). 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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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심문 또는 조사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심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

2항).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②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③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④ 심문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⑤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⑥ 기타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審 問

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동조 제2항).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3항).

4. 裁定委員會의 調査權

1) 職權調査 事項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질문 및 진술청취

②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③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④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2) 當事者의 參與 및 意見聽取

당사자는 조사등에 참여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2항).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등

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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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出席의 要求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 문서 또는 물건의 열

람·복사·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령 제28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

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

4항).

중앙조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감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일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령 동조 제2항). 당사자등이 감정을 신

청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

다(령 동조 제3항).

위 1)의 ④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동조 제5항).

5. 證據保全

위원회는 재정의 신청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직권조사의 행위(법 제

38조제1항 각호의 규정)를 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1)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조정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9조 제1항).

①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입증할 사실

③ 증거의 내용

④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2) 중앙조정위원회는 증거보전으로서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령 동조 제2항).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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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법 동조 제2항).

6. 裁 定

1) 裁定文書의 作成 및 送達

(1) 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

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① 사건번호와 사건명

②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③ 주문

④ 신청의 취지

⑤ 이유

⑥ 재정한 날짜

(2) 위 ⑤의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동조 제2항).

(3)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동조 제3항).

2) 裁定의 更正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령 제30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

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령 동조 제2항).

7. 原狀回復과 裁定의 效力

1) 原狀回復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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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

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1조).

2) 裁定의 效力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

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

8. 調整과 訴訟

1) 調停에의 回附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

항). 이 때에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뜻을 당사자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31조).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절차

를 속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법 동조 제2

항).

2) 時效의 中斷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

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법 제44조).

3. 訴訟과의 關係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

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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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동조 제2항).

第 4 節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

Ⅰ. 多數人關聯紛爭의 意義

다수인관련분쟁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

경분쟁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Ⅱ.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申請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1. 調整許可申請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46조 제2항).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①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②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③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④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의 범위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인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⑥ 분쟁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2. 許可要件

위원회는 허가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47조).

①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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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인이상이며, 선정대표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③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④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중 30인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⑤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3. 申請의 競合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 또는 병

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1항). 위원회는 의한 권

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4. 許可決定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서에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법 제46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1항).

위원회는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한편 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

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

5. 申請의 公告

(1)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후 15일이내에

공고하고, 당해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②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③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인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④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⑤ 사건번호 및 사건명

⑥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조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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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⑦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기타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위원회는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6. 參加의 申請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의 공

고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1항).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중 30인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법 제47조제4호의

규정)에 동의를 한 자는 참가를 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7. 同一紛爭에 대한 調整申請의 禁止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

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54조).

Ⅲ. 代表當事者의 監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Ⅳ. 調整節次 및 效力

1. 調整의 效力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만 미친다(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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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調整節次의 準用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조정의 규정(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55조).

Ⅴ. 損害賠償金의 配分

1. 配 分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야 한다(법 제56조).

2. 配分計劃

1) 配分計劃의 記載事項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7조).

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자 및 1인당 채권액의 상한

②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③ 공제항목 및 그 금액(법 제59조의 규정)

④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⑤ 배분기준

⑥ 지급신청기간·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⑦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⑧ 배분금의 수령기간·수령장소 및 수령방법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配分計劃의 公告

(1)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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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② 배분계획의 기재사항(법 제57조 각호의 사항)

③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2) 공고에 관하여는 신청의 공고에 관한 규정(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동조 제2항).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동조 제3항).

3) 配分計劃의 變更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후 7일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

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2항).

위원회는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공고에 관하여는 신청의 공고

에 관한 규정(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4항).

3. 配分基準

손해배상금의 배분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58조 제1항).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 控 除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중에서 다음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법 제

59조).

① 조정절차의 수행에 소요된 비용

②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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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其 他

Ⅰ. 秩序維持를 위한 措置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령 제32조).

Ⅱ. 記錄의 閱覽 및 複寫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령 제33조 제1항).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Ⅲ. 調整費用

1. 調整費用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법 제63조 제1항, 령 제34조).

①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② 관계기관의 협조(법 제18조의 규정)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③ 참고인의 출석(법 제38조의 규정)에 드는 비용

④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2. 手數料

위원회에 대하여 조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2항, 령 제35조 제1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령 동조 제2항).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령

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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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법 제32조제1항·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

4호의 규정)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5조).

2.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1) 過怠料의 種類

(1) 출석요구(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66조 제1항).

(2) 선서한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동조 제2항).

2) 賦課節次

환경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령 제36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

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4항).

3) 不 服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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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66조 제4항).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조 제5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동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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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환경범죄도 지속적인 증가추

세에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

행 환경관계법의 규정만으로는 이데 대처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유해물질등 인

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려는 것이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

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91. 5. 31. 법률 제4,390호에 의하여 제정되어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

에 이르고 있다.

(1) 1996. 12. 30. 법률 제5,223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빈발하는 환경오염행위

로 인하여 수질오염 또는 자연생태계 파괴등 환경훼손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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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뿐만 아니라 상수원오염 또는 자연생태계 파괴의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범죄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환경물질의 범위를 특정대기·수질어염물질과 유독물로

한정하던 것을 대기·수질·토양오염물질, 유독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폐기

물 및 농약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 오염물질 또는 토사를 불법배출하여 농업·축산업등에 이용되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에 이르게 하거나 조수보호구·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그 지정목

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로 오염에 이르게 한 자 또는 바다·하천·호소 또는 지하

수를 통상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에 이르게 하거나 어패류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1999. 12. 31. 법률 제6,094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염물질의 불법배출에 대

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가 감소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행위가 날로 증

가함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동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얻은 불법배출리익을 국가에서 환수하

도록 함으로써 환경범죄를 근절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및 공원구역등 환경보호지역에서의, 환경오염행

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자연생태계는 파괴되는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

며, 사람의 생명·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태계를 파괴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③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멸종

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에는 징역과 그 이득의 2배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

④ 조직적인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그 이득의 2배이상 10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

⑤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 배출이익의 2배이상 10배 이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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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금액과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환

경범죄를 억제하도록 함

⑥ 불법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동 시설의 사용중

지·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⑦ 민간의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신고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환경범죄를 발각전

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관서등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Ⅲ. 總 則

1. 汚染物質의 意義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②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③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⑦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2. 不法排出의 意義

(1) 불법배출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배출시설을 운영

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① 또는 ②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법 제2조 제2호).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 행위(동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

정)

② 수질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 행위(동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

호의 규정)

③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동법 제7조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위반)

④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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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동법 제12조의 규정 위반)

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기준(동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동법 제14조제1항·제19

조제2항·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

⑦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는 행위(동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 위반)

⑧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하여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동법 제24조의 규정)

⑨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하는 행위(동법 제29조의 규정)

⑩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동법 제8조 또

는 제13조제4항의 규정)

⑪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동법 제8조의

규정)

⑫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행위(동법 제5조의 규정)

(2) 불법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① (1)의 각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

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② (1)의 각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

우를 포함)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③ 아래 4의 각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④ 아래 4의 각 법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허가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 폐쇄명

령을 받은 후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⑤ 법률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

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⑥ 대기환경보전법(동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동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동법 제28조제1

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排出施設의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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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②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④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4. 營業 및 事業者의 意義

(1) 영업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① 수질환경보전법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②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④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⑥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⑦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⑧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⑨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2) 사업자라 함은 배출시설 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영

위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5. 環境保護地域의 意義

환경보호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또는 도서를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②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지정·고시된 임시생태계보

전지역 및 시·도생태계보전지역

③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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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원

보호구역

⑤ 수도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⑥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⑦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조수보호구

⑧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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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加重處罰등

Ⅰ. 汚染物質 不法排出의 加重處罰

(1)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

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법 제3조 제1항).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동조2항).

(2)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토사를 배출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3조 제3항).

①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 이상의 토지를 당해 용도로 이

용할 수 없게 한 자

② 바다·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

시킨 자

③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자

Ⅱ. 環境保護地域 汚染行爲 등의 加重處罰

(1) 환경보호지역에서 오염물질 불법배출(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의 1/ 2까지 가중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2)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 동법 제28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동법 제8조의 규정),

자연공원법(동법 제23조의 규정, 공원구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의 경우에 한

함), 습지보전법(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 또는 수도법(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 제4조

제2항).

(3)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2)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

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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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過失犯

(1)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조 제1항).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또는 환경보호지역에 오염행위를 하여 환경보호

지역의 설정 또는 지정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법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조

제2항).

(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조 제3항).

Ⅳ.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捕獲 등의 加重處罰

매매를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죄(동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5조제1호의 규정)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

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법 제6조).

`

Ⅴ. 廢棄物不法處理의 加重處罰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죄(동법 제58조의2의

규정)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한다(법 제7조).

Ⅵ. 累犯의 加重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과실범 또는

폐기물불법처리의 가중처벌(법 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의 죄로 금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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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오염물질 불법배출, 환경

보호지역 오염행위, 폐기물불법처리(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의 죄

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폐기물불법처리의 죄

(법 제7조의 규정)를 범한 자는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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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命令 및 命令不履行者에 대한 處罰

Ⅰ. 代執行

(1)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철

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불법배출시설이 영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법배출시설이 다

음의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중지·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법 동조2항).

① 환경보호지역

② 호소수질보전구역

③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함)·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호소를 말함)·바다(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해안선 바깥지

역을 말함)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지역

(2)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동조4항).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법배출시설 또

는 그 사업장에 표지판을30) 설치하여야 한다(법 동조5항).

Ⅱ. 命令不履行者에 대한 處罰

사용중지·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위 Ⅰ의 명령, 철거명령을 제외함)을 위반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9조 제1항). 또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설치된 표

지판을 제거·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제

2항).

30) 불법배출시설의 표지판은 별표 3에 의하고, 일반이 보기 쉬운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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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其 他

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10조).

Ⅱ. 推 定

오염물질을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신체등"이라

함)에 위험(법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하여 생명·신체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

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

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11조).

Ⅲ. 過徵金

1. 過徵金의 賦課·徵收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함)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 가목 내지

자목에 한함)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

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당해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

함)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

되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함)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법 제12조제2항).

2. 特定汚染物質의 種類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오염물질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령

제2조).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우 다음의 물질

㉮ 불소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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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수소

㉰ 염소

㉱ 시안화수소

②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경우 다음의 물질

㉮ 페놀류

㉯ 시안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유기인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6가크롬화합물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③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④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1천500㎎

이상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

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물질

㉮ 폐합성고무

㉯ 폐합성수지

㉰ 폐유

3. 過徵金의 算定方法

1) 不法排出利益의 算定方法

(1) 불법배출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령 제3조 제1항).

① 위 2의 ①·②·④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의 경우 : 당해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제2조 제4호의 경

우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함)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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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위 2의 ③·⑥의 경우 :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③ 위 2의 ④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동법 제18조제4항

의 규정)

(2) 위 ①에 의한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에 의한다(령 제3조 제2항)

①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 위 2의 ①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용(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하여 산정함

㉯ 위 2의 ②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을 준용(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하여 산정함

㉰ 위 2의 ④(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준용(동법 시행

령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하여 산정함

②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위 2의 ①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함

㉯ 위 2의 ②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함

㉰ 위 2의 ④(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준용(동법 시행

령 <별표 4>의 규정)함

③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

㉮ 위 2의 ①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용(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함

㉯ 위 2의 ②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을 준용(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함

㉰ 위 2의 ④(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준용(동법 시행

령 제21조제1항의 규정)함

2) 加重値의 算定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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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함)의 부과 기

준은 별표 1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

치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령 제4조).

3) 淨化費用의 算定方法

정화비용은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

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령 제5조).

4 過徵金의 減額 및 賦課例外

1) 過徵金의 減額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감액한다(법 제12조 제3항).

2) 過徵金 賦課의 例外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불법처리의 가중처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이 병

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2조 제4항).

5 過徵金의 賦課通知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령 제6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동조2항).

6 過徵金의 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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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過徵金의 徵收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법 제12조 제6항). 과징금은 환경개선특

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법 동조7항).

2) 徵收費用의 交付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과징금의 부

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정화비용을 제외한다)의

10/ 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도지사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교부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

염물질의 제거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8항, 령 제7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중 징수

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령 동조2

항).

Ⅳ. 賞 金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5조).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

10조 제1항).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령 동조2항). 상금

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의 10/ 100으로 하되 그 최고액은 100만원으로 한

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령 동조3항).

Ⅴ. 行政處分을 위한 措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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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行政處分效果의 承繼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법 제13조의 규정)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

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법 제14

조).

2. 事業場의 出入

(1)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및 대집행(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

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다음의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법 동조 제2항, 령 제11조).

①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③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④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법 동조3항).

3. 關係機關의 協助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7조).

4. 資料의 電算管理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

산관리할 수 있다(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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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19조).

1) 委任의 區分

(1) 市·道知事에게의 委任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2)에 해당하는 권한을

제외한다(령 제12조 제1항).

① 과징금의 부과·징수(법 제12조의 규정)

②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③ 표지판의 설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

④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법 제16조의 규정)

⑤ 자료제출의 요구(법 제17조의 규정)

(2) 環境管理廳長에의 委任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위 (1) 각 사항의 권한을 환

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령 제12조 21항).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②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報 告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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